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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권자들의 집합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농업환경 공

공재 가운데 공간 배치 문제가 중요시되는 사례는 화분매개체(Pollination), 수변

구역 비점오염 관리, 유역단위 수질관리, 생물종 서식지 관리, 경관보전 등이 있

다. <그림 5-2>는 농업환경 공공재의 공간 배치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Goldman 

et al. 2007: 335-337).

<그림 5-2> 농업환경 공공재의 공간 배치 예시

자료: Goldman et al.(2007)의 <그림 1> 인용 후 재구성.

  <그림 5-2>의 배경은 집약적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농경지를 뜻하며, 각 

농경지를 가로지르고 있는 검은 선은 농지 소유권자에 의한 농경지 구분을 나

타낸다. 즉, 농업환경 공공재를 공급받기 위한 농경지의 소유권자가 여러 명임

을 뜻한다. 농경지 중간의 나무 표시는 전체 농경지 가운데 농업환경보전 프로

그램에 참여한 농경지를 나타낸다. 사례 (A)는 화분매개체와 같이 지역/지구단

위에서 소규모의 공간배치가 요구되는 농업환경 공공재를 적절한 수준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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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받기 위해서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경지가 반드시 소규모의 

집적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즉, 농가단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 아닌 집합

행위를 토대로 복수의 농업인이 동시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에만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농업환경 공공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사례를 뜻한다. 사례 (B)

는 강이 흐르고 있는 농경지에서 수변구역 비점오염 관리를 위해서는 강을 따

라 수변구역에 완충지대가 빠진 곳 없이 조성되었을 때만 정책 목표 달성이 가

능함을 보여준다. 즉, 수변구역 비점오염관리를 위해서는 최소 요구량을 초과

하는 농업환경 공공재의 공급과 더불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경지의 공간 배

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었을 때에만 비점 오염관리가 가능함을 나타낸다. 사

례 (C)와 (D)를 비교해보면 사례(C)의 경우 공간 배치 문제보다는 최소 요구치

가 넘는 농가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환경편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하지만 사례(D)의 경우엔 농가 참여율과 더불어 공간 배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만 환경 편익이 발생하는 사례를 뜻하는데, 경관 보전이

나 대규모 서식지가 필요한 생물종 관리가 이에 해당한다. 공간 배치 문제를 

고려한 경관 보전 정책 사례로는 영국 Countryside Stewardship Option HR8이 

있다(Franks and Emery 2013). Option HR8의 경우 경관 보전을 위해 일정 규

모의 농경지를 휴경하는데 개별 농가의 신청은 불가능하며, 인접 농가들 간 협

력을 통해 공간 배치가 해결됨과 동시에 최소 요구치를 넘는 일정 규모의 농경

지가 동시에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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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덜란드 협동조합단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23

3.1. 네덜란드 환경협동조합 설립 배경24

  네덜란드 정부가 1975년 수립한 네덜란드 환경 프로그램(Dutch Environment 

Programmes: DEP)이 네덜란드 환경협동조합(Environmental Cooperatives: EC)

의 설립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농업생산에 따른 환경 부

하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토지 취득(Land Acquisition)을 통한 농지 면적 축소

로 농업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네덜란드 환경 프로그램(DEP)은 최초 

10만 헥타르의 토지 취득을 목표로 하였으며, 추가로 10만 헥타르의 토지를 관

리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농업인도 토지 관리 협약에 지원할 수 있었으나 자연

정책계획(Nature Policy Plan: NPP)이 수립될 때까지 토지 관리 협약에 지원한 

농업인은 없었다.

  환경 프로그램(DEP)에 이어 1990년 시행된 자연정책계획(NPP)은 자연경관

에 위해를 끼치는 요소를 중점 관리하여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었

다. 하지만 자연정책계획(NPP) 수립 과정에서부터 농업인은 배제된 채 정부 주

도(Top-Down)로 과학 데이터에만 근거하여 정책이 설계·시행되어 농업인에게 

큰 비판을 받았다. 특히 자연정책계획(NPP) 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생태학자

와 농업인 사이에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큰 인식 차

이가 있었다. 농업인은 자연정책계획(NPP)을 이행할 당사자로서 농업인의 활

동 또한 정책 수립의 한 가지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정책을 설계한 생태학자들은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로 농업인의 활동은 배

제한 채 동·식물, 생태계만을 자연환경으로 가정하고 정책을 수립하였다.

  농업인이 배재된 채 수립된 자연정책계획(NPP)에 대해 농업인 사이에서는 

23 Franks and McGloin(2007a, b), Terwan et al.(2016)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4 Franks and McGloin(2007b)의 Appendix(255-256)를 요약·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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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엄격하고, 너무 구체화되어 있으며, 정책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팽

배하였다. 이런 자연정책계획(NPP) 수립 과정에 대한 반작용으로 농업인 스스

로가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했으며, 농업인 대다수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 정책이 수립되기를 원했다. 이런 농업인의 움직임은 1990

년 국가 협동조합 회의(NRC)가 시작한 농업인 중심의 환경협동조합 설립 운동

으로 구체화되었다. 국가 협동조합 회의(NRC)는 환경협동조합을 통해 농업 생

산 활동과 환경보전 활동의 연계를 주장했다.25

  그 결과 VEL/VANLA가 1992년에 네덜란드 환경협동조합으로 처음 설립되

었다. 1993년 말에는 26개의 환경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1999년에는 81개

까지 그 수가 확대되었다. 환경협동조합들이 갖는 공통적인 설립 목적은 환경

관리 협약에 있어서 지역성(Locality)을 회복하는 데 있지만 각각의 환경협동조

합은 그들에게 맞는 관리체계와 운영 지침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

3.2. 네덜란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네덜란드 정부는 농업환경 공공재를 관리하기 위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해 농가들의 집합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환경협동조합 단위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농가단위 프로그램이 아닌 집합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단위의 프로그

램을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생물 다양성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은 반드시 공간 

배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최소 요구치(Threshold)에 해당하는 서식지를 확

보해야만 생물 다양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해 농경지에 서식하고 있는 모든 생물체의 마리 수

를 헤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을 나타내는 대리지표를 사용하고 있

다. 생물 다양성 대리 지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경지에 있는 새집(Bird Nest)

25 국가 협동조합 회의(NRC)는 환경협동조합의 설립을 통해 환경보전 활동뿐만 아니

라 농업인의 금전적 지위 향상 또한 도모하였다(Franks and McGloin 2007b: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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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네덜란드의 협동조합 단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계약을 정부와 개별 농가가 직접 계약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협동조합이 개별 농가를 대표해서 계약을 맺는 것이

다. 개별 농가는 이후에 협동조합과 계약을 맺는 2단계의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다<그림 5-3>.

  네덜란드 환경협동조합은 농업인들의 지역 조직으로 1992년 처음 설립되었

으며, 현재 약 125개의 환경협동조합이 있다. 환경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약 1만여 명에 이르며, 이는 네덜란드 전체 농업인의 약 10%를 차지한다. 현재 

네덜란드 전체 농경지의 약 40%를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다. 약 2,500명의 조합

원은 비농업인이며, 약 60%의 환경협동조합이 비농업인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

다. 특히 환경협동조합은 네덜란드 농촌의 지역 사회를 지탱하는 중추적 역할

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관리 및 모니터링에서도 주도적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효과적인 농업환경 정책목표 달성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Franks and McGloin 2007a: 473; 2007b: 234).

<그림 5-3> 네덜란드 협동조합단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자료: Terwan et al.(2016)에서 인용 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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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정문–후문 원칙(Front Door–Back Door Principle)

  정문-후문 원칙(Front Door–Back Door Principle)은 네덜란드의 농업환경보

전 프로그램을 환경협동조합(Environmental Cooperative) 단위에서 설계하는 

데 사용한 방법이다. ‘정문(Front Door)’에 해당하는 단계에서 정부는 개별 농

가가 아닌 지역 환경협동조합과 계약을 맺고, 농업환경목표(agri-environmental 

targets)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농업환경보전 활동의 목록을 작성한다. 프로

그램의 계약 기간은 6년이며, 성과 기반 의무(results-based obligation)를 부여

하며 서식지 보호를 위한 지역과 정책 목표가 특정된다. 이 단계에서 정부는 

해당 협동조합의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후문(Back Door)’ 단계에서 협동조합

은 정부와 설정한 농업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 농가와 계약을 진행한

다. 이 계약에는 경관단위 서식지 보호를 위해 농가단위에서 실천해야 할 의무

사항 및 해당 환경보전 활동 그리고 이를 이행할 때 농가가 수령하는 보상금 

등을 농가별로 계약한다. 특히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함에 있어 지역 간의 차이

를 반영하기 위해 정문과 후문 사이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 활동 

목록과 보상금에 대한 지역별·농가별 세부 조정(regional fine-tuning)이 이루어

진다(Terwan et al. 2016: 4).

<그림 5-4> 네덜란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정문–후문’ 원칙

자료: Terwan et al.(2016)에서 인용 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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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성과 기반 정책 설계

  네덜란드 환경협동조합 단위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특징 중 하나는 농

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동인 방식이 아닌 

성과 방식의 정책 설계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물 다양성에 대한 프로그

램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참여한 농경지에 있는 새집(Bird Nest) 숫자를 매년 

헤아리고 이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참여한 조합원의 5%를 매년 

무작위로 선발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행수준이 계약조건에 미치

지 못할 경우 차년도 지불금의 30%를 삭감하고 있다(Franks and McGloin 2007b: 

240-241).

  동인 방식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설계와 성과 기반의 농업환경보전 프로

그램 설계의 차이는 <표 5-2>에 정리되어 있다. 동인 방식의 프로그램 설계는 

농경 방식 또는 영농 방식, 투입재, 농업 기반 시설 등을 정책 대상 변수로 설

정하고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동인 방식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설계 사례로 

미국의 Clean Water Act와 Clean Air Act를 들 수 있다. Clean Water Act와 

Clean Air Act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사이에 미국에서 발효된 환경관

련 규제이다. 미국 정부는 수질과 대기질 보호를 위해 농약 사용을 제한하거나 

특정 영농 행위에 대한 규제를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동인 방

식의 프로그램 설계의 장점은 정책 설계가 쉬우며, 동인 방식 설계가 유일한 

정책 설계 대안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수단을 제한할 수 있어 정책 유연성이 떨어지며, 정보

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로 인해 정책 효율성이 떨

어지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결과가 아닌 수단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기 때

문에 생태계 시스템의 복잡성(Complexity of Ecosystem)으로 원하는 환경 개선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와 반대되는 정책 설계 방식으로 성과 기반 정책 설계가 있다. 성과 기반 

프로그램 설계의 경우 수질이나 토양 보전 및 토질 보호와 같은 환경성과를

정책 대상 변수로 삼는다. 성과 기반 정책 예시로 연평균 총 토양 손실량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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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하는 토양 보전 및 토질 보호 정책, 영양 잔류물(Nutrient Surplus)을 기

준으로 하는 수질 관리 정책, 영농 방식에 따른 탄소 상쇄량을 기준으로 하는 

탄소 저장(Carbon Storage) 정책 등이 있다. 성과 기반 프로그램 설계의 장점으

로는 농업인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있

어 정책 유연성이 높다. 하지만 농업환경 공공재 획득을 위한 개별 참여자의 

행위를 관찰 또는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정책 

설계에 필요한 자료 또는 대리 변수가 부족하여 정책 설계가 어려운 단점이 존

재한다<표 5-2>.

<표 5-2> 투입 기반 정책과 성과 기반 정책 비교

투입 기반 정책
(Input-based Instruments)

성과 기반 정책
(Performance-based Instruments)

대상
(Targeting)

수단(Means): 동인
(Driving Forces)

결과(Ends): 농업환경 공공재
(Agri-environmental Public Goods)

대상 변수
(Targeting
Variables)

∙ 농경 방식 또는 영농 방식

∙ 투입재 (농약, 비료, 연료 등)

∙ 농업 기반 시설 (관개 시설 등)

∙ 수질(오염물질 유출 총량)

∙ 토양 보전 및 토질 보호(침전물 부식, Sediment 

Erosion)

정책 예시

∙ US Clean Water Act and Clean Air Act(1960년

대 후반부터 1970년대 사이에 미국에서 발효된 환경

관련 규제 중 하나임. 농약 사용을 제한하거나 특정 

영농 행위에 대한 규제를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자 하였음.)

∙ 연평균 총 토양 손실량을 기준으로 하는 토양 보전 

및 토질 보호 정책

∙ 영양 잔류물(Nutrient Surplus)을 기준으로 하는 수

질 관리

∙ 영농 방식에 따른 탄소 상쇄량을 기준으로 하는 탄소 

저장(Carbon Storage) 정책

장점
∙ 정책 설계가 쉽다.

∙ 유일한 실행 가능한 정책 수단일 수 있다.

∙ 농업인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정책 유연성이 높음).

단점

∙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수단을 제한

할 수 있다(정책 유연성이 떨어짐).

∙ 정책 효율성이 떨어진다(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

∙ 결과가 아닌 수단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기 때문에 원

하는 환경 개선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생태 시스템의 복잡성).

∙ 농업환경 공공재 획득을 위한 개별 참여자의 행위를 

관찰 또는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확실성

이 있다.

∙ 정책 설계에 필요한 자료 또는 대리 변수가 부족하다.

∙ 정책 설계가 어렵다.

자료: OECD(2015)의 <표 5-2> 인용 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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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지역단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장점

  환경협동조합을 정책 설계 단위로 삼는 네덜란드의 지역단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 배치(Spatial Configuration) 원칙을 적용하기 용이하다. 농업환경 

공공재를 보전하기 위한 네덜란드 정부의 노력에도 농경지에서의 생물다양성

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기존의 농가단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의 경우 농업환경 공공재의 집합적·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농가단위 프로그램에 비해 지역단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 정책 유

연성(Flexibility)이 높다. 농가단위 프로그램이 아닌 환경협동조합과 정부가 프

로그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다 간단한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환

경목표 설정, 농업환경보전 활동 목록 작성 및 전체 보상 지급액 설정 등이 포

함된다. 이후 프로그램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보전 활동(conservation activity) 

내역과 적용 지역 그리고 농가별 보상금은 협동조합 내에서 세부 조정을 한다. 

이러한 세부 조정이 가져다주는 정책 유연성으로 인해 농업인의 이질성에서 

비롯되는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셋째, 환경협동조합원들이 정부의 농업환경 정책 수립하는 과정에 정기적으

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정책을 직접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꼭 맞는 정책 수립

이 가능하여 정책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다. 개별농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농가단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 

비해 지역단위 프로그램은 정부가 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개별 농

가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제6 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본 연구는 직불제 개편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

입과 관련하여 농가단위 프로그램 설계가 아닌 농업인의 집합행위를 기초로 

하는 지역단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책 설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초 연구에 목적을 두고 있다. 농업환경정책에 있어 집합

행위의 중요성은 김창길 외(2009)의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김창길 외

(2009)는 지역/지구 단위의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10%가량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친환경농업을 실시 지역/지구에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서 지역단위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농업환경 공공재가 비선형 공공재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유의미한 환경 편익을 얻기 위해 최소 요구치에 해당하는 농업

환경 공공재의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비선형 공공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농

가단위 프로그램보다 지역단위 프로그램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그리고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의 경우 정책 참여 농가의 공간 배치(Spatial Configuration)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

문에 지역단위 프로그램의 도입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경관보전, 생물다양성, 



64

수질 개선을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가가 일정 구역 내에 집적하여 위치해 

있지 않고 산발적으로 분포해 있는 경우 비용 대비 효과적인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렵다. 따라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도입함에 있어 일정 지역 내 있는 농

가들을 하나의 정책 단위로 묶는 지역단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이 필

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를 

실시하였다. 첫째, 농업생산이 환경부하를 일으키는 외부 효과에 대해 분석하

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농업환경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한 농업환경보

전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농업환경 공공재의 공급이 시장 실패로 이어

질 경우 정부가 농업환경 공공재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정책 수단에 대해 알

아보았다. 셋째, 농가단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해외 사례

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집합행위가 필요한 비선형 

공공재와 공간 배치 문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다섯째, 지역단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실시 중에 있는 네덜란드 사례를 통해 지역단위 농업환경보전 프

로그램의 장점과 프로그램 설계에 따른 쟁점사항에 대해 검토하였다.

  지역단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농가단위 프로그램과 달리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공간 배치 문제를 해결하기 용이하

였으며, 둘째 농가단위 프로그램에 비해 지역단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 농

가의 정책 유연성(Flexibility)이 높았다. 셋째, 환경협동조합원들이 정부의 농업

환경 정책 수립하는 과정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맞춤형 정책 설계가 

가능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별농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농가단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 비해 지역단위 프로그램은 정부가 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함에 따

라 개별 농가의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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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지역단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모든 농업환경 공공재를 지역단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으로 관리하

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 농가단위 프로그램이 아닌 지역단위 프로그램에서 주

로 다루는 농업환경 공공재는 낮은 분리성으로 공공재 공급에 있어 비선형성

을 띄는 공공재 또는 공간 배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공공재에 한정할 수 

있다. 때문에 선형 공공재 또는 공간 배치 문제가 없는 농업환경 공공재의 경

우 농가단위 프로그램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지역단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서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

할 경우 농가 단위 프로그램에 비해 이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기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성과 기반 방식의 프로그램 설계가 가지는 한계점 또한 동시에 존재한

다. 네덜란드의 지역단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성과 기반 방식으로 프로그

램을 설계하였다. 지역단위 프로그램은 집합행위를 바탕으로 비선형 공공재 관

리와 공간배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농가단위 프로그램에 비해 이를 모니터

링하기 훨씬 어려운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네덜란드 사례에서는 성과 

기반 방식의 정책 설계를 통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하

지만 성과 기반 방식의 프로그램 또한 또 다른 한계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농업환경보전 활동에 따라 성과 기반 방식의 프로그램 설계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보전 활동 경우 생태계 시스

템의 복잡성, 환경보전 활동과 환경개선 효과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해 성과 기

반 방식의 프로그램 설계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모든 지역에 지역단

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따라 관리 

시급도가 높은 농업환경 공공재를 우선 설정하고, 중점관리 대상으로 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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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 공공재에 따라 정책 설계단위를 설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정책 

설계 방안이다.

  셋째, 지역단위 프로그램의 정책 대상자로 친사회적(Pro-Social) 또는 친환경

적(Pro-Environmental) 행동을 하는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를 가진 

조직 또는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덜란드의 지역단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농업환경자원을 관리·보전하기 

원하는 친사회적(Pro-Social) 조직, 환경협동조합(EC)의 존재가 가장 크다. 지

역단위 프로그램에서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경우 농가 단위 프로

그램보다 이를 관리하기 무척 어렵다. 때문에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

할 우려가 적은 친사회적(Pro-Social) 또는 친환경적(Pro-Environmental) 조직

을 정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농업환경 공공재를 관리하는 성공 모델을 만

든 후에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집합행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선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 집합행위의 

중요성을 인식한 농업인들이 조직을 구성하고 나면, 조직의 성공 여부는 조직

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에 달려 있다. 따라서 집합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농업환

경보전 프로그램의 경우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를 발굴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공 요인 중 하나다(Uetake 2015: 

317).

  다섯째, 농업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정부의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농업환경 

공공재를 관리하기 위해 참여농가에게 요구하는 환경보전활동은 농업인에게 

낯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새로운 농업환경 기술이 참여 농가에 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술 지원이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정부의 기술지원은 농업환경보전 활동의 이행수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집합행위를 하는 조직에 대한 정부의 기술지원은 집합행위를 유

지하려는 농업인의 동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기술 지

원이 매우 중요하다(Uetake 2015: 317).

  마지막으로 집합행위를 유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유인 체계 또한 고려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다. Kuhfuss et al.(2016b)은 남부 프랑스 와인 생산 농가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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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집합 상여금(Collective Bonus)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다. 집합 상여금이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농가 수에 따라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정책 수단을 말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합 상여금을 제시할 경우 와인 생산 농가의 농업환경보

전 프로그램 참여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합 상여금을 도입할 경

우 농약 사용량을 줄이는 친환경적 농법의 도입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반응

을 나타냈다. 그리고 집합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또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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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시대 농업의 변화와 시사점: 

총요소생산성(TFP)과 농업소득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 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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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배경

  이 연구는 저성장 시대하에서 농업의 성장률 변화를 검토하고 양극화 현황

과 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농업부문에서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이 발

생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농업의 저성장 분석

  한국 경제와 농업의 동조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농업성장

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농업 내부적으로는 총요소생산성의 하락으로 농

업 성장률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농가경제의 양극화 현황 분석

  지니계수와 피케티접근법으로 측정한 농업소득의 양극화는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1인당 생산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양극화가 심화

되고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농가경제의 양극화 요인 분석

  양극화 심화 요인으로는, 첫째로 개방으로 인한 가격의 하락과 수요의 변화

로 영농형태별 농가소득의 차이가 존재하며, 둘째로 노동 분배율의 감소와 생

산비 증가로 영세 농가와 임차 농가의 경우 노동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에 어려

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고령농의 경우 비고령농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산은 많

이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은 낮으며, 고령농 간에 소득 격차가 커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ii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 분석

  농업의 저성장과 양극화로 인하여 농업인력의 이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고령농의 한정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성장성을 낮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업의 저성장과 분배 악화의 관계는 악순환이 되어 농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

하다.



iii

ABSTRACT

Changes in Agriculture in a Slow Growth Era and Their 
Implications: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Agricultural Income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s in Korean agriculture in a slow growth era 
focusing on the changes in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agricultural income. 
The study shows that the growth rate of agriculture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Korean economy’s growth rate,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in 
agriculture declined. Therefore, the growth rate of agriculture could be lower 
in the slow growth era due to the slow economy and the low total factor 
productivity. Also, the study shows that agricultural income inequality is 
worsening using the Gini coefficient and Piketty’s ratio approach.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are three causes that are worsening the income inequality 
when productivity is increasing: changes in prices and consumption patterns 
due to the opening of agricultural markets in 1995, the decline of the labor 
share in agricultural production, and an aging agricultural workforce. Finally, 
it is important to prevent a vicious cycle of low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in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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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농가소득의 안정적인 성장과 고른 분배는 농업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농업인

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농업인들의 상대적 박탈감 완

화를 통한 농촌사회의 안정적인 유지와 함께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업인, 정책담당자, 학계 등 

농업 부문 종사자들은 연구와 정책을 통하여 이 문제 해결에 힘써왔다. 문재인 

정부 또한 ‘농어업인 소득 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이라는 국정과제 목표 아래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세계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

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였고, 한국 경제 또한 성장률이 하락하였다. 한국 경제

는 과거 고속성장을 경험한 이후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

에 일반인들은 성장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그림 1-1>. 하지만 미국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균 3%였던 성장

률이 2%로 둔화되었으며, 경제 위기 이후 일반적으로 빠르게 회복되던 경제가 

지지부진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그림 1-2>. 이러한 현상은 유럽과 일본 등 

다른 선진 경제(developed countries)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 경제 또한 이

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

<그림 1-1> 한국의 경제성장률(Real GDP Growth) 추이(1961~2017)

단위: %

주: 실질성장률(RGDP).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검색일: 2018. 2. 15.

<그림 1-2> 미국의 경제성장률(RGDP) 추이(1961~2016)

단위: %

주: 실질성장률(RGDP).

자료: 미국 연방준비은행 경제데이터(fred.stlouisfed.org). 검색일: 2018.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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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지지부진한 경제(sluggish economy)가 경제의 구조적 변화(structural 

change)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활발하다. 모하메드 엘-에리안

(Mohamed A. El-Erian) 알리안츠(Allianz) 경제수석고문(chief economic ad-

viser)이 주장한 ‘뉴 노멀(New Normal, 현재의 저성장이 새로운 정상적인 상

태)’이나 하버드대학교 교수인 레리 서머스(Lawrence Summers)가 주장한 ‘구

조적 장기침체현상(Secular Stagnation, 현재의 저성장과 낮은 투자가 단기적인 

경기순환이 아닌 구조적인 현상)’ 등이 이러한 논의의 예이다. 

  이러한 논의가 활발한 이유는 저성장이 경기순환(business cycle, 경제의 장

기적인 성장흐름 속에서 단기적 상승과 하락)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면 기존

의 경제 안정화 정책(economic stabilization policy)으로 해결 가능하지만, 구조

적 변화(structural change, 잠재성장률과 실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현상)라

면 보다 근본적 접근 방법인 제도 및 정책의 변화를 통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저성장이 문제되는 이유는 경제의 잠재 성장률1 및 실제 성장률 

하락과 함께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경제성장률 자체

가 높고 중위계층의 소득이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경제의 성장

이 구성원 모두에게 비교적 균등하게 배분되었다. 한국은 1990년대 초반 경제

의 빠른 성장과 소득의 양극화가 완화되는 경험을 하였고(최희갑 2002), 미국

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대압축(the Great Compression)’ 기간이라 불리는 

1940년대부터 1970년대 기간 동안 이러한 경험을 하였다(Gordon 2017). 하지

만 최근 경제성장률이 중위계층 소득 증가율보다 높아서 분배가 고르게 되지 

않고 성장의 혜택이 상위 계층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일

반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이 더디게 될 뿐만 아니라 하위 계층의 경우에는 생

활수준이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Gordon 2017). 그

리고 이러한 양극화가 다시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어 경제의 악순환

(vicious cycle)으로 악화될 가능성으로 인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논의가 활발하다.

1 일시적 경기변동에 따른 성장률의 상승과 하락을 제외한 성장률로 국가의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계산된 추정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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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의 저성장과 농가소득의 양극화에 대한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농가소득의 안정적인 성장과 고른 분배 달성을 위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성장과 양극화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성장과 분배의 연관성과 악순환에 대한 문제의식

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경제의 변화 흐름을 농업의 흐름과 연결하고, 

농업의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악순환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농업의 성장률 변화 요인을 국가 경제의 요인과 농업 내부의 생산 

요소 변화 두 개의 요인으로 구분하고, 경제의 성장률 변화와 농업의 성장률 

변화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농업 내부의 저성장 요인

이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농업 성장이 농업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지 분석함으로써 농업 성장이 구성원에게 고르게 분배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요약하면, 저성장 시대하에서 농업부문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검토하고 시사점

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이 보고서는 크게 네 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저성

장과 양극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된 저성장과 

양극화 두 문제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보완하여 설명하고, 

두 문제의 연관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국가 경제의 관점에서 이 논의를 

제시한 후 농업부문에 대하여 이를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저성장 시대하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농업의 저성장을 분석한다. 농업의 저성장 요인을 국가 경제와의 

관련성과 농업 내부의 저성장 요인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한다. 먼저 농업의 국가 

경제와의 관련성 분석을 위하여 시차상관계수(Cross Correlation)와 자기시차회

귀모형(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 ADL)을 이용한다. 그리고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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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저성장 요인을 찾기 위해서 황의식 외(2016)에서 사용한 생산함수 모형

을 기본으로 하여 총요소생산성과 생산요소별 기여도 변화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농가경제의 양극화를 분석한다. 농가의 양극화 현황을 분석하

기 위하여 불평등도 분석에 많이 쓰이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와 비율을 

이용한 직관적 방법인 피케티(Piketty)의 불평등도 접근법을 이용한다. 그리고 

농가경제의 양극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생산성과 소득의 변화를 비교하고 

생산함수 모형을 이용하여 각 투입재별 분배율의 변화를 분석한다. 또한 피케

티의 접근법과 지니계수 기여도를 통하여 불평등 요인 분석을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앞 장에서 분석한 결과

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한계점

을 논의한 후 향후 연구 과제를 제안한다. 

<그림 1-3>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추진 체계도와 연구방법





제2 장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저성장에 대한 선행연구

  선진경제(developed countries) 사이에 금융위기 이후 둔화된 경제성장률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모

하메드 엘-에리안의 ‘뉴 노멀(New Normal)’이나 레리 서머스(Lawrence Summers) 

교수의 ‘구조적 장기침체현상(Secular Stagnation)’ 등이 저성장을 표현하는 대

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둔화된 경제성장률에 대한 표현이 다양한 만큼 경제학

자들 사이에서도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2 하지만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 경제학 교수인 Gordon(2017)

은 저성장에 대한 대표적 원인으로 1)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3

의 감소, 2) 베이비 부머(baby boomer)세대의 은퇴, 3)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2 이러한 논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고 원인에 대하여 합의

된 의견이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연구는 여러 논의 중 다수의 합의를 받은 의

견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음.

3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는 요소투입(input)과 산출물(output)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기술과 효율성을 의미함. 예를 들면, 기본적인 Cobb-Douglas 생산

함수 가정 시,        이며, Y는 생산량, A는 총요소생산성, L은 노동, K는 

자본임. 따라서 변화율을 고려하였을 때      로 생산의 증가율은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 노동의 증가율, 자본 증가율의 합임. 문자 위 ∧는 변화율을 

의미함. 자세한 설명은 Weil(2012)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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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 4) 정보통신기술(ICT)의 생산성 향상이 제한적임 등을 지적하였다. <그

림 2-1>은 미국경제의 1890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별 총요소생산성의 연평균 

성장률 그래프를 나타낸 그림이다. 고든에 따르면 미국경제는 1870년 이전까

지는 매우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1870년 이후 성장세가 증가하였고, 

1920~1970년에는 약 1.89%를 기록하였다. 그 후 1970년부터 1994년 0.57%를 

기록하여 낮아졌다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3%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2004년부터 2014년 기간 동안 다시 0.40%로 낮아졌다.

<그림 2-1> 미국 경제의 기간별 총요소생산성 연평균 성장률

단위: %

자료: Gordon(2017).

  고든은 미국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이 1870년부터 1970년까지 급격한 증가한 

원인으로 ‘위대한 발명품(Great Inventions)’을 지적하였다. 그가 말한 위대한 

발명품은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 시기에 발명된 기술들과 1870년부터 

1970년 기간 동안 생활화된 여러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계화·전기·철도·

의약품·자동차·수도·위생시설·텔레비전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발명품은 인간

의 생활을 과거와 비교할 수 없게 변화시켰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또 다시 일

어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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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이 기간 동안 일어난 위생시설, 수도, 의약품 등의 개발 및 보급으로 기

대수명이 급격히 높아지고 유아사망률은 빠르게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

한 전기의 발명과 보급화로 인간이 야간에도 생산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

다고 하였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출생한 베이비 부머(baby boomer)세대의 은

퇴, 경제활동 참가율(labor force participation)4의 감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율 정체 등은 생산활동인구의 정체를 가져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보통

신기술(ICT)의 생산성 향상은 1994년부터 2004년 기간 동안 사무의 자동화 및 

인터넷의 발전에 이미 반영되어 현재의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은 엔터테인먼트, 통신, 정보기기 등 소

비자 중심의 발전에 기여하여 과거의 ‘위대한 발명품’에 비하여 산업 및 생활 

전반의 향상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고든의 주장을 종합하면 현재의 저성장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총요소생산

성의 하락과 생산활동인구의 정체로 인한 구조적인 현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미국경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에도 나타

나고 있다.

  <그림 1-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경제의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으며, 이

에 대한 원인은 총요소생산성의 감소와 총요소투입 증가율의 감소에 있다(김동

석 외 2012). <표 2-1>은 김동석 외(2012)에서 추정한 1970년부터 2010년까지 

비주택기업부문의 성장요인 항목별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낸 표이다. 한국의 비

주택기업부문의 성장률은 1970년에서 1980년까지 12.5%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여 2000년부터 2010년 기간에는 5.0%를 기록하였다. 

이 기간 동안 총요소투입은 6.7%에서 1.2%로 감소하였으며 총요소생산성 또한 

5.4%에서 3.8%로 감소하였다. 한국경제의 성장이 단순히 기술의 진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총요소투입의 증가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결과는 Krugman 

(1994)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산업화 기간 동안 이루어진 노동과 자본의 

축적과 선진기술 도입에 따른 추격(catch-up) 효과가 시간에 흐름에 따라 감소하

고 있고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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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1970~1980 1980~1990 1990~2000 2000~2010

국민소득 12.5 11.2 6.5 5.0
총요소투입 6.7 4.6 2.5 1.2
  노동 4.8 3.8 1.7 0.6
  자본 15.2 9.2 8.5 4.0
총요소생산성 5.4 6.3 3.8 3.8
  기술진보 1.4 3.2 3.2 1.7

<표 2-1> 비주택기업부문의 성장요인 항목별 연평균 증가율
단위: %

자료: 김동석 외(2012).

  또한 <표 2-1>은 노동 투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1970년부터 1980년 기간 동

안 4.8%에서 2000년부터 2010년 0.6%로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최근 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노동 투입을 통한 국민소득의 기여는 앞으로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림 2-2>는 1960년부터 2065년까지 한국 

총인구 추이와 전망을 나타낸 그림이다. 총인구는 1960년대부터 빠르게 증가

하다가 인구증가율이 둔화되어 2031년 약 5,295만 7,605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를 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총인구 감소로 인하여 한국 경제의 

저성장 현상은 경제활동인구 참가율의 증가 없이는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을 

보여주며 선진경제의 요인들이 한국 경제에도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 총인구 추이와 전망(1960~2065)
단위: 명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장래인구추계. 검색일: 2018.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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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극화에 대한 선행연구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논의 또한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 중이다. 경제성장률 자체가 높고 중위계층의 소득이 비슷한 수준

으로 성장하였던 ‘대압축(the Great Compression)’ 기간을 지나 소득의 분배가 

악화되었지만 경제성장률 자체가 높던 기간에는 양극화 문제가 크게 제기되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의 상황이 겹치자 불평등한 소득분배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논의로 Piketty(2014)가 있다. 

  T. Piketty는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ry)󰡕에서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여러 선진국의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도를 1800년대부터 2000년

대 초반까지 분석하였다. 그는 불평등도가 20세기 초반 두 차례 세계대전 기간 

동안 완화되었다가 1970년대 후반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보였다. <그림 

2-3>은 Piketty가 제시한 미국의 상위 1%, 5%, 10%의 전체 연소득에 대한 비

중을 나타낸 그림으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보여준다. 그는 이러한 원인으로 

세계대전 후 경제가 안정화, 소득 및 자산에 있어서 상위계층의 금융자산에 대

한 독점적 지위, 저성장으로 인한 노동소득 증가율의 감소와 전체 소득 대비 

노동소득의 상대적인 감소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제적 상위계층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수익과 높은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지만 경제적 하위계층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얻을 수 있어서 저성장은 경제

적 하위계층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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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미국의 상위 1%, 5%, 10%의 전체 연소득에 대한 비중(1913~2013)

단위: %

주: Y축은 전체 소득 대비 특정 계층의 소득 비중을 의미함. 맨 위 짙은 삼각형 직선은 상위 1%, 가운데 옅은 삼각형 직선은 

상위 1%에서 5%, 맨 아래 마름모 직선은 상위 5%에서 10%를 각각 의미함.

자료: Piketty(2014).

  또한 Gordon(2017)은 1970년대 이후 노동조직(labor union)의 약화, 제조업

의 비중 감소로 인한 고임금 직장의 감소, 이민자 증가로 인한 노동 공급량 증

가와 실질 임금 감소, 자동화(automation)로 인한 노동분배율의 감소, 세계화를 

통한 값싼 수입 제품의 증가에 따른 저숙련 노동자(low-skileed workers)에 대

한 수요 감소 등이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선진국 자료 분석에 따르면, 경제 발전에 따른 산업의 구조조정은 서비스업의 

증가, 농업과 제조업의 감소로 나타난다(Herrendorf 2014). 따라서 이러한 노동

시장의 양극화 또한 구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말 IMF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였다. 최희갑(2002)은 외환위기 이전부터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었으며 외환위

기를 거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살펴

본 미국의 경우와 같이 구조적 요인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고용 인력 구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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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한 반면 농업과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였다(Herrendorf 

2014). 이는 한국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산업이 고도화되고 개방이 진행됨

에 따라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 감소와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 

로 인한 임금의 격차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영준 외 2014).

3.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

  앞 절에서 저성장과 양극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런

데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의 논의(Piketty 2014; Summers 2015)는 

저성장과 양극화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저성장과 양극화가 함께 

발생하며 악순환(a vicious cycle)을 이루는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졌지만, 그 수치가 중위계층 소득 증가율보다 높아서 분배가 

고르게 되지 않고 성장의 혜택이 상위계층에 집중되고, 이는 다시 소비 여력의 

감소로 이어져 성장률이 다시 낮아지는 악순환이 문제화되고 있다. 그 결과 일

반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이 더디게 될 뿐만 아니라 하위 계층의 경우에는 생활

수준이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Gordon 2017). 따라서 경

제의 저성장 문제를 경제의 양극화 문제와 연결하여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이

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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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4>는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 문제를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총

요소생산성 하락과 노동참여율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이는 소득의 감

소로 이어진다. 또한 자동화(automation)로 인한 노동분배율의 감소, 세계화로 

인한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 감소, 경제발전에 따른 고용창출능력 감소(황

수경 2010), 노동조직의 약화, 금융자산의 독점 등은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

시켜 대다수 국민이 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결과 

소비 여력이 감소하고, 정부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지만 효과가 제한적일 경우 저성장으로 인하여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재정적자가 확대된다. 그리고 기업은 부정적인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로 

투자를 줄이게 된다. 이는 다시 수요의 감소와 고용의 감소를 불러일으킨다. 그 

결과, 이는 다시 저성장으로 이어져 악순환의 상황이 지속된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 과정에서 무엇이 먼저인지와 방향성에 대한 명확

한 구분이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총요소생산성의 하락, 노동참여율의 감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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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화, 자동화 등 저성장과 양극화에 관한 여러 요인들이 차례대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서서히 함께 진행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세계화와 자동화

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져 왔으며 경제상황에 따라 감소하기도 하

였다. 예를 들면, 2000년대 후반까지 WTO와 FTA로 세계무역의 자유화가 진

행되던 상황이 금융위기 동안 잠시 둔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선진

국은 자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폐쇄적 무역정책을 사용하기도 한다. 최

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자국 산업보호정책은 이러한 단면을 보여준다.

  세계화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산업구조조정은 저성장과 양극화에 동

시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예를 들면, 산업구조변동은 국내 제조업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Acemoglu et al. 2016). 이는 저숙련 노동자

에 대한 수요 감소로 노동참여율을 하락시키는 효과와 노동분배율을 감소시키

는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에서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지만, 서로 악순환을 이루며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그림 2-5>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려는 

정책을 표현한 그림이다. 기존의 확장적 재정정책 또는 일시적인 실업급여 지

급을 통한 단기적 해결책이 아닌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논의가 진행되

고 있다.5 먼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이

민 유치, 4차산업 논의가 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내 제조업 일자

리를 늘리고 수출을 장려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것은 기존의 세계화로 인한 

선진국 내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 감소와 이로 인한 노동시장의 양극화

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민 유치의 경우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로 둔화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를 해외 이민자를 통하여 늘리려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4차산업 논의는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 빅 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하여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고 투자를 활성화시켜

5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의 해결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논란이 존재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에 있어서 저성장과 양

극화의 악순환에 대한 연구와 시사점 모색임. 따라서 문제 해결에 대한 참고를 제시

하기 위해 국가 경제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와 접근을 간략히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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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4차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기도 한다(Gordon 2017).

<그림 2-5>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려는 논의

자료: 저자 작성.

  한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높이고, 누진

세 강화와 금융소득세 강화를 통한 양극화 완화정책에 대한 논의도 존재한다

(Piketty 2014; Gordon 2017). 이는 고소득자와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 강화를 

통한 분배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설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 측면이 

존재함을 고려해야 한다. 이민 유치 정책의 경우 경제활동인구를 늘림으로써 

저성장에 대응하려는 측면도 있지만 값싼 노동력의 증가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를 증가시키는 측면도 존재하여 논란이 존재한다. 미국 내에서도 고숙련 노동

자 또는 고학력자에 대한 이민은 장려되지만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이민은 줄

여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트럼프 정부의 불법이민자를 규제하는 반이민정

책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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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부문의 선행연구 및 차별성

  앞 절에서 국가경제 수준에서의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에 대한 선행연구

를 살펴보았다. 경제의 구조적인 저성장과 양극화가 악순환의 관점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부문에서도 성장과 양극화에 대한 연구가 꾸

준히 연구되어왔다. 하지만 두 문제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한 농업의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와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은 소득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어 왔지만,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

순환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먼저 농업의 성장에 대한 연구로 권오상 외(2000)는 1971년부터 1998년까지 

농업생산성을 분석하여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였음을 보

였다. 박춘성 외(2012)는 중간재 투입을 고려하지 않은 성장회계 방법으로 한

국농업의 성장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총요소생산성의 하락이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성장률 하락의 원인임을 주장하여 권오상 외(2000)와 동일한 결과

를 보여준다. 황수철·유리나(2014) 또한 1955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농업의 

성장요인을 분석하여 성장의 요인이 1990년대 이전에는 주로 총투입의 증가였

지만 그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의 증대에 있고, 총요소생산성의 증대가 감소함

에 따라 농업의 성장이 정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황수철 외(2014)는 

품목별로 성장의 차이가 발생함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권오상 

외(2015)는 1971년부터 2013년까지 자료를 이용해 기술혁신과 생산규모 유지

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음을 보였다.

  농가경제의 양극화에 대한 연구로 박준기 외(2004)는 1998년부터 2002년까

지의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농가소득이 악화되고 있으며 농업소득의 불평

등도가 가장 큰 요인임을 보였다. 오내원 외(2013)는 농가소득의 양극화를 지

니계수, FW 지수, EGR 지수 등 여러 지수로 분석하고 농가 특성이 소득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고갑석 외(2016)는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농가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지역별로 분석하고 소득 원천별 불평등 기여도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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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의 구조에 관한 거시적 관점의 연구로 이정환(1997)은 경제발전에 따른 

농업의 생산성, 고용 등 구조변환에 대하여 국제비교를 통해 설명하였다. 또한 

이정환 외(2012)는 농업의 생산이 증가하는데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것에 대하

여 개방에 따른 교역조건의 악화가 원인임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와 기존 연구의 차이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업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악순환이라는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시사점을 모색한다는 점에 

있다. 농업부문의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도 국가 경제의 악순환과 같이 발

생하여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2-6>은 농업부문의 악순환

과 이 연구의 내용을 표현한 그림이다. 농업의 저성장은 농가 경제의 소득 감소

로 이어질 수 있고, 농가 경제의 소득 감소는 농업 인력의 진입을 감소시키고 

농업 인력의 이탈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농가 경제의 양극화는 농가 간 상대

적 박탈감을 증가시켜 농촌사회의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농업 인력의 이탈을 또

한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저소득 농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정부재정의 부담 

증가와 효율적 지출에 어려움을 주며, 이에 따라 농업부문의 자체 생존력 약화

를 지속시킨다. 이는 다시 농업 성장과 성장잠재력의 약화를 가져온다.

  여기에서 농업부문의 악순환과 국가 경제의 악순환에는 차이가 존재함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 경제의 악순환에서 경제적 양극화는 소비 여력과 투자

를 감소시키고 정부의 재정을 약화시킨다. 그리고 이는 다시 성장력을 약화시

킨다. 국가 경제 내에서의 악순환은 이 과정이 비교적 논리적으로 명확히 연결

된다. 하지만 농업부문에서는 농업과 농업 인력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낮기 때문에 농가 경제의 양극화가 국가 전체의 소비 여력에 미치는 영향

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농가의 양극화에 의한 소비 여력 감소에 따른 

농업의 저성장 과정은 국가 경제에서 발생하는 양극화에 비교해 명확하지 않

다. 농업 부문 자체의 소비보다 비농업 부문의 소비 여력에 의해 농림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결정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가의 양극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규 인력의 진입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농업사회의 공동체 약화가 

전개되는 과정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농업의 저성장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따라서 농가 경제의 양극화로 인한 저성장의 관련성이 존재한다. 

한편으로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신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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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진입이 제한적인 상황과 기존 인력의 고령화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한다(이정환 1997). 그래서 농업 인력 이탈과 고령화가 농업부

문의 악순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구조적 관점에서 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을 분석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농업 인력 이탈과 고령화가 농업부문의 악순환에 미치는 영향도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그림 2-6> 농업부문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





제3 장

농업의 저성장

  농업의 성장은 여러 요인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농업의 산업

적 특성에 따라 토지, 노동, 기술 등 생산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 소비자들

의 수요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 일시적인 자연 재해 또는 우호적인 환경

에 의한 생산량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농업 성장에 대하여 이정환(1997)은 저

소득 국가의 농업 성장은 생산기술과 투입 요소 등 공급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강하고 경제발전에 따라 수요 측 요인이 중요해진다고 주장하였다. 따

라서 농업의 성장을 분석할 때 공급과 수요의 요인 두 가지를 모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저성장 시대하에서의 농업의 성장을 국가 경제

와의 관련성과 농업 내부의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그림 3-1>은 앞 장에서 농업의 악순환 부분을 설명할 때 제시한 <그림 2-6>

에서 농업의 저성장 부분만을 따로 도식화한 부분이다. 또한 이 장의 내용을 

앞에서 다룬 부분과 연결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농업 저성장을 분석하는 두 가

지 방법인 국가의 성장과 농업 성장의 동조성과 농업 내부의 저성장 요소를 표

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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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농업의 저성장 분석

자료: 저자 작성.

1. 국가의 성장과 농업 성장의 동조성

1.1. 현황

  먼저 한국 경제와 농업 부가가치의 변화를 살펴보면, 두 변수 모두 지난 기

간 꾸준히 성장하여 왔다. <그림 3-2>는 1960년부터 2017년까지 실질 국내총

생산의 추이이고, <그림 3-3>은 같은 기간 실질 농업 부가가치의 추이이다

(2010년 연쇄가격 기준). 이 기간 동안 한국경제는 약 1조 9천억 원에서 155

조 5천억 원으로 약 57배 성장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 농업 부가가치는 

약 7천억 원에서 약 2조 8천억 원으로 약 4배 성장하여 성장률의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연평균 7.09% 성장한 반면, 농업은 2.41% 성장하

여서 농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0년 약 26%에서 2017년 2%

로 크게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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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국내총생산 추이(1960~2017)

단위: 십억 원

주: 2010년 연쇄가격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검색일: 2018. 2. 15.

<그림 3-3> 농업부가가치 추이(1960~2017)

단위: 십억 원

 

주: 2010년 연쇄가격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검색일: 2018.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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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석방법

  농업과 한국 경제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였

다. 첫 번째 방법으로 경기순환(business cycle)6의 관점에서 두 변수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였다. 경기순환의 관점에서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업 성장의 대외적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이며, 이

정환(1997)의 주장을 따라 경제발전에 따라 농업이 한국 경제의 수요적 요인에 

의해 성장하는 측면을 고려하였다.

  두 번째 방법은 자기시차회귀모형(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 

ADL)으로 예측의 관점에서 한국 경제성장률 변화에 따른 농업 부가가치 성장

률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1.2.1. 시차상관계수(Cross Correlation)

  한국 경제와 농업의 경기순환을 분석하기 위하여 Stock and Watson(1999)에

서 제시한 시차상관계수(Cross Correlation)를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경기순환 

분석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이재준(2008)은 한국의 경기변동

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시차상관계수는 서로 다른 두 변수의 과거, 현재시점, 미래시점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계수이다. 상관계수 값은 –1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1이면 완전

한 음(-)의 상관관계를, 1이면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를, 0이면 상관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7 시차상관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6 경기순환 또는 경기변동이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흐름 속에서 단기적으로 생산, 

실업률 등이 오르내리는 현상을 의미함. 따라서 경기순환 분석을 통하여 농업과 국

가 경제가 수요적 요인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분석할 수 있음. 하지만 이 

분석은 인과관계를 통한 분석이 아닌 시계열적인 움직임의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므

로 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함. 경기순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Mankiw, N.G., 2016. 

“Macroeconomics,” Ninth edition. New York, NY: Worth를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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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차상관계수(Cross Correlation) =  
  


,

  여기서 는 농업 부가가치, 는 국내총생산, 는 현재 분기를 의미하고, 

는 현재 분기에서 떨어진 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는 와 

의 공분산, 
와   

는 각각 와  의 분산을 의미한다.

1.2.2. 자기시차회귀모형(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 ADL)

  자기시차회귀모형은 시계열 예측에 있어서 여러 변수를 이용하여 한 변수를 

예측하는 모형이다(Stock et al. 2014).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업과 한국 

경제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농업의 성장을 예측하기 위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

을 자기회귀모형(Autoregressive Model)에 추가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자기

회귀모형 이외의 여러 모형이 농업의 성장률을 예측할 수 있고 다른 변수들이 

추가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농업과 한국 경제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기시차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자기시차회귀모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 ⋯    ⋯  ,

  여기서 는 농업 부가가치 성장률, 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의미한다. 그리

7 시차상관계수(Cross Correlation) =     
 

   
으로 정의되며, 

서로 다른 두 변수의 과거, 현재, 미래시점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계수임. 여기서 

와  는 다른 국가 성장률, 국내총생산, 농업부가가치 등 관계성을 보고 싶은 두 

변수임. 는 현재 분기를 의미하고 는 현재분기에서 떨어진 정도를 의미함. 

 는 와  의 공분산, 
와  

는 각각 와 의 분산을 의미하며 

 는 현재 분기의 와  과의 상관관계 정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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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는 시점, 와 는 각각 와의 시차(lag)를 의미하고 는 잔차항을 의미

한다. 분기별 자료를 고려하여 시차의 최댓값은 4로 설정하였으며 모형식별을 

위하여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기준을 따랐다.

1.3. 분석자료

1.3.1. 시차상관계수(Cross Correlation) 분석 자료

  농업과 한국경제의 자료는 한국은행 자료를 사용하였다. 농업 자료는 실질 농

업 부가가치를 사용하였고, 한국경제 자료는 실질 국내총생산 자료를 사용하였

다. 또한 추가적으로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의 상관관계

를 파악하기 위하여 미국 연방준비은행 경제데이터(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자료를 사용하였다. 

  시계열 자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계열 자료에 대한 단위 근 검정(unit root 

test) 후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자료의 기간은 일본 자료를 제외하고는 

1988년 1분기부터 2017년 4분기까지이다. 일본의 국내총생산 자료는 1994년 

1분기부터 2017년 4분기까지이다. 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 <부표 3-1>

에 첨부하였다. 

1.3.2. 자기시차회귀모형(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 ADL) 분석 자료

  농업과 한국 경제 관련 자료는 연도별 한국은행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기간은 1960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시차상관계수 분석에서와 같이 시계열자

료임을 고려하여 단위 근 검정 후 성장률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에 

대한 설명은 부록 <부표 3-2>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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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분석 결과

1.4.1. 시차상관계수(Cross Correlation) 분석 결과

  <표 3-1>은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 일본 경제, 농업의 시차상관계수를 나타

낸 표이다. 시차상관계수의 시차()는 -4(1년 전)부터 4(1년 후)까지이다. 먼저 

농업과 한국 경제의 같은 분기(=0)에 대한 시차상관계수는 0.28로 다른 분기

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이는 농업과 한국 경제가 동조성을 보

이며 경기순환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업과 한국 경제가 따로 떨어

져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발전해왔음을 말한다. 추가적으로 한국 경제와 

미국의 같은 분기(=0)에 대한 시차상관계수는 0.17로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의 

동조성을 보여주고,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의 경우 전 분기(=-1)에 대한 시차

상관계수는 0.34로 한국 경제의 성장이 일본 경제 성장에 대해 선행 지표의 역

할을 함과 동시에 같은 분기(=0)에 대한 시차상관계수도 0.23으로 높은 편이라 

같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시차상관계수의 결과는 한국 경

제와 농업의 동조성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동조성도 보이므로 

한국농업이 저성장 시대하에서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이 전망된다.8

변수() 표준편차
시차상관계수(corr(   ))

-4 -3 -2 -1  0 1 2 3 4

미국 국내총생산 2.37 -0.02 0.04 0.02 0.12 0.17 0.14 -0.01 -0.04 0.04
일본 국내총생산 4.01 0.07 0.02 0.04 0.34 0.23 0.15 -0.02 -0.01 -0.10
농업 부가가치 4.18 0.04 -0.11 -0.04 0.11 0.28 0.01 -0.08 -0.08 -0.02

주: 시계열 자료는 단위 근 시험(unit root test) 후 변환됨. 분석 기간은 1988년 1분기부터 2017년까지이며, 일본 국내

총생산은 1은 1994년부터 시작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미국 연방준비은행 경제데이터(fred.stlouisfed.org). 검색일: 2018. 2. 15.

<표 3-1>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시차상관계수(Cross Correlation)

8 미국 경제의 경기순환은 세계 경제의 경기순환에 여전히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음(Dées 

et al. 2009). 그리고 한국 무역에서 미국과 일본의 비중은 2017년 기준 각각 약 11%

와 8%임(중국 23%로 1위, 미국 2위, 일본 3위). 중국 경제와의 시차상관성은 중국 

경제성장률 자료가 부족하여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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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한국 경제와 농업부가가치 성장률의 관계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검색일: 2018. 2. 15.

1.4.2. 자기시차회귀모형(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 ADL) 분석 결과

  먼저 <그림 3-4>는 1960년부터 2017년까지 농업의 성장률과 한국 경제성장

률의 변화를 보여주는 산점도(scatter plot)이다.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지난 기간 한국 경제성장률과 농업부가가치 성장률이 서로 양(+)의 상관관계

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시차회귀모형을 이용한 농업성장률과 국내총생산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으며, <표 3-2>는 분석 결과표이다. 

  농업성장률 농업성장률  농업성장률 국내총생산성장률

   
,

  여기서 농업은 농업부가가치 성장률을 의미하며, 국내총생산은 국내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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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을 의미한다. 그리고 는 시점을 의미하며,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

한다.

  분석 결과 한국 경제성장률은 농업성장률에 대하여 예측 계수는 0.71로 유의

미한 값을 가지고 있다. 직전 분기(t=-1) 농업성장률의 계수는 –0.34로 1%수

준에서 유의미하며, 두 분기 전(t=-2)의 농업성장률의 계수는 –0.16으로 유의

미하지 않다. 직전 분기와 두 분기 전 농업성장률의 값을 0으로 가정하였을 때,

국내총생산이 1% 하락할 경우 농업의 부가가치는 0.71% 하락이 전망된다.9 

  경기순환의 관점을 이용한 시차상관계수와 예측의 관점에서 이용한 자기시

차회귀모형 결과 모두 한국 경제와 농업의 동조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 경

제성장률이 하락하면 농업의 성장률 또한 하락이 전망된다. 

변수 계수 Std. Error t-Statistic Prob.

절편(C) -1.57 1.55 -1.01 0.32

농업(-1) -0.34
 0.12 -2.82 0.01

농업(-2) -0.16 0.13 -1.26 0.21

국내총생산 0.71
 0.19 3.64 0.00

Adjusted R-squared 0.25

<표 3-2> 농업 부가가치에 대한 자기시차회귀모형 분석 결과(1960~2017)

주 1) 자기시차회귀모형의 모형선택(model selection) 기준은 AIC을 따름. 시차(lag)의 최댓값은 4로 설정함.

주 2) ***은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검색일: 2018. 2. 15.

2. 농업 내부의 저성장 요소

이 절에서는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농업 내부의 저성장 요소를 알아본다. 

9 SIC(Schwarz information criterion)으로 모형 선택을 한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옴. 

자세한 내용은 부록 <부표 3-3>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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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생산함수 분석

  농업의 성장요인에 대한 분석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권오상 외 2000; 권오

상 외 2015; 박춘성 외 2012; 정혁 외 2015; 황의식 외 2016). 그런데 총요소생

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과 각 투입 요소의 성장요인을 추정하기 위해서

는 생산요소, 생산함수 등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고 논란

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이러한 논란에 대한 연구를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고, 최근에 이루어진 황의식 외(2016)에서 사용한 모형을 기본으로 분석

한다.

  농업의 총산출물(Y)는 총투입물(Z)과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의 관계를 통해 결정된다. 그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 × 

  여기서 총투입물은 노동(L), 고정자본(K), 중간재(IP), 토지(C)를 의미한다. 

노동은 총 농림어업 취업자 수를 말하고, 고정자본은 토지, 건축물, 농기계, 대

동식물 등을 말한다. 그리고 중간재는 종자종묘비, 비료비, 사료비, 농약비, 영

농과열비 등 5개 투입재를 말하며, 토지는 전국경지면적을 말한다. 그리고 총

산출물은 미곡, 맥류, 잡곡, 서류, 노지채소, 시설채소, 과실류, 기타, 가축, 축산

물 등 11개 품목부류로 구분된 농업생산물이다.10 

  총산출물과 총투입물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통

크비스트 지수(Tornqvist Index)를 사용하였다. 이 지수는 생산량을 전체 생산

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기준 시점의 생산량을 이용해 

지수화시키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산출물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 



 






  

,   

10 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황의식 외(2016)를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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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는 전체 생산액에서   산출물이 차지하고 있는 생산액 비중을 

의미한다. 또한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여기서, 문자 위의 점(·)은 변화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는 

산출물의 변화량에서 투입량의 변화량을 차감한 값이다. 이를 다시 투입물을 

구분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ln  




    

 ln  


 ln  


ln 


ln  


ln 


, 

  여기서,     는 각각 비용배분(cost share) 가중치를 의미한다.11 따

라서 투입물의 개별적인 변화량과 가중치의 변화 또는 투입물의 결합비율 변화 

또한 생산량 변화와 함께 총요소생산성의 변화에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총요소생산성이 기술과 효율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효율적인 투입재의 

조합 또한 생산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총요소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생산과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생산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트레이드오프(trade-off)가 발생할 수 있다.12  

  <표 3-3>은 위에서 언급한 생산함수를 기본으로 분석한 1980년부터 2014년

까지 농업성장률의 각 생산요소별 기여도와 한국 경제성장률과의 차이를 나타

낸 표이다. 분석 기간 동안 농업부가가치는 연평균 1.25% 성장하였지만, 한국

경제는 6.27% 성장하여 –5.03%의 격차를 보인다. 하지만 분석 기간을 나누어

11 수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황유철·유리나(2014)를 참조 바람. 

12 이 부분에 대한 수학적 설명은 황의식 외(2016)를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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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석할 경우 농업의 생산요소별 기여도와 한국 경제성장률과의 격차는 변

해왔음을 알 수 있다.13

  1980년부터 1990년까지 농업 부가가치는 연평균 2.06% 성장률을 보이고,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성장률은 2.48%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성장률은 0.10%로 감소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성

장률은 –0.24%를 기록하였다. 이 기간 동안 한국 경제의 성장률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0년부터 1990년 사이 9.11%, 1990년에서 2000년 기간 

동안 6.47%,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4.54%,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3.14%

로 성장률이 꾸준히 감소하였다. 또한 한국 경제의 감소폭이 농업성장률의 감

소폭보다 커서 농업과 국가 경제의 성장률 격차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따라서 

농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기간 급격히 감소하던 모습에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80~1990 1990~2000 2000~2010 2010~2014 1980~2014

총요소생산성(A) 2.44 2.80 1.63 0.16 1.95

투입재(B=L+C+K+IP) -0.38 -0.32 -1.53 -0.41 -0.71

     노동(L) -2.05 -1.42 -1.29 -0.70 -1.50

     토지(C) 0.04 -0.34 -0.20 -0.10 -0.16

     고정자본(K) 0.63 0.30 0.17 0.00 0.32

     중간재(IP) 0.99 1.14 -0.22 0.38 0.63

농업부가가치(A+B) 2.06 2.48 0.10 -0.24 1.25

국가경제(C) 9.11 6.47 4.54 3.14 6.27

차이(A+B-C) -7.05 -3.99 -4.44 -3.39 -5.03

<표 3-3> 농업성장률의 각 생산요소별 기여도와 한국 경제성장률과의 차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황의식 외(2016). 검색일: 2018. 2. 15.

  농업 성장률의 기여도 또한 변해왔다. 1980년부터 1990년 기간 동안 총요소

생산성의 증가가 2.44%였지만 투입재의 기여도가 –0.38%였으며, 그중에 노

동의 기여도가 –2.05%로 성장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였다. 1990년부터 2000년 

13 이 연구는 구분의 편의상 10년 단위로 기간을 구분하였고 마지막 기간만 4년을 단

위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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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 총요소생산성은 2.80%로 증가하였고, 투입재 기여율은 –0.32%로 

전 기간에 비해 다소 감소하여 농업성장률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들

어서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1.63%로 둔화되었지만, 투입재의 기여율은 

전 기간보다 감소하여 –1.53%가 되어 농업의 성장률이 감소하였다. 2010년부

터 2014년 기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0.16%로 과거에 비해 더욱 감소하였고, 

투입재의 기여율 또한 –0.41%로 다소 감소하였다. 하지만 총요소생산성의 감

소폭이 더 커서 농업 성장률은 –0.24%를 기록하였다. 투입재 중에서도 노동

의 기여율은 1980년부터 1990년 사이에 –2.05%에서 2010년부터 2014년 기간 

동안은 –0.70%로 다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14 따라서 과거 농업의 저성

장은 총요소생산성이 높은 상태에서 음의 노동 기여도가 성장률 감소의 원인

이었다면, 최근 농업의 저성장은 노동의 기여율 하락은 감소된 상태에서 총요

소생산성 하락이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농업의 저성장 요인은 총

요소생산성 하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였을 때 농업의 총요소생산성 하락이 모든 국

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은 아니다. <표 3-4>는 미국 농무부(USDA)에서 제

공하는 여러 나라의 농업성장률, 총요소생산성, 투입재 변화 추이 자료에서 선

별한 국가의 정보를 나타낸 표이다.15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다른 나라의 농업 총요소생산성과 비교하였을 때 총요소생산성의 하락이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프랑스의 경우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60%에서 2005년에서 

2014년 사이 2.99%로 오히려 총요소생산성이 상승하였다.16 나라마다 총요소

생산성의 성장률이 다르고,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는 한국보다 투입재의 감소폭은 

크지만 총요소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총요소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기술과 효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14 노동의 기여율 하락 원인으로는 노동인력의 이탈과 기계화 및 자동화 등으로 인한 

노동의 비중 하락 등으로 볼 수 있음. 

15 나라마다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함. 

16 중국의 경우는 경제발전 단계가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한국과 직접적인 비교가 어

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4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 농업 총요소생산성 하락은 Gordon(2017)이 주장한 

바와 같이, 산업혁명기술의 발명과 보급으로 인한 효과가 사라짐에 따라 나타나

는 현재의 저성장이 농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기계화, 품종 개

량, 약품 등을 통한 농업 성장이 앞으로 더욱 제한적일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표 3-4>는 프랑스, 일본, 독일 등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총요

소생산성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 또한 보여준다. 따라서 이 표는 한국 농

업이 다른 나라의 기술과 효율성에 대한 연구과 적용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1981~90 1991~00 2001~10 2001~14 2005~14

미국

성장률 0.41 2.04 1.40 1.14 1.00 

TFP 0.71 2.24 2.45 1.92 1.67 

투입재 -0.30 -0.21  -1.05  -0.78  -0.66  

일본 

성장률 0.70 -0.97 -0.32 -0.43 -0.56 

TFP 1.03 1.64 2.70 2.52 2.45 

투입재 -0.33 -2.61  -3.02  -2.96  -3.01  

한국 

성장률 3.14 2.79 0.38 0.14 0.11 

TFP 2.65 3.93 2.17 1.88 1.89 

투입재 0.49 -1.14  -1.80  -1.74  -1.77  

중국

성장률 4.59 5.42 3.73 3.46 3.25 

TFP 1.88 4.25 3.13 3.30 3.48 

투입재 2.71 1.17 0.60 0.16 -0.23  

프랑스

성장률 0.49 0.86 -0.61  -0.18  0.32 

TFP 1.04 1.96 1.60 2.32 2.99 

투입재 -0.55 -1.10  -2.20  -2.50  -2.67  

독일

성장률 0.62 0.70 0.59 0.78 1.11 

TFP 2.68 1.95 2.15 1.95 2.00 

투입재 -2.06 -1.26  -1.55  -1.17  -0.89  

캐나다

성장률 1.05 2.95 2.33 1.82 1.04 

TFP 2.09 2.75 2.62 1.86 0.81 

투입재 -1.04 0.20 -0.29  -0.04  0.23 

<표 3-4> 주요국 연평균 농업 부가가치, 총요소생산성, 투입재 성장률 변화

 단위: %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ers.usda.gov); 국제 농업 생산성(International Agricultural Productivity). 

검색일: 2018. 2. 15.



제4 장

농가경제의 양극화

  앞 장에서 농업의 저성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 

관점에서 농업의 저성장은 농가소득을 둔화시킨다. 또한 다른 산업 종사자 소

득보다 낮은 농가소득은 신규인력의 농업부문 진입을 감소시킨다(이정환 1997).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농가경제의 양극화까지 심화된다면, 기존에 있던 농업

인력 이탈과 이로 인한 농업의 잠재성장력 악화까지 이어져 농업의 성장성을 

낮추고, 저성장과 양극화가 서로 악순환이 되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약

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농가경제의 양극화에 대한 연구 역시 저성장에 관한 

연구만큼 중요성을 가진다.

  이번 장에서는 농가의 경제적 양극화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림 4-1>은 <그

림 2-6> 농업의 악순환 부분에서 양극화 부분만을 따로 도식화한 부분이며 이 

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 장에서 저성장 부분을 설명할 때 <그림 3-1>을 이

용하여 설명한 것처럼 이 그림을 통해 이번 장의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

하였다. 이 장에서는 농가경제의 양극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지니계수와 

피케티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양극화 현황을 파악한다. 그리고 성장과 양극화의 

관점에서 양극화 요인 분석을 한다. 이를 통해 농업의 성장과 농가 경제의 양

극화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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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농가경제의 양극화 분석

자료: 저자 작성.

1. 양극화 현황17

  기존 연구에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농가경제의 양극화를 분석하였다. 각

각의 방법론마다 양극화 측정이라는 목표는 동일하지만, 방법론마다 중요시하

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론을 쓰느냐에 따라 양극화에 대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가 양극화 분석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는 양극화 분석에 많이 쓰이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18

와 최근 많은 논의가 있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Piketty(2014)의 비율

(ratio) 접근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17 이 부분은 우병준 외(2017)의 제6장 농가 소득불평등도 분석의 일부 내용을 보완·

발전시켜 작성하였음. 

18 지니계수는 엄밀히 말하면 불평등 지수이기 때문에 양극화 지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의 경제적 불평등이 양극화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는 

따로 구분을 하지 않고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양극화를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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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석방법

1.1.1.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지니계수는 코라도 지니(Corrado Gini)가 1912년 개발한 소득불평등 지수

(index)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전 계층의 소득분포 상태를 

하나의 수치로 추상화하여 나타내어 수치의 변화를 통해 소득불평등도의 변화

를 알 수 있다. 지니계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 







 




  



 

  여기에서 는 개별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고, 와 는 서로 다른 가구를 의미

한다. n은 전체 가구의 수, 는 평균 소득을 의미한다. 지니계수의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한 것을 의미하

고,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불균등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니계수 

값이 0.4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격차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USRISD 2013).

1.1.2. Piketty의 소득(자산) 계수

  Piketty(2014)는 양극화 정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전체 소득(자산)대비 특정 

계층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비율(ratio)로 표현하여 나타냈다. Piketty는 

이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지니계수 등 기존의 양극화 지수가 공식을 이용한 추상

화된 수치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Piketty

는 소득 계층을 상위 10%, 상위 10%에서 50%, 하위 50%로 나누어 세 집단이 

전체 소득(자산)에서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19 

19 Piketty(2014)는 상위 10%를 다시 상위 1%, 상위 1%에서 5%, 상위 5%에서 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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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ketty가 전체 집단을 상위 10%, 상위 10%에서 50%, 하위 50%로 나누어 

분석한 이유는 각각의 집단이 엘리트층, 중산층, 저소득층의 특징을 가진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 전체에 대한 구분을 농가에 바로 적

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연구의 

목적이 농가의 집단적 특성을 찾는 것에 있지 않으므로 Piketty의 구분을 여기

서는 그대로 사용하였다.20 

  Piketty의 소득(자산)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iketty의 소득(자산) 계수  전체소득자산의합
특정계층의소득자산의합

  여기서 전체 소득(자산)의 합은 집단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득(자산)

의 합을 의미하고, 특정 계층의 소득(자산)의 합은 특정 계층의 구성원이 가지

고 있는 소득(자산)의 합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상위 10% 집단의 소득이 5이

고, 상위 10%에서 50% 집단의 소득이 3이고, 하위 50% 집단의 소득이 2인 경

우 상위 10%집단의 소득 계수는 0.5(=


)이고, 상위 10%에서 50%의 소

득 계수는 0.3(=


)이며, 하위 50% 집단의 소득 계수는 0.2(=


)

가 된다. 따라서 Piketty 계수 분석을 통하여 집단별로 전체 소득(자산)대비 소

득(자산)의 비중을 알 수 있으며,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양극화 정도를 판단할 때 , 지니계수는 0.4 이상이면 불평등도가 심각한 수

준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Piketty 계수는 아직까지 특정 수치 이상이

면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나누어 분석하여서 경제적 최상위 계층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였지만, 이 연구는 Piketty

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인 상위 10%, 상위 10%에서 상위 50%, 하위 50%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20 한국 농가의 경제적 구분 비율에 대한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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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계수의 수치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Piketty(2014)가 제시한 수치

와의 비교를 통하여 양극화 정도를 판단하였다.

1.2.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자료인 농가경제조사를 사용하여 2008년부터 2016년

까지 농가 경제의 양극화를 분석하였다. 그런데 농가경제조사는 5년마다 표본

의 교체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분석기간 중 2013년 표본교체가 이루어졌으므

로, 해석에 있어서 그 전과 그 이후를 구분하여 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농가소득은 세부적으로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으로 구분

된다.21 그런데 농업소득은 농업경영비 등으로 음수의 값이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OECD의 지침에 따라 그 값을 0으로 처리한 후 다른 소득과 합쳐서 농가

소득을 계산하였다(홍민기 2016).

1.3. 분석 결과

1.3.1.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분석 결과

  <표 4-1>은 2008년부터 2016년 까지 농가소득 및 각 소득 항목 지니계수 추

정과 도시가구소득의 지니계수이다. 농가소득 불평등도 추이는 2008년 0.39에

서 2012년 0.43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3년 0.41에서 2014년 0.42로 소폭 

증가하였다가 2016년 0.41로 다시 감소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농가소득의 불평

등도는 0.4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소득의 불평등도는 2013년 

21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의 합임. 농업소득은 농업총

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값이며, 농외소득은 겸업소득과 사업외소득의 합임. 

이전소득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 공적 또는 사적 보조금이며, 비경상

소득은 자산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우발 소득임.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 자료를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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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에서 2016년 0.76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외소득 또한 2013년 

0.64에서 2016년 0.68로 증가추세이다. 이전소득의 경우 2008년 0.51이었지만 

2012년 0.48로 감소하였고, 2013년 0.51이었지만 2016년 0.45로 감소추세이다. 

비경상소득은 2008년 0.67에서 2012년 0.73으로 증가추세였지만, 2013년 0.71

에서 2016년 0.68로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가의 경제적 상황이 농업

소득의 높은 소득 격차를 다른 소득을 통하여 줄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시가구소득의 지니계수는 분석 기간에 걸쳐 약 0.30 수준이어서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농가의 경우 도시가구보

다 낮은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과 높은 소득 격차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농가소득 0.39 0.40 0.42 0.42 0.43 0.41 0.42 0.41 0.41

농업소득 0.65 0.67 0.71 0.70 0.71 0.70 0.73 0.75 0.76

농외소득 0.67 0.66 0.66 0.68 0.68 0.64 0.67 0.67 0.68

이전소득 0.51 0.50 0.50 0.48 0.48 0.51 0.48 0.45 0.45

비경상소득 0.67 0.75 0.74 0.74 0.73 0.71 0.68 0.65 0.68

도시가구소득 0.31 0.31 0.31 0.31 0.31 0.30 0.30 0.30 0.30

<표 4-1> 2008~2016 농가소득 및 각 소득 항목 지니계수 추정치 

주: 농가소득과 농외소득은 농가에 따라 항목별로 음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 OECD의 지침에 따라 그 값을 0으로 처리한 

후 합쳐서 계산함. 따라서 농가소득의 지니계수는 실제 불평등도를 과소 계산할 가능성 존재함. 농가경제조사자료는 5년 

단위의 패널데이터이기 때문에 표본이 교체된 2013년을 기준으로 소득 불평등도 추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도시가구

소득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세후 전체 도시가구소득임.

자료: 우병준 외(2017); 통계청 농가경제 조사(mdis.kostat.go.kr). 검색일: 2017. 9. 6.

1.3.2. Piketty의 비율 접근법 분석 결과

  <표 4-2>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Piketty의 비율 접근법을 이용한 농가자

산, 농가소득, 농업소득의 상위 10%, 상위 10%에서 50%, 하위 50%의 점유율

을 나타낸 표이다. 2008년 자산상위 10%의 자산 점유율은 약 0.36에서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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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0.33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또한 2013년 0.37에서 2016년 0.35로 감소하였

는데 그 폭이 크지 않다. 자산 상위 10%에서 50%의 점유율은 분석 기간 동안 

약 0.45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자산 하위 50%의 점유율 역시 0.19~0.21

로 큰 변화가 없다. 주상영(2015)에서 한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2012년 조사에

서 상위 10%의 순자산 점유율이 0.45%, 상위 10%에서 50%의 점유율이 0.45, 

하위 50%의 점유율이 약 0.10인 것을 고려하면 농가의 자산 양극화는 상대적

으로 높은 수준은 아님은 알 수 있다. 또한 Piketty(2014)가 제시한 스칸디나비

아 등 양극화가 양호한 국가, 또는 양극화가 다소 높은 유럽의 경우보다도 낮

은 수준이다. 한국 농업이 자산에 있어서 양극화 수준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는 경자유전 원칙이 작용하여 자산의 독점이 일어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상위 10%의 농가소득 점유율은 2008년 0.29에서 2016년 0.30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소득 상위 10%에서 50%의 경우도 분석 기간 동안 0.47에서 

0.50 사이의 값을 가지며 큰 변동을 하지 않고 있다. 하위 50%의 소득 비중도 

0.21에서 0.23 사이의 값으로 큰 변화가 없다. Piketty(2014)가 제시한 양극화가 

낮은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경우 상위 10%가 0.25, 상위 10%에서 50%가 0.45, 

하위 50%가 약 0.3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양호한 국

가로 분류되는 유럽 국가의 경우 상위 10%가 0.35, 상위 10%에서 50%가 0.40, 

하위 50%가 0.25인 것과 비교하면 하위 계층의 소득점유율이 한국 농가의 경

우 낮은 편이다. 하지만 높은 양극화 국가인 미국의 경우 상위 10%가 0.50, 상

위 10%에서 상위 50%가 0.20, 하위 50%가 0.20인 것에 비하면 농가소득의 양

극화는 낮은 편이다. 

  하지만 농업소득의 양극화는 심각한 편이다. 상위 농업소득 10%의 전체 농

업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0.49에서 2016년 0.61으로 증가 추세

이며, 상위 10%에서 50%의 비중은 2008년 0.43에서 2016년 0.35로 하락 추세

이다. 하위 50%의 경우는 2008년 0.08에서 2016년 0.03으로 감소하고 있다. 따

라서 농업소득의 경우 농업소득의 많은 부분이 상위 10%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하위 50% 농가의 경우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많은 농가의 경우 농업소득 이외의 부분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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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농가라는 기준으로 분류된 가

구 사이에 농업소득의 격차가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농업을 경영함

에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자산 상위 10%

총자산/전체 자산
0.36 0.34 0.34 0.33 0.33 0.37 0.36 0.35 0.35

자산 상위 10%~50% 

총자산/전체 자산
0.45 0.46 0.46 0.46 0.46 0.45 0.45 0.46 0.46

자산 하위 50%

총자산/전체 자산
0.19 0.20 0.20 0.21 0.21 0.19 0.19 0.19 0.19

소득 상위 10% 

총소득/전체 소득
0.29 0.30 0.31 0.30 0.31 0.28 0.30 0.31 0.30

소득 상위 10%~50% 

총소득/전체 소득
0.47 0.48 0.47 0.49 0.48 0.50 0.48 0.47 0.48

소득 하위 50%의

총소득/전체 소득
0.23 0.23 0.22 0.21 0.21 0.22 0.22 0.22 0.22

농업소득 상위 10% 

총소득/전체 농업소득
0.49 0.50 0.55 0.52 0.54 0.54 0.58 0.60 0.61

농업소득 상위 10%~50% 

총소득/전체 농업소득
0.43 0.43 0.40 0.43 0.41 0.40 0.38 0.36 0.35

농업소득 하위 50%의

총소득/전체 농업소득
0.08 0.06 0.05 0.05 0.05 0.05 0.04 0.04 0.03

<표 4-2> 농가자산·농가소득·농업소득 양극화의 피케티의 비율 접근법 분석 결과

주: 농가소득과 농외소득은 농가에 따라 항목별로 음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 OECD의 지침에 따라 그 값을 0으로 처리한 

후 합쳐서 계산함. 따라서 저소득 계층의 비중이 과다계상될 가능성이 있음. 농가경제조사 자료는 5년 단위의 패널데이

터이기 때문에 표본이 교체된 2013년을 기준으로 소득 불평등도 추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자료: 우병준 외(2017); 통계청 농가경제 조사(mdis.kostat.go.kr). 검색일: 2017. 9. 6.

  <표 4-3>은 2016년을 기준으로 하여 자산 및 소득 상위 10% 농가의 주요 

특성을 나타낸 표이다. 표본수는 농가경제조사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

으며, 상위 10 %내 표본수 역시 가중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표본수 비중은 

전체에서 각각의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상위 10% 내 표본수 비중

은 상위 10%의 농가 중에 각각의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전업농가는 약 44만 3,912농가이며 전체 8만 7,705농가 중에서 51%(0.51)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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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으며, 상위 10% 내에서는 4만 6,411농가가 있어서 전체 8만 7,705농

가 중 53%(0.53)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의 경우 상위 10%의 특징은 전업농가의 비중이 높지만, 농가소득의 경

우는 전업농가보다는 2종 겸업 농가의 비중이 높다. 또한 농업소득만을 보았을 

때는 전업농가의 비중이 0.70으로 가장 높다. 영농형태에 따른 구분은 논벼농

가의 경우 자산의 비중은 0.21이지만 상위 10% 내에서는 0.16이며, 농가소득의 

경우 상위 10%의 경우 0.05로 감소되며, 농업소득의 경우 0.09로 상위 10%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한편 축산농가의 경우는 반대로 전체 표본수 비중은 

0.06이지만 상위 10% 내 자산 비중은 0.17, 농가소득 비중은 0.20, 농업소득 비

중은 0.27로 상위 10%에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이는 영

농형태에 따라 자산 대비 농업소득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연령별 구분에 따른 상위 10%의 특성에서, 50~59세 경영주의 표

본수 비중은 0.14이지만 상위 10% 내 자산 비중은 0.23, 농가소득은 0.44, 농업

소득은 0.2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60~69세 경영주의 경우도 전체 표본의 

0.35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산 상위 10%의 0.39, 농가소득 상위 10%의 0.40, 

농업소득 상위 10%의 0.46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70세 이상 경영주의 경우 

전체의 0.47을 차지하고 있지만, 자산 상위 10%의 0.36, 농가소득 상위 10%의 

0.10, 농업소득 상위 10%의 0.23으로 자산 대비 낮은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70세 이상 고령농의 경우 자산 대비 낮은 농업소득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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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자산 농가소득 농업소득

표본수
상위

10% 내 
표본수

표본수 
비중

상위 
10% 내
표본수 
비중

표본수
상위

10% 내 
표본수

표본수 
비중

상위
10% 내
표본수 
비중

표본수
상위

10% 내 
표본수

표본수 
비중

상위 
10% 내
표본수 
비중

전업농가 443,912 46,411 0.51 0.53 443,912 28,217 0.51 0.32 443,912 61629 0.51 0.70

1종 겸업 117,764 10,197 0.13 0.12 117,764 16,073 0.13 0.18 117,764 23387 0.13 0.27

2종 겸업 313,942 31,097 0.36 0.35 313,942 43,054 0.36 0.49 313,942 2689 0.36 0.03

논벼농가 183,303 13,611 0.21 0.16 183,303 4,759 0.21 0.05 183,303 7887 0.21 0.09

과수농가 86,787 9,612 0.10 0.11 86,787 6,152 0.10 0.07 86,787 17346 0.10 0.20

채소농가 191,798 13,718 0.22 0.16 191,798 11,908 0.22 0.14 191,798 30096 0.22 0.34

특작농가 17,029 1,753 0.02 0.02 17,029 475 0.02 0.01 17,029 597 0.02 0.01

화훼농가 4,458 525 0.01 0.01 4,458 591 0.01 0.01 4,458 702 0.01 0.01

전작농가 15,485 948 0.02 0.01 15,485 646 0.02 0.01 15,485 846 0.02 0.01

축산농가 49,878 14,558 0.06 0.17 49,878 17,864 0.06 0.20 49,878 23072 0.06 0.27

기타 12,937 1,884 0.01 0.02 12,938 1,896 0.01 0.02 12,937 4470 0.01 0.05

2종 겸업 313,942 31,097 0.36 0.35 313,942 43,054 0.36 0.49 313,942 2689 0.36 0.03

30세 미만 0 0 0 0 0 0 0 0 0 0 0 0

30~39 1,920 397 0.00 0.00 1,920 804 0.00 0.01 1,920 474 0.00 0.01

40~49 36,419 1,279 0.04 0.01 36,419 5,219 0.04 0.06 36,419 5169 0.04 0.06

50~59 120,877 20,058 0.14 0.23 120,877 38,412 0.14 0.44 120,877 21727 0.14 0.25

60~69 302,799 33,996 0.35 0.39 302,799 34,581 0.35 0.40 302,799 39836 0.35 0.46

70세 이상 413,603 31,976 0.47 0.36 413,603 8,330 0.47 0.10 413,603 20499 0.47 0.23

전체 표본수 875,618 87,705 - - 875,618 87,345 - - 87561.7 87704.1 - -

<표 4-3> 2016년 자산 및 소득 상위 10% 농가의 주요 특성

주 1) 표본수 비중=표본수/전체 표본수

주 2) 상위 10% 내 표본수 비중=상위 10% 내 표본수/전체 표본수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 조사(mdis.kostat.go.kr). 검색일: 2017.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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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극화 요인 분석

  이 절에서는 농업 부문의 양극화 요인을 검토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양

극화 요인은 개방으로 인한 가격과 수요 변화 효과, 노동 분배율의 감소, 고령

화 효과 등 세 가지이다. 

2.1. 가격과 수요 변화 요인

  <그림 4-2>는 실질금액으로 계산한 1인당 생산액, 1인당 농가소득, 1인당 농

업소득, 1인당 농외소득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그림이다.22 1인당 생산액은 꾸

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1인당 농업소득의 경우 1994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

으며, 1인당 농가소득의 경우도 1994년 이후로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다. 따라

서 농산물 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UR) 이후로 농

가소득과 농업소득이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방으로 인하

여 국제 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높은 국내 농산물은 개방에 의한 수출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값싼 농산물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의 가격 상승은 제한

적이라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최세균 외 2000).23 또한 1인당 생산액

의 증가가 농업소득 및 농가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

히 농업소득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22 1인당 농가소득, 1인당 농업소득, 농외소득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17에 제공

되어 있는 농가 가구당 인구수를 이용하여 소득을 호당 가구원 수로 나누어 계산하

였음. 호당 가구원수가 매년 제공되지 않는 1980년부터 2002년까지의 경우 기하평

균을 이용하여 계산함.

23 또한 1인당 농업소득의 하락에도 1인당 농가소득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농업소득 이외의 요인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가

로 오내원 외(2001)에서 제시한 농외소득의 빠른 증가가 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1인당 농가소득의 증가율이 1인당 생산액의 증가

율보다 낮기 때문에 일부 농가의 농외소득을 통한 1인당 생산액에 대한 보전마저 

어려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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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1인당 생산액·농가소득·농업소득 추이(1980~2014)

주: 모든 시계열 자료는 GDP 디플레이터로 변환된 실질 지수임(1980=1).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검색일: 2018. 2. 15.

  하지만 개방으로 인한 가격 효과가 농업소득과 농가소득의 하락을 모두 설

명하지 않는다. <그림 4-3>은 쌀 가격지수, 1인당 명목 농업소득, 농림수산품 

가격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농림수산품가격은 소비자 물

가지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쌀 가격의 경우 2000

년대에 들어와서 가격의 상승이 급격히 둔화되었다. 1인당 농업소득은 가구당 

인구수 감소 등 199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상승하였지만, 그 이후 상승률이 둔

화되었다. 그리고 2007년에는 급격한 감소를 보였고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다. 

농업소득 역시 비슷한 추이를 보이지만 1인당 농업소득보다 증가폭이 크지 않

다. 가구당 인구수의 하락이 1인당 농업소득의 증가에 기여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쌀 가격과 1인당 농업소득의 변화 추세는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 중 하나는 쌀 생산농가 

비중이 2016년 기준 총 농가 중 56.6%를 차지할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업총수입 비중 중 쌀 수입의 비중은 1990년 48.2%에서 2016년 16.2%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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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였고 쌀 생산농가의 비중도 1995년 80.3%에서 2016년 56.6%로 감소 추세

이다. 따라서 1인당 농업소득의 변화 요인을 모두 쌀 가격의 변화요인으로 보

기는 어렵다.24

<그림 4-3> 쌀 가격, 1인당 농업소득, 농림수산품가격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

주: 모든 시계열 자료는 명목 지수임(1980=1).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검색일: 2018. 2. 15.

24 쌀생산량(정곡)의 경우 1990년 5,606천 톤에서 2016년 4,197천 톤으로 감소하였음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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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농업, 미곡, 축산 생산지수

주: 모든 시계열 자료는 지수임(1980=1).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검색일: 2018. 2. 15.

<그림 4-5> 농업, 미곡, 축산 생산금액 지수

주: 모든 시계열 자료는 명목지수임(1980=1).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검색일: 2018.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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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으로 인한 가격요인뿐만 아니라 생산량 변화와 농산물 수요 변화 또한 

농업소득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림 4-4>는 농업, 미곡, 축산 생산지수를 나

타낸 그림이고, <그림 4-5>는 농업, 미곡, 축산의 생산금액 지수를 나타낸 그

림이다.25 

  농업의 생산지수는 1980년부터 2016년 사이 연평균 1.7%26로 성장하였고, 

생산금액은 1989년부터 2016년 사이 4.2%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생산량 증가

에 의한 농업 성장보다 가격 상승에 의한 농업의 성장이 더 크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방으로 인한 가격 하락 효과가 농업소득 감소를 모두 설명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품목별 생산량 변화에 의한 농업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농가

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쌀 생산 농가의 쌀 생산량은 1988년 최대치를 기록한 

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생산금액도 2001년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

고 있다. 하지만 축산은 1980년부터 2016년 사이 생산지수 기준 4.4% 성장하

였으며, 생산금액 기준 6.9% 성장하였다. 따라서 농산물 개방이 모든 품목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품목에 따라 차별적으로 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 

  품목별 생산량의 변화 요인 중 하나로 경제발전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표 4-4>는 국내산 양곡, 축산, 과실의 1인당 연간소비량을 나타내

는 표이다. 국내산 양곡에 대한 소비는 1980년 약 195kg에서 2016년 약 114kg 

으로 감소하였지만, 축산의 경우는 약 11kg에서 약 49kg으로 증가하였다. 따라

서 쌀 수요 감소는 쌀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축산의 경우는 반

대로 가격 상승요인이 있다. 그 결과 <그림 4-5>에서 알 수 있듯이 미곡의 생

산금액 지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축산 생산금액 지수는 증가하고 있다. 

  소비패턴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생산의 변화가 농가 간 농업소득의 차이로 나

타나고 있으며 농가 간 소득 격차의 요인이 되고 있다. <표 4-5>는 영농형태별 

실질 농업소득 추이를 나타내는 표이다. 평균 실질 농가소득은 2008년 약 

1,121만 원에서 2016년 997만 원으로 약 11% 감소하였다. 하지만 영농형태별 

25 생산지수는 농림업의 생산량을 지수화한 것이고, 생산액지수는 농림업의 생산액(명

목)을 산출한 것임. 

26 산술평균으로 계산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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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농업소득의 변화는 차이가 크다. 논벼농가의 소득은 2008년 1,030만 원에서 

2016년 574만 원으로 약 44% 감소하였다. 하지만 축산 농가는 2008년 3,653만 

원에서 2016년 5,589만 원으로 약 53% 증가하였다. 축산농가와 기타 농가를 

제외하고 실질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영농형태별로 그 차

이가 있다. 따라서 경제발전과 함께 국내 수요의 변화와 생산량의 차이로 영농

형태별 소득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앞에서 살펴본 

<표 4-3>은 논벼농가가 자산은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의 비중은 상대적으

로 낮음을 보여주고, 축산농가의 경우 자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소득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가격 변화와 수요 변화가 단순히 

영농형태별로 소득의 격차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산 대비 수익성의 

차이도 발생시켜 양극화와 저성장 두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인당 소비량(kg) 1980 1990 2000 2010 2016

양곡 195.2 167.0 153.3 125.6 114.5 

축산 11.3 19.9 31.9 38.8 49.5 

과실 22.3 41.8 58.4 62.4 65.8 

<표 4-4> 품목별 소비량
단위: kg

자료: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2017).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6/’08
증감률

’08~’16
연평균
증감률

전체 11,215 10,964 11,090 9,241 9,430 10,235 10,376 11,257 9,971 -11.1 -1.5

논벼 10,301 9,299 7,901 6,860 7,710 7,867 7,111 8,375 5,749 -44.2 -7.0

과수 20,449 16,675 21,948 15,773 16,753 20,423 19,406 16,020 15,945 -22.0 -3.1

채소 13,431 14,427 15,630 15,222 15,390 14,233 11,148 11,726 12,614 -6.1 -0.1

특작 32,463 27,267 29,555 9,058 7,344 7,416 5,051 2,499 4,843 -85.1 -21.2

화훼 18,466 21,872 14,121 6,740 10,430 1,495 8,131 9,875 16,047 -13.1 -1.7

일반 밭작물 7,481 4,544 10,907 9,139 6,952 6,233 7,524 8,164 5,677 -24.1 -3.4

축산 36,533 36,092 28,338 34,832 34,252 32,203 50,083 58,353 55,890 53.0 5.5

기타 17,795 18,132 26,025 34,382 38,877 33,124 37,058 50,972 27,243 53.1 5.5

<표 4-5> 영농형태별 농업소득(실질) 추이
단위: 천 원, %

주: GDP 디플레이터(2015=100)를 기준으로 변환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 조사(mdis.kostat.go.kr). 검색일: 2017.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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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노동 분배율의 감소

  <그림 4-6>은 1980년부터 2014년까지 한계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1인당 

농업소득, 1인당 생산액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는 생산요소의 증가 없이도 생산

량을 증가시키며, 자본과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에 실질소득을 향상시킨

다.27 또한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는 한계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일반

적으로 1인당 생산액(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의 증가를 가져온다. 하지만 농업

에서는 생산성 증가율과 농업소득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성

장의 혜택이 균형 있게 배분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림 4-6> 한계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1인당 농업소득·생산액 변화

주: 모든 시계열 자료는 지수임(1980=1). 농업소득과 생산액은 GDP 디플레이터로 변환된 실질지수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황의식 외(2016).

27 기본적인 Cobb-Douglas 생산함수 가정시,     s.t.      이며, 

Y는 생산량, A는 총요소생산성, L은 노동, K는 자본, P는 가격, w는 임금, r은 이자

율, 는 이윤임. 일계조건에 의하여      이고     으

로 총요소생산성 A가 증가하면 실질임금과 실질이자율이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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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요소생산성, 한계노동생산성, 1인당 생산액(생산성)은 분석 기간 동안 꾸

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1인당 농업소득의 경우 1994년을 기점으

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2008년 이후에는 하락하여 1인당 생산액과 1인당 

농업소득의 격차가 큰 상태이다. 앞 절에서 언급한 농산물 개방으로 인한 가격 

효과와 수요 효과의 요인 외에 노동 분배율의 감소 또한 농가 경제의 양극화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 외 투입재의 비중이 증가하여 생산비와 경영비가 상승하

고 이에 따라 토지 및 기계를 소유하지 않은 영세농의 경우 노동의 비중 감소

와 함께 농업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그림 4-7> 노동, 토지, 고정자본, 중간재 비중 변화(1980~2014)

주: 황의식 외(2016)의 모형을 기본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황의식 외(2016). 검색일: 2018. 2. 15.

  <그림 4-7>은 생산함수를 투입재별로 분석하여 분배율을 나타낸 그림이

다.28 노동의 분배율은 1980년 약 0.56에서 2014년 약 0.25로 감소하였다. 하지

만 토지의 분배율은 1980년 약 0.15에서 2014년 0.29로 증가하였다. 고정자본

은 같은 기간 동안 약 0.08에서 약 0.10으로 증가하였고 중간재는 약 0.22에서 

28 황의식 외(2016)에서 사용한 모형을 기본으로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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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0.36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총생산액에서 노동으로 분배되는 부분은 줄어

들었지만, 토지, 고정자본, 중간재 등에 분배되는 부분은 증가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Piketty 분석 방법인 <표 4-2>에 따르면, 2016년 자산 보유 상위 10%는 

전체의 35%, 상위 10%에서 50%는 46%, 하위 50%는 19%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임차농지비율은 약 50.0%이다. 따라서 규

모화와 자본 축적을 이루지 못한 소규모 농가의 경우 수익성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토지와 자본 없이 임차로만 농업을 영위하는 경우 노동을 통한 농업 소득

은 꾸준히 감소하여 왔으므로 소득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3. 고령화

  앞에서 살펴본 Piketty 접근법 <표 4-3>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농은 자산

은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농업소득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고령농이 

영농활동을 통해 자산 대비 수익을 많이 얻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4-6>

은 지니계수 분석을 통한 연령별 지니계수 기여도를 나타낸 표이다. 

  경영주 연령은 기존의 연령 구분 방법(황의식 외 2003; 김미복 외 2016; 우병

준 외 2017)을 고려하여 41세에서 64세와 65세 이상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인구 구성비는 각 그룹의 전체 대비 인구 비중이며, 소득 구성비는 각 그룹의 

소득 비중이다. 지니계수는 전체 구성원의 지니계수를 의미하고, 그룹 지니계

수는 각 그룹을 따로 계산하였을 때 지니계수 값을 의미한다. 기여도 부분에서 

그룹 내 기여도는 그룹의 지니계수가 전체의 지니계수를 1로 보았을 때 차지하

는 비중을 의미하며, 그룹 간 기여도는 두 그룹의 서로 다른 소득이 전체 지니

계수에 기여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잔차항은 서로 다른 그룹 간에 

소득이 비슷한 구성원들에 의해 그룹 내와 그룹 간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여 부

분을 의미한다.  

  전체 농업소득의 지니계수는 0.75이고, 이를 상대적인 기여도를 통해 분석해 

보면 41세에서 64세 경영주 농가들의 기여도는 0.17이고, 65세 경영주 농가의 

기여도는 0.31이다. 따라서 65세 이상 고령농의 소득이 농가 간 소득 격차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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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농의 상대적으로 높은 자산 대비 낮은 소득과 양극화는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약화와도 연

결된다. 그 결과 신규 농업 인력의 자산 확대와 유입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또

한 농가 간 상대적 박탈감을 증가시켜 농업·농촌의 안정적 유지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농업의 성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29 

항목 경영주 연령
인구 

구성비
소득 

구성비
지니계수

그룹
지니계수

기여도

그룹 내 그룹 간 잔차항

농업소득
41세~64세 0.33 0.51

0.75
0.78 0.17

0.23 0.29
65세 이상 0.67 0.49 0.71 0.31

농가소득
41세~64세 0.33 0.49

0.41
0.38 0.15

0.39 0.16
65세 이상 0.67 0.51 0.36 0.30

<표 4-6> 2016 농업소득과 농가소득 연령별 지니계수 기여도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 조사(mdis.kostat.go.kr). 검색일: 2017. 9. 6.

  

3. 시사점

  앞에서 농업 부문에도 저성장과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농업 부문의 저성장과 양극화가 악순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양극화 요인은 개방으로 인한 가격과 수요 변화 효과, 

노동 분배율의 감소, 고령화 효과 등 세 가지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29 한편으로 이 결과는 젊은층의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의미하므로, 젊은층의 농업

진입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령농층의 상대적으로 높은 자산 보유는 

자산 가격 상승요인과 함께 젊은층의 자산 확대 및 취득에 어려움을 주어 신규 농

업 인력의 영세화를 가져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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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이 농업이 성장함에도 소득분배를 악화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요인은 결과적으로 농업 인력의 유입을 감소시키고 농업인력 

이탈을 늘려서 농업의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 결과 농업

의 저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성장과 분배가 괴리를 보이는 상황에서 농업의 저성장은 농가경제의 양극화

를 심화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노동 분배율의 감소로 인한 생산비 상승과 

노동소득 감소로 소규모 농가 및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소득의 수익성이 악화

될 수 있음을 앞에서 보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업의 성장률이 하락하면, 

농업 부문의 근로소득이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는 영세농가의 농

업소득이 더욱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정리하면, 농업 부문에서의 저성장과 양극화는 발생하고 있으며 서로 연관되

어 있다. 농업은 지난 기간 꾸준히 성장했지만, 개방으로 인한 가격과 수요 변

화 효과, 노동 분배율의 감소, 고령화 효과 등의 요인으로 농가경제의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농가경제의 양극화는 농가 인력의 유입 감소와 이

탈로 농업의 성장성을 약화시켜 저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국가 경

제의 저성장과 농업 내부의 저성장 요소로 인한 농업의 저성장은 영세농가의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켜 농가경제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농업 부문에서도 저성장과 양극화 각각 발생하고 있으며, 구조적

으로 연결되어 악순환의 위험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5 장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저성장 시대하에서 농업부문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검토하고 시사

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국가 경제 

차원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총요소생산성 하락과 노동인구의 감소로 저성장

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저성장이 소득 분배를 악화시켜 양극화를 심화시

키고 양극화가 다시 성장률을 하락시켜 악순환을 이룬다는 우려가 많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기 때문이다.

  농업은 지난 기간 경제성장률에 비해 낮은 성장을 보였다. 또한 양극화가 심

화되었다는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었다. 하지만 국가 경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구조적 악순환을 고려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일반 경제에서 발생하는 악

순환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농업 부문에서도 악순환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농업의 저성장은 농가소득과 신규 인력의 진입을 감소시킬 수 있으

며, 일반 경제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성장과 분배의 괴리가 농업부문에 발생하

고 있다면 농업의 성장이 분배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양극화를 심

화시킬 수 있다.

  농가경제의 양극화는 농업 인력의 이탈과 생산성 약화를 통해 농업의 성장

력을 약화시켜 저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근 국가 경

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인 악순환 문제를 확장

하여 농업에 적용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저성장 시대하에서 농업의 저성장 요

인을 살펴본 후 양극화 현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농업의 성장이 농업소득 양

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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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성장 시대하에서 농업의 저성장 요인은 국가 경제의 저성장으로 인한 수

요 감소 등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다. 지난 기간 한국경제와 농업은 같이 성장

해 왔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된다면 농업의 성장률 또한 하락이 

전망된다. 또한 농업 내부 요인으로 국가 경제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총요소

생산성의 하락이 농업 내부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서 농업 성장률 하락의 요인

이 되고 있다. 

  농가경제의 양극화도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농업소득의 양극화는 높

은 수준이며, 도시가구소득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소득과 높은 양극화 정도는 

농업 인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농업 부

문의 성장이 농업소득의 균형 있는 성장으로 잘 연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

한 요인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먼저 가격과 수요 변화 요인이다. 1995년 

농산물 개방(UR) 이후 국내 농산물의 해외 농산물에 비해 높은 가격은 농산물 

가격의 상승을 제한하였다. 또한 경제 발전에 따른 국내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

에 따른 수요 변화로 품목별로 생산량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1인당 생산

액(생산성)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품목별로 수익성의 차이가 발생하여 농가 

간 소득의 격차가 발생하였다. 두 번째 요인으로 노동 분배율 감소가 있다. 총

요소생산성의 증가 등을 통해 1인당 생산액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생산비 상

승과 노동 분배율의 감소로 소규모 영세 농가의 경우 노동만으로는 예전만큼

의 농업소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 결과 영세 농가와 규모

화와 자본 축적을 이룬 농가와의 소득 격차가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규

모화와 기계화로 인하여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고령화가 

양극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고령농 간의 소득 격차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고령

농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익성은 낮은 영농활동

을 하고 있다. 이는 한정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신규 인력의 

영농활동 진입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어 농업의 성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한국 농업의 저성장은 대내외적 요인으로 큰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도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농업의 성장이 농가의 농업소득으로 이어지지 않

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양극화 또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저성장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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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화는 농업 부문의 악순환이 되어 농업의 성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

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먼저, 성장률 증대를 위한 기술 개발과 효율성 제고 정책이 필요하다. 농업의 

저성장 요인 중 하나인 총요소생산성이 하락하는 현상에 대응하여 4차 산업기

술 도입 방안은 낮아지고 있는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높은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연구를 통

한 성장률 제고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 총요소생산성은 단순히 기술만을 포함

하는 것이 아닌 경영의 효율성도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이다. 따라서 한국 농업

보다 높은 총요소생산성을 달성하고 있는 국가의 기술, 영농정책, 자원 분배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저성장을 극복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양극화 완화 정책도 필요하다. 노동 분

배율 감소를 고려한 농가 지원 및 품목별 규모화 지원 정책, 가격하락과 품목

별 수요 변화에 따른 품목 조정 정책, 마지막으로 청년 창업농의 영세화 방지

와 고령농의 소득보전 대책을 연계한 정책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임차농이나 소규모 농가의 경우 노동 분배율 감소와 생산비의 상승이 수익

성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규모화를 통한 수익성 향상 대책 또는 생

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 가격하락과 수요 변화로 농업소득의 

차이가 영농형태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

는 생산 조정제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와 안정화

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령농의 자산과 노하우가 청년 창업농의 정착과 노하우 전수로 

이어지고 고령농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청년 

창업농의 정착을 돕고 고령농의 소득 감소 완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확보와 고령농 자산의 효율적 사용과 고령농에 대한 소득증

대가 기대된다.  

  이 연구는 국내 농업의 현황과 양극화의 악순환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수준

의 검토를 하였다. 농업 부문의 저성장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나라

에서도 겪고 있는 문제이며, 농업소득의 격차 확대 및 소득 감소 또한 여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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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서 겪고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저성장과 양극화의 원인 분석

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농업의 성장률 제고와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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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항목 설명 출처

실질국내총생산 1988:01-2017:04, 십억 원, 400*log차분 한국은행

미국 실질국내총생산 1988:01-2017:04, 10억 달러, 400*log차분 미연방은행

일본 실질국내총생산 1994:01-2017:02, 10억 엔, 400*log차분 미연방은행

농림어업 실질부가가치 1988:01-2017:04, 십억 원, 400*log차분 한국은행

<부표 3-1> 시차상관계수 자료 설명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미국 연방준비은행 경제데이터(fred.stlouisfed.org). 검색일: 2018. 2. 15.

항목 설명 출처

실질국내총생산 1960~2017, 십억 원, 100*log차분 한국은행

농림어업 실질부가가치 1960~2017:04, 십억 원, 100*log차분 한국은행

<부표 3-2> 자기시차회귀모형 자료 설명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검색일: 2018. 2. 15.

변수 계수 Std. Error t-Statistic Prob.  

절편(C) -1.32 1.59 -0.83 0.41

농업(-1) -0.31
 0.12 -2.63 0.01

국내총생산 0.63
 0.19 3.27 0.00

Adjusted R-squared 0.23

<부표 3-3> 농업 부가가치에 대한 자기시차회귀모형 분석 결과(1960~2017)

주 1) 자기시차회귀모형의 모형선택(model selection) 기준은 SIC을 따름. 시차(lag)의 최대값은 4로 설정함.

주 2) ***은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검색일: 2018.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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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모든 시계열 자료는 지수임(1980=1). 농업소득은 GDP 디플레이터로 변환된 실질지수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황의식 외(2016). 검색일: 2018. 2. 15.

　 1인당 생산액 1인당 농가소득 1인당 농업소득 1인당 농외소득

1980 1.00 1.00 1.00 1.00 

1981 1.20 1.20 1.24 1.14 

1982 1.29 1.41 1.46 1.30 

1983 1.44 1.58 1.57 0.81 

1984 1.54 1.68 1.72 0.83 

1985 1.72 1.71 1.69 0.91 

1986 1.75 1.76 1.66 1.02 

1987 1.75 1.89 1.78 1.09 

1988 1.94 2.26 2.10 1.45 

1989 1.97 2.56 2.33 1.67 

1990 2.09 2.80 2.44 2.07 

1991 2.47 3.14 2.58 2.51 

1992 2.50 3.32 2.59 2.91 

1993 2.46 3.77 2.88 3.22 

1994 2.68 4.31 3.36 3.77 

1995 2.89 4.46 3.29 4.07 

1996 3.12 4.67 3.33 4.31 

1997 3.18 4.62 3.08 4.90 

1998 2.89 3.93 2.64 3.84 

1999 3.28 4.43 3.22 4.00 

2000 3.33 4.62 3.35 4.27 

2001 3.40 4.71 3.40 4.42 

2002 3.40 4.77 3.37 4.55 

2003 3.46 5.08 3.07 5.10 

2004 4.13 5.41 3.45 5.11 

2005 3.99 5.73 3.41 5.33 

2006 4.06 6.19 3.56 5.52 

2007 4.03 5.97 2.98 5.94 

2008 4.44 5.59 2.72 5.97 

2009 4.73 5.50 2.66 6.21 

2010 4.87 5.57 2.69 6.45 

2011 4.87 5.25 2.34 6.47 

2012 5.21 5.39 2.43 6.78 

2013 5.17 6.04 2.70 7.89 

2014 5.42 6.16 2.79 7.48 

<부표 4-1> 1인당 생산액·농가소득·농업소득·농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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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모든 시계열 자료는 지수임(1980=1). 농업소득은 GDP 디플레이터로 변환된 실질지수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황의식 외(2016). 검색일: 2018. 2. 15.

　 한계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1인당 농업소득 1인당 생산액

1980 1.00 1.00 1.00 1.00 

1981 1.04 1.08 1.24 1.20 

1982 1.11 1.12 1.46 1.29 

1983 1.22 1.26 1.57 1.44 

1984 1.30 1.33 1.72 1.54 

1985 1.39 1.36 1.69 1.72 

1986 1.44 1.37 1.66 1.75 

1987 1.42 1.33 1.78 1.75 

1988 1.57 1.46 2.10 1.94 

1989 1.40 1.31 2.33 1.97 

1990 1.43 1.28 2.44 2.09 

1991 1.68 1.36 2.58 2.47 

1992 1.85 1.46 2.59 2.50 

1993 1.96 1.50 2.88 2.46 

1994 1.98 1.48 3.36 2.68 

1995 2.15 1.56 3.29 2.89 

1996 2.31 1.61 3.33 3.12 

1997 2.42 1.67 3.08 3.18 

1998 2.10 1.60 2.64 2.89 

1999 2.46 1.61 3.22 3.28 

2000 2.71 1.69 3.35 3.33 

2001 2.87 1.75 3.40 3.40 

2002 2.80 1.72 3.37 3.40 

2003 3.07 1.70 3.07 3.46 

2004 3.28 1.80 3.45 4.13 

2005 3.19 1.80 3.41 3.99 

2006 3.10 1.78 3.56 4.06 

2007 3.18 1.85 2.98 4.03 

2008 3.21 2.01 2.72 4.44 

2009 3.40 2.04 2.66 4.73 

2010 3.34 1.93 2.69 4.87 

2011 3.13 1.88 2.34 4.87 

2012 3.40 1.92 2.43 5.21 

2013 3.41 1.91 2.70 5.17 

2014 3.40 1.94 2.79 5.42 

<부표 4-2> 한계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1인당 농업소득, 1인당 생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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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황의식 외(2016). 검색일: 2018. 2. 15.

　 노동 토지 고정자본 중간재

1980 0.555 0.149 0.079 0.218 

1981 0.525 0.142 0.079 0.254 

1982 0.497 0.137 0.088 0.279 

1983 0.438 0.145 0.111 0.306 

1984 0.434 0.160 0.112 0.294 

1985 0.416 0.161 0.101 0.321 

1986 0.402 0.162 0.091 0.346 

1987 0.403 0.172 0.089 0.336 

1988 0.407 0.211 0.099 0.283 

1989 0.417 0.229 0.100 0.254 

1990 0.406 0.269 0.100 0.225 

1991 0.387 0.296 0.105 0.212 

1992 0.391 0.304 0.101 0.204 

1993 0.392 0.293 0.105 0.210 

1994 0.382 0.285 0.115 0.218 

1995 0.360 0.276 0.123 0.241 

1996 0.355 0.263 0.121 0.261 

1997 0.351 0.272 0.103 0.273 

1998 0.324 0.247 0.112 0.317 

1999 0.375 0.175 0.121 0.329 

2000 0.400 0.164 0.121 0.315 

2001 0.401 0.162 0.123 0.315 

2002 0.385 0.158 0.126 0.332 

2003 0.425 0.172 0.112 0.291 

2004 0.401 0.190 0.112 0.297 

2005 0.374 0.228 0.116 0.282 

2006 0.354 0.265 0.112 0.268 

2007 0.338 0.275 0.112 0.275 

2008 0.299 0.269 0.111 0.321 

2009 0.311 0.251 0.098 0.340 

2010 0.295 0.249 0.104 0.352 

2011 0.299 0.263 0.099 0.340 

2012 0.284 0.263 0.088 0.365 

2013 0.282 0.269 0.088 0.361 

2014 0.252 0.289 0.099 0.360 

<부표 4-3> 생산함수에서 노동, 토지, 고정자본, 중간재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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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ODA 프로젝트사업 평가 

기초연구

차 원 규





i

요    약

  SDGs에서는 증거(evidence-based) 및 성과(results-based)기반의 국제개발협

력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증거 및 성과기반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

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을 통해 어떠한 변화, 효과, 성과를 이루었는가에 대한 

사후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에서는 객관적이

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ODA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는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영향평가의 도

입이 더디고, 특히 농업분야 ODA의 경우 농업이 가진 특수성으로 인해 영향평

가의 적용이 더욱 어렵다. 이 연구는 영향평가를 한국의 농업분야 ODA 프로젝

트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 개발협력사업의 평가체계를 검토하고, 농업분야 ODA의 평가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영향평가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 농업분야 ODA

의 유형별 영향평가 적용 가능성 및 국내외의 적용사례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농업분야 ODA 프로젝트사업의 영향평가 적용 방안에 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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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가 2015년에 종료됨에 따라 

UN은 후속 의제로 성과 중심의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제시하여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한국국제협력단 

2016). 이는 기존의 MDGs는 가시적 성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SDGs에

서는 증거(evidence-based) 및 성과(results-based)기반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빈곤종식, 기아퇴치, 식량안보, 삶의 질 증진 

등 17개의 상위목표(goals)와 이를 달성하고 측정할 수 있는 세부목표(targets) 

및 지표(indicators)를 설정하고 있다. 증거 및 성과기반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을 통해 어떠한 변화, 효과, 성과를 이루었는가에 

대한 사후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기존에 달성하고

자 했던 목표 또는 지표가 향상되었는지를 판단하여 효과가 뚜렷한 사업은 확

대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들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서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원조 효과 제고를 위해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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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DAC의 평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원조사업의 5대 평가기준

은 적절성(Relevance),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영향력(Impact),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OECD DAC 가입을 계기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이듬해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내에 통합평가소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그럼에도 국제개발협력기본

법(’13. 7.)에서 평가에 대한 의무가 명문화되기 전까지 실제 평가실적은 매우 

미흡하였다. 2014년부터 무상원조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기관의 평가실시가 의

무화되면서 완료된 사업에 대한 사후적 평가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국무조정실 2018). 따라서 우리나라 ODA 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기간

은 5년이 채 되지 않아 초기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짧은 역사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은 실정이다.

  사후적 평가의 목적은 기존 ODA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에 얼마

나 도달했는지,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도달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ODA 사업의 원조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는 OECD DAC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의 및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

한 평가 5대 기준을 바탕으로 각 기준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측정하고 

이를 점수로 환산하여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평가가 이

루어지는 방식을 보면, 평가대상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 및 문헌검토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예컨대, 적

절성의 경우 협력대상국의 개발정책과 부합한지, 효율성의 경우 사업예산이 효

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효과성의 경우 수혜자들의 사업만족도는 어느 정도인

지 등 정성적인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이루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 또한 평

가의 필수적인 요소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정성적인 분석만으로

는 협력대상국의 변화된 모습이 실제 평가대상사업으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단순한 사업의 만족도 및 문헌검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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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증거기반의 성과평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농업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ODA 사업의 순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농업분야 ODA 사업의 

경우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은 다

른 산업과 달리 기온, 강수량 등 외부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

한 외생적 변화에 대한 효과를 제거하지 않고는 우리가 지원한 ODA 사업으로 

농업생산성이 증대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농가의 소득증대는 농업생산성 

증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겸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농외소득

을 통해서도 농가소득은 증대될 수 있다. 따라서 ODA 사업을 통한 협력대상국

의 농가소득 증대에 관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와 인구통계적 변수를 통제하여 그 효

과를 계측해야 한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에서는 변화이론

을 바탕으로 하는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영향

평가는 연구자가 주목하는 특정 지표(가령 농가소득)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

화함에 있어 ODA 사업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량경제

학적 기법을 통해 파악한다. 이러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ODA 사

업의 효과를 입증하고, 효과가 탁월한 지원방식과 지원분야를 중점적으로 확대

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주축으로 보

건, 교육 등의 분야에서 ODA 사업을 대상으로 영향평가가 일부 시도되고 있

다. 그러나 농업분야 ODA에서는 영향력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

서 언급하였듯이, 농업분야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ODA 사업에 기인해서 농업

생산성이 증대되었는지, 또 농업생산성 증대로 인해 농가소득이 증대되었는지

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현재의 농업분야 ODA 사업의 평가는 단

순한 단위면적당 생산성과 농가소득만을 성과지표로 평가대상사업의 효과성 

및 영향력을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과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국제개발협력 예산의 빠른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질적 성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농업분야 ODA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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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를 통해 어떠한 사업이 어떠한 요인들로 인해 협력대상국의 농업생산

을 증대시키고 소득향상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 도출 및 효과

성 진단을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ODA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농업분야 ODA 사업 중 우리의 강점과 비교

우위는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원조 효과가 뚜렷한 지원방식과 

형태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농업분

야 ODA 사업의 엄밀한 효과 측정과 이를 통한 원조 효과의 제고를 위해 농업

분야 ODA 사업의 영향평가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영향평가방법론과 평가사

례를 검토하여 한국의 농업분야 ODA 사업에 적합한 평가방법론을 모색하고 

그 적용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

식품부 ODA 사업의 평가전문성1을 확보하고 나아가 농업 ODA 사업의 원조 

효과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범위, 방법, 구성

  본 연구의 범위는 농식품부 ODA 프로젝트사업에 국한하여 영향평가 적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농업분야 ODA는 주로 농식품부와 KOICA를 주

1 농식품부는 ODA 사업 평가에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농식품부 ODA 사업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였다(농식품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개

정안(’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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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KOICA는 자체적으로 이미 일부 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8년부터 농식품부 ODA 프로

젝트사업의 평가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농식품부 ODA 사업의 종료 및 사후

평가를 전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평가관리기관으로서 평가의 전문성 확보와 자

료의 획득 및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농식품부 ODA 프로젝트사업에 연구범위

를 제한하였다. 또한 농식품부 ODA 사업 중에서도 프로젝트(기획협력)사업에 

대한 검토 및 연구를 진행하였다. 농식품부는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연수프로

그램 등 다양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프로젝트 사업은 특정지역에 한정

된 예산과 시간을 가지고 구체적은 목표 혹은 결과에 도달하고자 지원하는 형

태의 ODA 사업을 뜻한다. 즉, 관개시설구축 등의 농업생산기반구축, 영농기술 

및 농기계지원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목표로 협력대상국의 일부 지역

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농식품부의 ODA 사업을 프로젝트사업이라 한다. 또한 

개발컨설팅사업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각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제도, 기술자

문 등을 지원하는 원조형태를 뜻한다. 농식품부는 추진하고 있는 ODA 사업 중

에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만 종료 및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농식품부의 ODA 프로젝트사업에 국한하여 영향평가 적용방안을 검

토한다. 위와 같이 연구범위를 제한하였지만, 본 연구의 내용이 농업분야 ODA 

사업 전반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여 ‘농업분야’ ODA 프로젝트사업 평

가 기초연구라 하였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평가체계검토를 

위해 ODA 시행기관의 보고서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원회의 활동결

과 보고서 등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ODA 평가 체

계에 대한 검토를 위해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수집하였다. 영향평가 적용 방안

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에 주로 사용되는 영향평가의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고 국내외 ODA 사업의 평가보고서 및 사

례를 수집하였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사업 및 정책평가 관련 전문가, 학계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자문회의를 통해 영향력평가와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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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평가의 추진배경, 정의 및 기준, 추진체계를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농업분

야 ODA 프로젝트사업 평가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농식품

부 ODA 사업 현황, 평가실적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실제 평가가 어떻게 이루

어지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농업분야 ODA 평가에서 영향평가가 왜 필요

한지에 대해 분석했다. 제4장에서는 다양한 영향평가의 방법론을 소개하고 이

러한 방법론을 적용한 국내외 사례도 함께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는 농업분야 ODA 사업의 영향평가 적용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 장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평가

1.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의 개요 

1.1.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의 정의 및 목적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만든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에서는 국제개

발협력사업의 평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에서 ‘평가’라 

함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계획, 실행 및 결과

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측정하

는 것으로 OECD DAC의 정의를 준용하고 있다(국무조정실 2014). OECD 

DAC는 국제개발협력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원칙 및 기준, 

방법 등을 평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의 원칙과 기

준을 우리나라도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평가의 목적은 평가 5대 기준인 개발 목표의 적절성, 개발의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의 달성 정도를 바탕으로 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측정하

는 것이다. 또한 평가 결과의 환류(feedback) 및 공개를 통해 국제협력사업의 

개선 및 책임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평가 결과의 환류

를 통하여 향후 유사한 사업의 기획 및 추진 시 개선방향을 제시하거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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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수립 시에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제개발협

력사업의 결과와 영향력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의 목적

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업의 관리(management)적 측면의 

강화를 통해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를 통해 국제개

발협력사업의 성과에 대해 신뢰성 있는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기존의 

사업으로부터 교훈을 도출하여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새로운 국제개

발협력사업에 환류하는 것이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무상원조 사업의 효과와 영향력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국무조정실 2014).

1.2. 평가의 유형

  평가는 그 목적에 따라 크게 과정평가(formative evaluation)와 성과평가(summative 

evalu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과정평가는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이 실제 계

획된 작업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모니터링과 유사한 성

격이다. 그러나 모니터링은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작업인 데 반해 평가는 주기

적이며 일정 기간 내에 수행되는 작업이다. 성과평가는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의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 또는 사업으로 인해 얼마만큼 효과가 있

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며, 이는 결과평가라고도 알려져 있다. 

  또한 평가는 평가의 실시 방법, 시기, 대상 등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평가의 대상에 따른 분류를 보면 정책 및 전략 평가, 국별 평가, 

분야별 평가, 주제별 평가, 형태별 평가,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평가, 기관 평

가, 다자협력사업 평가가 있다. 이들 대상에 따른 분류를 간략히 소개하면 정책 

및 전략평가는 ODA 기본계획 등 ODA 사업의 추진 및 수행에 관련된 정책 

및 전략의 전반적 평가를 의미한다. 국별 평가는 특정 수원국에 지원된 모든 

형태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전반을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국별지원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등과 해당 협력국에 지원된 전반적인 프로

젝트 및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이다. 분야별 평가는 정보통신, 교육, 농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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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등 사업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주제별 평가는 양성평

등, 인권, 환경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특정 주제와 연관된 사업에 대해 평가하

는 것이다. 또한 형태별 평가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사업수행 방식, 즉 유상, 

무상, 초청연수, 전문가파견, 프로젝트 등 사업의 형태별로 분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평가는 개별 사업의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시기별 평가에는 사전평가, 중간평가, 종료평가, 사후평가가 포함된다. 사전

평가는 실제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실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로 사전타당성 조사라고도 한다. 중간평가는 사업의 수행 중간에 시행되는 

구분 평가

목적
과정평가(formative evaluation)

성과평가(summative evaluation)

실시방법

내부평가(internal evaluation, self-evaluation)

외부평가(external evaluation)

공동평가(joint evaluation)

시기

사전평가(ex-ante evaluation)

중간평가(interim evaluation)

종료평가(end of project evaluation)

사후평가(ex-post evaluation)

대상

정책 및 전략평가(policy and strategy evaluation)

국별 평가(country program evaluation)

분야별 평가(sector evaluation)

주제별 평가(thematic evaluation)

형태별 평가(modality evaluation)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평가(project/program evaluation)

기관평가(Institutional evaluation)

다자협력사업 평가(multilateral evaluation)

자료: 국무조정실(2018). 재구성.

<표 2-1> 평가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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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로 모니터링의 성격이 강하며, 중간평가의 결과로 진행 중인 사업이 적절

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기존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이나 활동의 수정이나 변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종료평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로 사업이나 개입의 단기적인 효과 

또는 목표 달성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이다. 마지막으로 사후평가는 사업

의 중장기적 성과 및 파급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로 사업의 영향력,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평가가 진행된다.

  실시방법별 평가는 의미 그대로 사업 시행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주체가 되

어 시행하는 평가이며 외부평가는 개발협력사업을 외부의 전문가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영향평가는 평가의 목적, 시기, 

대상별 분류에 따르면 각각 성과평가, 종료2 또는 사후평가, 프로젝트 및 프로

그램 평가로 볼 수 있다.

1.3. 평가의 원칙과 기준3

  OECD DAC는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의 책임성, 신뢰도 향상을 위

해 평가의 원칙과 기준4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원칙과 기

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발간한 󰡔국제개

발협력 통합평가 매뉴얼5󰡕을 보면 다음과 같이 평가의 5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① 공정성: 평가는 공정하고 편견이 없는 태도로 실시되어야 함.

2 영향평가는 사업이 종료된 시점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사업의 개입으로 인해 변

화된 모습을 관찰한다. 따라서 통상 영향평가를 사후평가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중장기적 효과,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사업의 단기적 효과도 측정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영향평가에 종료평가와 사후평가를 포함하여 정의한다.

3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매뉴얼󰡕(2014) 일부를 발췌함.

4 OECD DAC. 1991. Principles for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5 ’09. 12. 제정, ’14.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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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독립성: 평가는 정책결정 및 사업시행과정으로부터 독립하고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의 배제하에 실시되어야 함.

   ③ 신뢰성: 평가는 객관적 자료와 관찰, 합리적인 방법론 및 분석 방법에 

근거하여 실시되어야 함.

   ④ 유용성: 평가 결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 및 필요성을 충분히 반

영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결정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함.

   ⑤ 파트너십: 국제개발협력대상국 및 타 공여국과 기관 등의 평가 참여를 

장려함.

  또한 OECD DAC의 평가 5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다. 

   ① 적절성: 개발을 위한 개입의 목적이 수원자의 요구, 수원국의 필요, 국제

사회의 우선순위, 파트너 및 개발기관의 정책 등과 부합하는지를 평가

   ② 효과성: 원조 활동이 계획된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평가

   ③ 효율성: 산출물을 투입물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가능한 한 작은 

비용 혹은 투입으로 성과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

   ④ 영향력: 개발을 위한 개입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유발한 긍정적 및 

부정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의도된 변화와 의도되지 않

은 변화가 모두 평가의 대상이 됨.

   ⑤ 지속가능성: 사업의 성과가 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지 여부 및 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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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평가 추진체계

2.1. 통합평가의 추진 배경6

  우리나라 ODA 사업의 통합평가에 관한 논의는 2008년 9월 OECD DAC의 

특별검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DAC는 우리나라 ODA 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

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한국 정부의 유·무상 통합평가체제의 구축 및 독립적 

평가문화 확립을 권고하였다. 이에 2009년 5월 제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통합평가체계 구축을 결정하고 당해 8월 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평가소위원회는 총리실, 기재부, 외교부 등

을 포함하는 정부부처 5인과 국제개발협력관련 시민단체, 학계 및 연구소 등 민

간 전문가 9인으로 총 15명 이내로 구성되었다. 이후 3차 평가소위원회는 통합평

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평가지침7’(’09. 11.)과 ‘통합평가매뉴얼’(’09. 12.)

을 제정하고 2010년 시범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통합평

가를 실시하였다. 동 평가지침과 매뉴얼은 2013년 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

법｣과 평가소위원회의 메타평가8와 평가의무화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2014년 

1월 개정되었다.

  평가지침은 통합평가 추진을 위한 제도적 첫 단계로서 통합평가의 정의, 원칙, 

기준과 평가의 시행, 결과의 활용 등 주요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매뉴얼은 각 

부처 및 ODA 사업 시행기관이 평가 실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

도록 평가의 목적, 원칙 및 기준, 평가의 종류, 평가소위원회의 운영, 협조기간, 

평가의 시행 및 결과의 활용 등 통합평가지침의 상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6 본 내용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활동현황 및 결과’를 요약 및 정리한 것임(ODA 

KOREA,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활동현황 및 결과).

7 통합평가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1 참조

8 평가에 대한 평가(Evaluation of Evaluation)라고 불리며, 평가 자체의 기능과 역할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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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통합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관은 평가소위, 협조

기관, 평가시행기관이다. 협조기관은 무상원조의 경우 외교부를 지칭하며 유상

원조의 경우 기획재정부를 뜻한다. 평가시행기관은 실제 ODA 사업을 추진하

는 농식품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의 부처를 의미한다.

  통합평가는 ODA 사업 시행기관이 소관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다. 또한 평가소위원회는 각 시행기

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정책 및 전략, 국별, 주제별, 프로젝트

별 등 대표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 2-1>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 시행기관은 연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소위에 제출하

고 평가소위는 연간 통합평가계획을 확정하여 각 시행기관에 평가의 실시를 

통보한다. 시행기관은 평가를 완료하면 평가소위에 결과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점검, 심의, 평가하여 시행기관에 평가의 개선과제 및 검토의견을 피드백

(feedback)한다. 마지막으로 평가소위의 검토의견에 따라 시행기관은 평가에 

대한 결과를 수정 및 개선하고 향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2-1> 통합평가 흐름

자료: 국무조정실(2018). 통합평가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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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체평가

  2009년 ‘통합평가지침’이 마련이 되었음에도 시행기관의 자발적 평가 실적이 

미미하였다. 따라서 2014년 동 지침의 개정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사업 시행기관의 

자체평가를 의무화하였다. ‘통합평가지침’ 제7조 1항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

행기관은 기관별 연간 자체평가계획 수립,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포

함하는 내부평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ODA 사업을 시행하는 각 

부처는 내부평가지침을 마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소위는 시행기

관별 연간 자체평가계획을 종합하여 연간 통합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래 <그림 2-2>는 2010~2018년 기간 동안 수행된 자체평가의 실적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자체평가의 의무화가 시작된 2014년을 기준으로 나누어 볼 때, 

그 전과 후에서 평가실시 건수와 평가시실 기관 수에서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의무화 이전에 시행기관이 자발적으로 자체평가를 할 때보다 2014년 이

후, 평가의 건수 및 평가시행기관 수가 대폭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2017년 

기준 자체평가의 건수는 총 78건이었으며, 평가기관수는 33개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2> 자체평가 실적추이

주: 10~17년은 결과. 18년은 계획기준.

자료: 국무조정실(2018). 통합평가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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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의 대상별 평가실적을 보면 2017년 기준 78건의 자체평가 중 

73%(57건)가 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주제별 평가가 12%, 분야별 평가가 9% 순이다. 정책 및 전략 평가는 전

체에서 1건에 불과했고, 국별, 기관별, 다자협력사업 등의 평가는 한 건도 이루

어지지 않았다<표 2-2>.

<표 2-2> 대상별 평가의 비중(2017년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2018). 통합평가체계 개선방안.

 

  자체평가의 실적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전체 총 78건의 평가 중 사후평가가 

28건으로 36%의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종료평가가 31%, 중간평가가 

27%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완료 후에 실시하는 사후평가와 종료평가가 전

체의 6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이 계획된 대로 잘 

수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성격의 중간평가도 27%(21건)를 차지하고 있

는 반면 사전평가는 2건에 그쳤다<표 2-3>. 

<표 2-3> 시기별 평가의 비중(2017년 기준)

구분 사후 종료 중간 사전 기타* 전체

건수(비중)
28건

(36%)

24건

(31%)

21건

(27%)

2건

(3%)

3건

(4%)
78건(100%)

주: *은 개별사업에 대한 분석 없이 문헌조사/가이드라인 개발 등 연구과제의 성격.

자료: 국무조정실(2018). 통합평가체계 개선방안.

  평가의 실시방법으로는 외부평가가 6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내부평가는 29%, 공동 평가는 4% 수준이다. 내부평가는 사업시행기관이 

평가의 주체가 되어 실제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평가실,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 

구분 프로젝트/프로그램 주제별 분야별 형태별 정책/전략 전체

건수

(비중)

57건

(73%)

9건

(12%)

7건

(9%)

4건

(5%)

1건

(1%)

78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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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팀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내부평가

라 할 수 있다. 반면 외부평가는 사행시행기관이 외부의 평가전문가 또는 기관

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를 제외한 

ODA 사업을 시행하는 각 부처에서는 평가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이 구

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내부평가보다는 외부평가가 전체 차지

하는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표 2-4>.

<표 2-4> 실시방법별 평가의 비중

구분 외부 내부 공동 전체

건수(비중) 52건(67%) 23건(29%) 3건(4%) 78건(100%)

자료: 국무조정실(2018). 통합평가체계 개선방안.

  <표 2-5>는 자체평가의 투입예산 규모별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평가 건당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6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KOICA와 EDCF의 경우는 건당 평균예산이 7,800만 원이나 그 외 기관은 평균 

2,100만 원으로 기관에 따라 예산의 편차가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5> 투입예산 규모별 평가의 비중

구분 없음 1천만 원 미만
1천만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전체

건수(비중) 12건(15%) 12건(15%) 27건(35%) 25건(32%) 78건(100%)

자료: 국무조정실(2018). 통합평가체계 개선방안.

2.3. 소위평가

  평가소위는 개발협력정책·전략의 개선, 종합적인 현황진단 및 제언사항 도

출을 목적으로 주로 정책·전략, 주제별, 분야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 이러

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평가보다는 외부평가 위주로 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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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평가소위는 위의 평가 외에도 메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메타평가

는 2년마다 시행되고 있으며, 자체평가의 기능 및 역할, 평가방법 등을 심층 분

석하고 평가한다. 이를 통해 자체평가의 품질향상 및 평가 결과의 활용을 제고

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평가소위는 통합평가가 시작된 2010년부터 매년 3~4개의 ODA 사업을 선정

하여 소위평가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총 28건의 소위평가가 완료

되었다. 소위평가의 대상별 평가실적을 보면, 정책·전략 평가(메타평가 3건 포

함)가 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새마을운동 ODA, 한국형 

ODA 모델, 조달시스템 평가 등 주제별 평가가 7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분

야별, 형태별, 국별 평가는 각각 5건, 3건, 2건 실시되었다.

2.4. 평가대상의 선정기준

  평가의 시작은 ‘평가대상’사업을 결정하는 것이다. ‘평가대상’은 평가를 받

게 되는 개별 ODA 사업, 국가, 정책, 사업분야 및 형태 등을 의미한다. 사업시

행기관은 ① 전년도의 사업수행 및 평가 결과, ② 국별 지원전략 및 분야별 지

원전략 등 개발협력 관련 전략, ③ 우선지원 분야, 기관별 중기 또는 연도별 전

략 또는 정책, ④ 국제개발협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한다(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매뉴얼 2014). 평가대상의 

선정기준에는 정책연관성, 개혁성, 확대적용가능성, 유용성, 평가가능성, 비용

대비타당성이 있다. 이러한 선정기준을 특성별로 모아보면 평가를 통해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먼저 정책연관성과 유용성의 경

우, ODA 사업의 공여국과 수원국의 접점을 찾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무상원조의 공급과 수요의 일치점을 찾는 과정으로 정책연관성의 경우, 공여국

의 정책 및 전략 목표를 나타내고, 유용성의 경우 수원국의 개발전략 및 우선

순위 등 원조수요를 나타낸다. 평가를 통해 이러한 양측의 균형적인 합의점을 

도출하는 노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개혁성과 확대적용가능성이다. 이

는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방식,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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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성패를 가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ODA 사업의 원조 효과를 제

고하기 위한 노력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가능성과 비용대비타당성이

다. 이는 물리적으로 평가의 실시가 가능한지와 현실적으로 비용을 투입해서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검토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

<평가대상 선정기준>

∙정책연관성: 평가실시기관 및 상위기관의 전략, 정책,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개혁성: 평가실시기관의 사업수행방식을 변화시킬 혁신적 가치를 갖고 있는

지 여부

∙확대적용가능성: 평가결과가 다른 환경에서 확대 적용될 가능성 정도

∙유용성: 평가실시기관 또는 협력대상국의 관심분야 및 계획․우선순위와의 

연관성, 평가제언 및 결과를 활용할 사용자의 유무

∙평가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지표나 데이터 보유 여부

∙비용대비타당성: 평가결과가 평가에 필요한 비용 대비 평가실시기관에 더 

나은 가치를 도출할 가능성

자료: 국무조정실(2014).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매뉴얼에서 일부 발췌.



제3 장

농업분야 ODA 프로젝트사업 평가의 현황 및 한계점

  본 장에서는 농업분야 ODA 프로젝트사업 평가의 현황과 그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서론의 연구범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

는 ODA 사업의 평가는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기획협력)형 ODA 

사업을 위주로 그 현황과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자료의 획득 및 분석의 편의를 

위해 연구범위를 제한하였지만 그럼에도 본 연구의 내용이 농업분야 ODA 사

업 평가의 전반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장의 제목을 ‘농

업분야 ODA 프로젝트사업 평가의 현황 및 한계점’으로 하였다.

1. 농식품부 ODA 사업 평가체계

  2014년 ‘통합평가지침’의 개정으로 농식품부의 ODA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가 의무화되면서 동 지침에 따라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 평가

지침’이 마련되었다. 농식품부의 평가지침 또한 ‘통합평가지침’과 마찬가지로 

OECD DAC 평가의 원칙과 5대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아울러 연간 평가계획

의 수립, 평가 시기 등도 ‘통합평가지침’과 동일한 선상에서 지침이 만들어졌

다. 그러나 평가의 적용대상, 시기별 평가, 평가대상 선정기준, 평가의 관리 및 

시행 등은 농식품부 ODA 사업에 맞게 적절히 수정되고 추가되었다.

  먼저 농식품부 평가지침9의 적용대상을 보면, 농식품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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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종자원 등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을 대

상으로 한다.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에서 별도의 예산확보를 통해 이루어지는 

ODA 사업은 제외된다. 또한 사전조사 실시사업, 타당성 조사사업 등 사업의 

기획 및 형성과정에 대한 평가는 제외된다. 

  평가시기별로 보면 모니터링, 중간평가, 종료평가, 사후평가를 구분하여 실

시하고 있다. 모니터링은 사업 기간 중 지속적으로 사업관리기관10과 사업수행

자가 협조하여 상시 실시한다. 중간평가는 모니터링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필

요에 따라 외부평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종료평가는 사업종료 시점에서 사

업수행자 또는 사업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외부평가로 실시한다. 

사후평가는 종료 후 2년 이상 지난 사업을 대상으로 외부평가한다. 이러한 지

침의 내용상 농식품부의 ODA 사업 평가는 종료평가와 사후평가 위주로 실시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평가대상의 선정기준은 전년도 사업수행 진행상황, 우선지원분야, 농식품부 

ODA 전략 또는 정책 등을 바탕으로 선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합평가지

침’에서는 정책연관성, 개혁성, 확대적용가능성, 유용성, 평가가능성, 비용대비 

타당성 등 구체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이 되고 있는 반면, 농식품부 평가지

침의 경우 부처 내 다양한 여건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유연한 선정기

준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식품부의 모든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평가는 사업시행기관이 평가관리기관

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ODA 프로젝트사업의 평가는 사업관리기관이 평

가관리기관이 되며, 사업관리기관은 평가수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따라서 농

식품부 ODA 평가는 농식품부 ODA 프로젝트사업의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

9 자세한 사항은 부록 참조

10 지침에서 나타나는 기관별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업시행기관’은 농림

축산식품부를 뜻한다. ‘사업관리기관’은 시행기관으로부터 국제농업협력사업의 관

리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사업수행자’란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을 말한다. ‘평가수행자’는 실제로 평가를 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을 말한다.(농림축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201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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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모니터링, 중간평가, 종료평가, 사후평가 등 모든 평가를 실시해왔다. 모

니터링의 경우 농어촌공사가 사업관리기관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했고, 중간평

가의 경우 대부분 모니터링으로 대체되었다. 뿐만 아니라 종료평가는 사업수행

자 또는 농어촌공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했고, 사후평가는 농어촌공사가 선정하

는 평가수행자를 통해 외부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이렇듯 실제 ODA 사업의 사업관리기관이 ODA 사업의 모니터링부터 종료 

및 사후평가까지 관리하는 체계는 객관적인 평가가 힘들뿐만 아니라 사후평가

의 외부평가 시 매번 평가수행자가 바뀌어 평가의 전문성 축적 및 효율적 평가

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평가의 객관성과 전

문성 확보를 위하여 2018년 평가지침을 개정하였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농어

촌공사는 사업관리기관으로서 모니터링과 중간평가를 담당하고, 종료평가와 

사후평가는 제3의 평가관리기관을 지정하여 평가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

하고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외부평가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이에 농식품부 

ODA 프로젝트사업의 종료 및 사후평가 관리기관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11

이 지정(’18. 1.)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식품부 ODA 컨설팅사업(개

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산사업, KAPEX)의 사업수행자로 

수원국의 정책컨설팅, 공동연구, 초청연수 등을 통해 개도국의 농업정책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ODA 컨설팅사업을 통해 단순한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된 개도국 농업·농촌의 문제와 개

선과제를 바탕으로 농식품부 ODA 프로젝트사업의 발굴과 기획에도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평가관리기관으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농식

품부 ODA 평가에 전문성를 확보함과 동시에 평과 결과가 향후 신규 ODA 사

업에 지속적으로 반영 및 환류될 수 있도록 기획과 평가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농식품부의 평가체계 개선의 노력은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평가를 위

해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할 수 있다. 농식품부의 평가체계

개선의 내용을 보면 종료 및 사후평가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 이는 모니터링,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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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등 과정평가보다는 성과평가에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의

미이다.12 아래 <표 3-1>은 과정평가와 성과평가가 평가 5대 기준과 평가항목

에서 무엇을 위주로 평가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과정평가의 경우 적절성

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추진된 ODA 사업의 계획 및 집행의 수행과정이 적절했

는지, 또 자원활용 및 사업비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관한 관

리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성과평가의 경우, 효과성, 영향

력, 지속가능성 등 ODA 사업을 통해서 협력대상국에 기여한 성과는 무엇인지, 

또, 그러한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지 등에 대한 평가가 주로 이루어지

고 있다.

<표 3-1> 평가기준별 평가항목 

 자료: 차원규·조선미(2018).

12 종료 및 사후평가에서 과정평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과정평가는 

모니터링 및 중간평가 등에서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고, 종료 및 사후평가에

서는 성과평가, 즉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등에 더 큰 비중을 둘 수 있다. 

구분 평가기준 평가항목

과정평가

적절성

정책 및 전략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 수행과정의 적절성 

효율성

자원 활용의 경제적 효율성

사업 집행 및 관리의 효율성

기술 적용의 효율성

성과평가

효과성
사업의 단기 효과

사업의 중장기 효과

영향력
장기 성과달성 가능성

사업의 파급 효과

지속가능성
운영지속 가능성

사후관리 및 후속조치

(범분야 이슈)
성 주류화

환경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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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농식품부 평가지침의 개선은 실제 기획된 ODA 사업을 실행하고 관리

하는 측면의 과정평가보다는 추진된 ODA 사업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원조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향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농업분야 

ODA가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성과평가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평가시스템 자체의 개선으로는 부족하다. 

ODA 사업의 단기 효과 및 파급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측정하는 등 평가

의 방법론적 측면의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농식품부 ODA 프로젝트사업 현황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평가소위원회는 10개 이상의 ODA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기관의 경우, 사업비 상위 5개 사업 중 3개 이상 사업에 대해 외부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기획협력사업(프로젝트형), 개발컨설팅, 연

수프로그램 등 다양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통상 사업당 30억~4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프로젝트형이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

서 이러한 프로젝트사업이 외부평가에 주로 포함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1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을 포함한 16개국에 총 38

개 ODA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2018년 기준 18개 사업이 종료

되었으며 16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18년에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 4개 사업이 신규로 시작되었다. <표 3-2>는 2018년 기준 농식품부에

서 지원한 ODA 사업 중 이미 종료된 사업에 대해 협력대상국, 사업기간, 사업

비, 사업내용 등을 간략히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 7개국, 아프리카 6개국 등 총 

13개국에서 총 18개 사업이 종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업기간은 통상 3~4년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경우 적게는 10억 원에서 많게는 44억 원으

로 평균 22억여 원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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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농식품부 ODA 프로젝트사업(2018년 기준 완료사업)

국가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 업 내 용

캄보디아 쌀산업 일관체계 구축사업 ’10~’12 19.3억 쌀 가공시설(RPC), 기술컨설팅

필리핀 농촌종합개발사업 ’10~’13 9.7억 옥수수 저장 가공시설, 시범포

모잠비크 영농기술교육시스템 구축사업 ’10~’13 12억 영농기술센터, 시범포

DR콩고 츄엔게 농촌종합개발사업 ’10~’12 19.4억 마을회관, 식수개발, 다목적창고, 양어장

캄보디아 캄폿주 농촌종합개발사업 ’11~’14 35억 농촌도로, 저수지개보수, 식수관정, 시범영농

캄보디아 산림복구 및 산림연구시설 구축사업 ’11~’15 40억 산림연구센터 신축, 산림황폐지복구

베트남 채소 계약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 ’11~’15 30억 시범포, 육묘하우스, 관정, 영농기술

미얀마 우수농산물 재배기술 전수사업 ’11~’13 15억 비닐하우스, 물탱크, 저온저장고, 영농기술

가나 농업관개시설 설치 지원사업 ’11~’13 25억 양수장, 스프링클러(60ha), 점적관개(40ha)

카메룬 벼농사 기계화단지 조성사업 ’11~’14 23억 기계화단지조성, 양수장, 용수로, 농기계

르완다 농업 및 동물자원 개발사업 ’11~’13 17억 양어장, 양계장, 양잠시설

에티오피아 관개시설 개보수사업 ’11~’14 23억 보3개, 도로, 도로, 농산물창고, 시범포

에티오피아 농업용수 개발사업 ’11~’14 23억 지하수개발, 소규모 관개(관정개발)

몽골 축산물가공 및 위생관리시스템 지원사업 ’12~’15 25억 유가공 육가공 공장, 설비, 운영기술

인도네시아 벼농사 기계화단지 조성사업 ’12~’14 17억 경지정리, 농기계보관소, 도정공장

라오스 시엥쿠앙주 관개시설 설치사업 ’12~’17 44억 관개용댐, 관개수로

미얀마 농촌개발 및 영농기술전수사업 ’13~’16 28억 비닐하우스, 양계장, 마을안길정비

모잠비크 영농기술보급 및 농업생산성증대사업 ’14~’17 27억 부대시설(기숙사 등), 양계사, 시범포

주: 2018년 11월 기준.

자료: 농어촌공사 내부자료.

  다음 <표 3-3>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아시아 5개국, 아프리카 5개국, 

CIS 및 남미 2개국을 포함하여 총 1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완료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기간은 통상 3~4년 정도로 나타난다. 반면 평균 사

업비의 경우 34억여 원으로 앞서 완료된 사업들보다 평균 10억여 원 이상 증가

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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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농식품부 ODA 프로젝트사업(2018년 기준 진행사업)

국가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 업 내 용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센터 역량강화사업 ’14~’17 28억 가축질병센터, 실험기자재, 공동연구

카메룬 벼재배단지활용 교육연구시설 조성사업 ’14~’18 30억 농경지조성, 영농교육센터 신축

르완다 사료생산 및 수확후처리 지원사업 ’14~’18 43억 사료생산 및 처리시설

캄보디아 쌀산업발전을 위한 건조저장시설구축사업 ’15~’18 30억 건조시설, 저장시설

라오스 쌍통군 농촌개발 및 영농기술센터지원사업 ’15~’18 45억 관개용댐, 관개수로

필리핀 MIC 사업지구 농촌개발사업 ’15~’18 27억 마을 간 도로, 건조시설, 식수개발

가나 아쿠마단 농촌개발 및 채소단지 관개사업 ’15~’18 37억 점적관개시설, 진입도로, 영농기술

라오스 쌍통군 농촌개발 및 영농기술센터 지원사업 ’15~’18 45억 관개용댐, 관개수로

미얀마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건조저장시설 

구축사업
’16~’19 38억 RPC, 건조자장시설

우즈벡 시설농업 지원 및 기술전수사업 ’16~’19 40억 저온저장시설, 작업장, 창고, 관리사

에티오피아 하라리주 관개시설 구축사업 ’16~’19 35억 보1개, 소규모저수지, 마을회관

볼리비아 씨감자 생산체계구축 및 생산기술전수사업 ’16~’19 40억 저온저장시설, 그린하우스, 실험실개보수

우간다 곡물가공식품 제조기술 전수사업 ’17~’20 16억 식품가공시설, 식품가공 및 설비 운영교육

에티오피아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 보급사업 ’17~’20 30억
농업교육센터(강의동, 기숙사, 축사 등), 

비닐하우스

에티오피아 곡물가공식품 제조기술 전수사업 ’17~’20 16억 테프 농가공 및 마케팅 전략 마스터플랜 수립

캄보디아 영농기술전수를 위한 농업생산성 증대사업 ’17~’21 40억 영농훈련센터, 교육계획수립 및 운영 성과관리

주: 2018년 11월 기준.

자료: 농어촌공사 내부자료.

  다음의 <표 3-4>는 농식품부가 2018년부터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아시

아 1개국과 아프리카 3개국을 포함하여 총 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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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농식품부 ODA 프로젝트사업(2018년 신규사업)

국가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 업 내 용

우간다 낙농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사업 ’18~’20 30억 시범농장 축사건축, 인공수정, 실험실

에티오피아 낙농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사업 ’18~’21 30억 시범농장 축사건축, 인공수정, 실험실

베트남 우수농산물 저장유통센터 지원사업 ’18~’22 30억 저온저장창고, 작업장, 세척장, 설비 등

모잠비크 소농을 위한 농업기술 보급체계 강화사업 ’18~’22 40억 농업훈련센터 신축, 리모델링, 영농교육 등

주: 2018년 11월 기준.

자료: 농어촌공사 내부자료.

  위와 같이 농식품부에서 종료 및 진행되고 있는 ODA 프로젝트 사업 총 38개

를 대상으로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농업생산성 증대, 농촌개발, 축산 및 

산림 등 크게 세 가지로 <표 3-5>에 분류해 보았다.13 먼저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업이 총 25개로 전체 38개 중 71.4%를 차지하였다.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업은 지원형태별로 농업 생산기반 구축, 영농기술 및 교육지원, 특정품

목의 가치사슬 개선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농업 생산기반 구축은 관개용

댐, 관개수로, 경지정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들로 총 11개의 사업이 완료 또는 

진행되고 있다. 농업 생산기반 구축에 지원된 사업비는 347억 원으로 전체 사업

비 1,102억의 31.5%를 차지하고 있다. 영농기술 및 교육지원사업의 경우 영농

기술센터, 교육훈련센터 등을 구축하고 영농기술을 전수해 주는 사업으로 총 4

건 정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전체 사업비의 11.1%에 해당하는 122억 원이 사용

되었다. 다음으로 품목별 가치사슬 개선지원이 있다. 이는 쌀, 옥수수, 채소 등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가공, 건조, 세척 등의 시설지원을 통해 농산물 가치사슬

의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었다. 이러한 품목별 가치사슬 개선지원 사업은 

총 10건이 지원되었으며, 사업비는 274억여 원으로 전체의 24.9%를 차지하고 

있다.

13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를 할 때, 많은 사업의 경우에서 농업생산성 증대, 농촌개

발 등 여러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 전체에서 많은 부

분을 차지하는 요소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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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유형별 농식품부 ODA 프로젝트사업

유형 사업개수 사업비(억, %) 주요 사업내용

생산성 증대

농업 생산기반 구축 11 347 (31.5) 관개용댐, 관개시설, 저수지, 경지정리 등

영농기술 및 교육 지원 4 122 (11.1) 영농기술센터, 교육훈련센터 구축 등

품목별 가치사슬 개선지원 10 274.3 (24.9) RPC, 건조시설,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등

농촌개발 6 146.1 (13.3) 마을회관, 식수개발, 마을안길, 농촌도로 등

축산 및 산림 7 213 (19.3) 사료생산, 가공공장, 축사, 산림황폐화복구

총계 38 1,102.4 (100)

자료: 농어촌공사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농촌개발사업은 마을회관, 식수개발, 마을안길 등 농촌의 정주여건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으로 2010년 이후 총 6건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농촌개

발사업은 위와 같은 마을환경정비 외에도 양계장, 양어장 등의 구축 및 사육기

술지원을 통한 마을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과 함께 지원되었다. 지원된 사업비 

규모는 146.1억여 원으로 전체의 13.3%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축산 및 

산림분야 지원으로 사료생산, 육가공 및 유제품의 가공공장, 축사 건축 등 축산

분야 지원이 7건 정도 지원되었으며 산림분야는 산림연구센터구축 및 산림황

폐화복구를 위한 사업이 1건 지원되었다. 축산 및 산림분야에 지원된 금액은 

총 213억 원으로 전체의 19.3%를 차지하고 있다.

3. 농식품부 ODA 프로젝트사업 평가 현황 및 한계점

   위에서 살펴본 ODA 프로젝트사업들이 농식품부 ODA 평가의 종료 및 사

후평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사업에 대해 농식품부는 

2013년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11건의 사후평가를 실시하였다. 2018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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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완료된 사업은 18개로 전체의 60% 정도 평가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 3-6>는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ODA 프로젝트사업의 사후평가 실적

을 정리한 것으로 사업명, 평가수행기관,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2018년 이전 농어촌공사가 평가관리기관으로서 입찰경쟁

을 통해서 선정한 평가수행자가 외부평가를 실시한 것이다. 11개의 ODA 사업

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데 총 10개의 기관이 참여하였다.

<표 3-6> 농식품부 ODA 프로젝트사업 평가 실적

국가 사 업 명 실시연도 평가기관 성과지표

캄보디아 쌀산업 일관체계 구축사업 ’13년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찾을 수 없음

DR콩고 츄엔게 농촌종합개발사업 ’13년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찾을 수 없음

르완다 농업 및 동물자원 개발사업 ’14년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 후 평균소득/사업 전 평균소득*100

가나 농업관개시설 설치 지원사업 ’14년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 후 평균소득/사업 전 평균소득*100

미얀마 우수농산물 재배기술 전수사업 ’15년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GAP 인증농가 증가율, 농가소득 증가율

캄보디아 캄폿주 농촌종합개발사업 ’16년 충북대학교 영농기술 전수 및 교육 여부, 수혜자 만족도

카메룬 벼농사 기계화단지 조성사업 ’16년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 후 평균소득/사업 전 평균소득*100

에티오피아 관개시설 개보수사업 ’16년
글로벌발전연구원

농어촌환경기술연구소
사업 후 평균소득/사업 전 평균소득*100

인도네시아 벼농사 기계화단지 조성사업 ’17년 미래자원연구원 단위면적(ha)당 수확량 증대

모잠비크 영농기술교육시스템 구축사업 ’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생산성 증대

에티오피아 농업용수 개발사업 ’17년
글로벌발전연구원

농어촌환경기술연구소
사업 후 평균소득/사업 전 평균소득*100

자료: 저자 작성.

  위 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농식품부의 사후평가는 ‘농식품부 국제농업개발협

력사업 평가지침’에 따라 OECD DAC의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

가능성의 5대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다. 이러한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5대 기준

에 대한 설문지14를 작성하고 사업의 진행에 참여한 공여국 및 수원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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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직간접적으로 사업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 등 다양한 사업의 이해관계자들

에 대한 의견 및 만족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ODA 사업 평가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사업의 목표달성 여부 및 

정도를 나타내는 단기효과 및 장기효과 등은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함에도 단순히 만족도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의 평가방식은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사업이 적절하게 이루

어졌는지, 사업수혜자에게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결정적으로 이와 같은 변화가 ODA 사업으로 인해 나타난 것

인지 대해 판단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아래의 <표 3-7>은 2017년 한국농

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모잠비크 영농기술교육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평가

를 요약한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OECD DAC의 평가 5대 기준을 준용

하여 항목별 평가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이러한 각 항목은 통상 해당 사업의 

진행에 포함된 수원국 공무원을 비롯한 참여자, 이해관계자, 수혜자 등에 대한 

사업만족도 설문과 인터뷰 방식으로 자료가 수집되고 이를 바탕으로 항목에 

대한 점수는 평가자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산정되고 있다.

  사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만족도 설문 및 인터뷰 자료 등은 사업의 적절성, 

효율성 등 평가과정에서 필수적인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사업의 공정

율, 효율성,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를 중점으로 하는 모니터링 및 중간평가, 종

료평가와는 달리 사후평가는 사업의 효과성 및 영향력,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

가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계획서상에 모잠비크 영농기술교육시

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는 농산물의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대임에도 성

과지표에 대한 기초선자료의 미비,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를 위한 평가체

계의 부재 등으로 효과성 및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단순한 교육프로그램의 증

가, 농업인 및 농촌지도사의 역량강화 기회 증대 등 성과 및 증거기반의 평가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4 실제 ODA 사업 평가에 사용된 설문지는 부록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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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모잠비크 영농기술교육시스템 구축사업 사후평가 요약

1. 기준별 평가 점수 

  ○ 적절성 : 4  3  2  1 

    • 모잠비크의 빈곤감축과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국가정책, 농업정책, 

농업지도정책과 일치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기술보급체계 강화를 위한 

수원국의 의지가 매우 강함. 또한 컨설팅사업과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이 설계되었음. 영농훈련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재정적 

자립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음

  ○ 효율성 : 4  3  2  1 

    • 모잠비크 내 기자재 원가상승, 환율상승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사업

예산이 부족하였음. 그러나 사업설계의 일부 변경을 통해 예산을 절감

함으로써 비용의 효율성이 높아짐. 또한 전문가 파견을 통한 전시포 운영 

및 재배기술 교육 등의 성과가 높게 나타남. 그러나 모잠비크 정부의 

사업부지 변경과 현지 시공업체 입찰과정 지연 등은 다소 미흡하였음

  ○ 효과성/영향력 : 4  3  2  1 

    • 영농훈련센터 시설로 인해 모잠비크 농업기술 교육의 비용이 절감(숙박 

및 식당시설, 강의실 등 활용)되었으며, 이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또한 농업기술지도 정책의 수립(2단계 PSP사업 수립)

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농업기술 교육을 받은 농촌지도사와 농업인의 

역량강화 기회가 늘어났음

  ○ 지속가능성 :  4  3  2  1 

    • 영농훈련센터는 농업부 산하 농업개발기금(FDA)에 의해 정부 주도로 

운영됨. 시범포와 축사(양계) 운영 수익을 통해 재정적 자립이 가능함. 

또한 후속사업(2차 사업)이 연계되어 있으며, 2018년부터 3차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가 가능함

2. 종합평점 : 총점 xx/16 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7).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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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우리나라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각 시행기관(정부부처 및 KOICA)

으로부터 연간 ODA 사업계획을 관리하고 있다. 각 시행기관에서는 ODA 사업

계획을 제출할 때, 반드시 투입물(input), 활동(activity), 산출물(output), 성과

(outcome), 파급 효과(impact)를 단계별로 명시한 PDM15(project design matrix)

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PDM은 ODA 사업이 무엇을 투입해서, 어떠

한 활동을 통해, 무슨 산출물과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구조

를 보여주는 표이다. 따라서 이러한 PDM을 작성할 때 산출물과 성과를 측정하

기 위한 성과지표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표 3-6>에 보면 사업별로 

성과지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다. 농식품부의 ODA 프로젝트사업 초창기

인 2013년에 실시한 2건의 사업은 상과지표를 찾을 수 없었고,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농가소득의 향상,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대를 성과지표로 명시하고 있

다. 이러한 성과지표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농식품부 ODA 프로젝트사업 평가

에서 성과지표를 조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과지표에 대해서 실

제 평가단계에서 수집하고 측정한다 해도 계량경제학적 방법인 영향평가를 통

한 효과측정이 아니라면 이는 ODA 사업을 통한 객관적인 효과라고 말할 수 

없다.

  농업은 다른 일반산업과 달리 기온, 강수량 등 외부환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ODA 사업의 산출물의 성과지표(단기목표)인 농

업생산성이 실제 ODA 사업을 통해 증대되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농업생

산량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외생적 변수에 대한 통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산출물의 중장기적 효과로 볼 수 있는 성과(outcome)는 농업생산

성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중장기목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농가의 소득을 수집한다고 해서 그것이 ODA 사업을 통한 증대라고 할 수 없

다. 농가의 소득은 농업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겸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다양한 형태로도 소득 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원하

는 ODA 사업과 수원국의 농가소득 증대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15 논리모형접근법, 사업설계매트릭스 등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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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농업생산성 및 농가소득에 미치는 기후, 인구통계적 

변수 등 외생적 영향를 통제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영향평가는 모든 평가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영향평가는 기존에 이루어지던 평가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닌 상호보

완적인 성격의 방식이어야 한다. 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의 시행과 효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제공될 수 있다면 향후 ODA 사업의 효율적인 전

략수립은 물론 나아가 우리나라 농업분야의 ODA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설

정에 대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래에서는 현재 평가체

제에서 영향평가가 불가능한 이유와 그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3.1. 평가의 일관성 및 전문성 축적 미흡

  현재까지 완료된 총 11건의 사후평가는 ODA 사업의 평가관리기관인 농어

촌공사가 외부업체에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되었다. 따라서 사업관리 기관이 사

후 사업평가까지 관리하고 있어 객관적인 평가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의 <표 3-6>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 매번 상이하여 

평가의 일관성 및 전문성 누적에 어려움이 있었다. <표 3-7>은 몇몇 농식품부 

ODA 프로젝트사업의 평가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업별 평가점수 및 그 

기준을 나열한 표이다. 점수 측정에 있어 기관마다 활용하는 기준이 상이하여 

사업별로 서로 비교하기에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표 3-8> 농식품부 ODA 사업 평가 점수 예

국가 사 업 명 실시연도 평가 기준 및 점수

DR콩고 츄엔게 농촌종합개발사업 ’13년 자체기준

르완다 농업 및 동물자원 개발사업 ’14년 -점 / 20점 (자체기준)

가나 농업관개시설 설치 지원사업 ’14년 -점/ 12점 (자체기준)

미얀마 우수농산물 재배기술 전수사업 ’15년 -점 / 16점 (국무조정실기준)

주: 점수는 비공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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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농식품부의 ODA 사업 평가지침을 개정함으로 인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ODA 프로젝트사업에 대

한 평가관리기관을 별도로 지정함으로써 평가의 일관성과 전문성 축적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3.2. 농업분야 ODA 사업의 성과지표 부재

  또한 <표 3-5>에서 볼 수 있듯이 사후평가 시에 성과지표가 없거나, 성과지

표가 있더라도 농가소득의 증가 또는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 등 사업의 효과

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OECD DAC 가입을 계기로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가

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2014년 통합평가 매뉴얼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2012년 이전에 이

루어진 사업들은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보고서에 성과지표가 없는 경우가 많다. 

또 그 이후에 추진된 사업들도 성과지표는 있지만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

정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명시하는 PDM 또는 성과체계(logical 

framework)가 없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몇몇 사후평가 보고서에서 이러

한 성과지표의 부재로 인한 평가의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사업타당성 분석이나 사업계획 수립 시 상세한 프로젝트 설계 및 

논리적 성과관리 기법에 의해 사업목표를 설정하거나 사업여건을 분석하지 않고 

농업분야의 보편타당한 개발목표인 “벼농사 기계화단지 조성을 통한 선진 영농기

술 전수와 농업생산성 증대, 농가소득 증대” 등의 막연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수행하여, 사업종료시 사업추진결과 및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현실성, 목표달

성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지표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 카메룬 벼농사 기계화단지 사후평가(2016) 보고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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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농업분야 ODA 사업 자체의 성표지표가 부족한 점을 들 수 있

다. <표 3-5>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모든 유형의 사업에서 중장기적인 사업의 

성과지표로 농가소득 증대 외에 찾기가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사업의 단기적인 

성과로, 생산기술 및 교육지원사업에서는 교육 및 훈련의 횟수, 전수한 영농기

술의 적용횟수 등을 생각해볼 수 있고, 농업 생산기반 구축의 유형 또한 관개 

농지의 비율 증대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단기적인 성과 측정

은 하나같이 농업생산성 증대를 통한 농촌가구의 소득 증대로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농업분야의 ODA 사업의 장기적인 성표지표가 매우 제한적이

라는 것이다. 

  반면 교육 및 보건 분야에서는 사업별 중장기적 측정지표가 뚜렷하고 비교

적 사업의 영향력 성과지표가 서로 잘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건 

분야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AIDS 예방 교육 등은 단기적인 성과로 교육의 

제공 횟수, 피교육자의 숫자 등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장기적인 파급 효과는 실

제 성교육 제공 후의 사업대상지 내 AIDS 발병률을 성과지표로 사용하면 될 

것이다. 또한 교육 분야에서 학생들은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사업의 경우, 단

기적인 사업성과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숫자, 성적향상의 증거 등으로 측

정이 가능하고 장기적인 파급 효과로는 상위교육기관, 예를 들면 중학교, 고등

학교 등의 진학률 변화를 성과지표로 사용하면 된다. 

  이렇듯 사업특성별로 단기, 중장기 성과지표가 명확한 분야가 있는 반면 농

업의 경우 중장기 성과지표는 농업소득 증대라는 하나의 지표로 국한된다. 그

러나 이러한 약점은 영향평가 측면에서는 강점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농업분야 ODA의 경우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업소득 향상이 모든 사업의 공통

된 중장기적 목표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업의 영향평가를 위한 필요한 준비과

정 또한 비슷하다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설명하였지만, 영향평가를 위해서는 평

가대상사업이 달성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지표의 변화 및 그 효과를 계측하기 

위해 치밀한 설계 및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농업분야의 경우 성과지표 자체

가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 설계를 잘하고 나면 비교적 손쉽게 다른 사업들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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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초선 조사 미흡

  ODA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향후 사

업 종료 후 평가단계에서 성과지표를 측정하여 사업 전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

해서는 기초선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현재 완료된 대부분

의 농식품부 ODA 사업은 성과지표는 설정이 되어 있지만 사업시작 단계에서 

성과지표에 대한 자료 수집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평가단계에서 기존에 설

정된 성과지표를 조사하고 수집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수치가 사업시행 이전과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과지표 수집 자체에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까지 수행된 11개의 사후평가의 결과보고서 중 5개의 보고서16에

서 평가의 한계로 기초선 조사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

선 조사는 사업 수혜자의 사업 전후에 대한 비교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

러한 조사의 부재로 실제 사업 효과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농식품부 ODA 프로젝트사업의 사업관리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사업시작단계에서 성과지표를 수집하는 작업이 비로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

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지표의 수집만으로는 실제 우리가 지원한 ODA 사업으

로 농업생산성이 증대되었는지, 농가소득이 향상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사업

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농업생산성 및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들을 기초선 자료로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업대상지의 주민들의 농업소

득, 농외소득 등을 포함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 기후, 생산성, 관개면적, 농기

계 사용률 등 농업생산 관련 변수, 수원국 정부지원 정책 등 사업대상지에 대

한 광범위한 자료수집을 통해 과학적이고 정확한 원조 효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초선 자료의 수집은 필요에 따라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16 미얀마 우수농산물 재배기술 전수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카메룬 벼농사 기계화단지 

조성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에티오피아 관개시설 개보수 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모

잠비크 영농기술교육시스템 구축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에티오피아 농업용수 개발

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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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사업시작 전, 사업진행 단계, 사업완료 등 동일한 자료를 반복

적으로 수집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성

과기반 중심의 사업이 강조되면서 사업목표, 기대 효과, 성과측정 방안, 기초선 

조사 등을 포함한 PDM을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기초선 조사 

또한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는 많은 예

산이 소요된다. 기초선 자료수집을 위한 예산확보는 KOICA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KOICA는 개별사업의 전체 예산에서 5~7%를 기초선 자료 수집예산

으로 반드시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일한 비율로 가정해 보면, 농식품부 

ODA 프로젝트사업의 경우 통상 사업비가 4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작게는 2억 

원에서 많게는 3억 원 정도의 지표 및 자료수집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농식품

부에서도 향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제4 장

영향평가 방법론의 검토

  주요 공여국 및 국제사회는 200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

에 대한 영향평가를 시작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이 기존의 평가체계에서는 

사업의 시행 후에 나타나는 변화가 해당 사업에 기인한 변화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불투명하고 사업의 효과성 및 영향력 등 객관적인 성과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증거기반적(evidence-based) 정책결정이 

강조되면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영향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영향평가는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수혜자집단에서 사업 후 나타난 변화 가

운데 ODA 사업 등 개입(intervention)에 기인한 효과만을 계측하는 것이 핵심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엄밀히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공여국의 개입과 수혜자집단에서 관찰되는 변화 사이의 인과

관계를 식별하고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한다. 정량적 영향평가에는 사전

(ex post) 영향평가와 사후(ex ante) 영향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전 영향평

가는 사업이 시행되기 전 현재 계획된 사업이 미래에 수혜자집단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것으로 통상 시뮬레이션(simulation) 방법

이 사용되고 있다. 사전 영향평가는 사업에 참여하는 주요 이해관계자 및 외부

환경을 대표하는 주요 변수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매커니즘을 설정하여 사업의 예상 효과를 측정한다. 따라서 사전 영향평가는 

사업의 결과가 가정된 예측된 효과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 사업의 사후평가보다는 사업의 시작 전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적용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사후 영향평가는 ODA 사업 또는 개입이 완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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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수혜자집단에서 나타난 실제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사업의 대상 지

역에서 관찰된 변화를 개입이 없었을 경우와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서 통상 처치효과모형(treatment effect model)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사후 영

향평가는 사업의 사업대상지 및 수혜자집단의 선정, 성과지표의 선정 등 기획

단계에서부터 평가를 위한 사전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전 

영향평가에 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실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사후평가에서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이

고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을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전 영향평

가보다는 사후 영향평가에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가상적 결과(counterfactual outcome)의 문제

  영향평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해결과제는 가상적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다. 영향평가는 사업대상자 또는 수혜자집단에서 관찰되는 변화 중 사업에 

기인한 변화만을 측정해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업 또는 개입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적 결과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이미 사업의 혜택은 받은 

동일한 수혜자가 만약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현재(사업의 시행 후)와 

사업 시행 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비교해야 하는데 이를 동시에 측정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가상적 결과의 문제는 기존의 

평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사업의 전후비교(before-after comparison) 방법, 수혜

자-비수혜자비교(with-without comparison) 방법 등으로는 사업에 기인한 효과

만 엄밀히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최근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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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 전후비교 방법

  사업 전후비교 방법에서 어떻게 가상적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

자. 가령 성과지표를 농가소득(Y)으로 하는 특정한 사업 또는 개입(T)의 순수

한 효과(α)는 다음의 식과 같이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의 결과와 시행되지 않았

을 때의 결과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다.

(식 1)         

  사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결과를 측정할 경우    은 실제 관찰되는 

결과(actual outcome)인 반면 동일한 수혜자가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비수혜

자일 때의 결과인    은 가상적인 결과로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림 4-1> 사업 전후비교 방법의 가상적 결과 편의

자료: Khandker, Koolwal, and Samad(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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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그림 4-1>과 같이 사업의 시작 단계에서의 기초선 조사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수혜자의 소득을 측정하여 이를 사업의 시작단계의 소득과 비

교하여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사업 전후비교 방법이다. 그러나 사업 전

후비교 방법은 동일한 수혜자를 대상으로 사업 전후의 소득변화를 비교하는 

것으로 사업 후 관찰된 소득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되었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면 ODA 사업으로 농촌지역에 비료지원사

업을 실시했다고 가정했을 때, 비료지원으로 인해 농산물 생산성이 증대되어 

농가의 소득이 향상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가격 상승, 기

후변화, 또는 농업 외 소득의 증가 등으로 농가의 소득이 향상되었을 수도 있

다. 이와 같이 사업의 전후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ODA 사업의 정확한 효과를 

측정할 수가 없다. <그림 4-1>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한 사업 전후비교 방법으

로 사업의 효과가   라고 한다면 실제의 사업 효과   에 비해 

과대추정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가상적 결과의 편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의 엄밀한 효과 측정을 위해서는 사업 이외에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발생되는 효과를 적절히 제거하여야만 순수한 사업의 효

과를 측정할 수 있다.  

1.2. 수혜자-비수혜자비교 방법

  이러한 가상적 결과의 문제는 수혜자-비수혜자비교 방법에서도 나타난다. 사

업 전후비교 방법과는 달리 수혜자-비수혜자비교 방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비교를 통해 측정된다. 이러한 방법은 

수혜자집단과 비교하는 비수혜자집단이 서로 동질적인(homogeneous) 집단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선택적 편의(selection bias)가 발생한다. 즉, 수혜자 집단과 

비수혜자집단이 같은 확률적 특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제개

발협력사업은 사업대상지 또는 수혜자집단을 무작위로 선택하는 임의선택

(random selection)이 아니라 빈곤한 지역 또는 빈곤층 등 특정한 대상으로 선

정되기 때문에 선택적 편의가 발생한다. 또, 사업에 참여할지 또는 참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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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에 대한 여부를 잠재적인 사업수혜자가 스스로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특정

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사업에 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자기선택 편의

(self-selection bias)가 발생한다. 이러한 가상적 결과의 편의를 아래의 <그림 

4-2>로 잘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2> 수혜자-비수혜자비교 방법의 가상적 결과 편의

자료: Khandker, Koolwal, and Samad(2010).

  수혜자-비수혜자비교 방법은 <그림 4-2>에서 사업의 효과로 사업의 결과인 

수혜자집단 성과지표, 즉 소득 과 비수혜자집단의 소득 의 차이로 나

타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비교 방법으로 측정된 사업

의 효과는 비수혜집단이 수혜자집단과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ODA 사업으로 빈곤한 농촌지역의 소득향상을 목적

으로 소액금융(micro-finance)사업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사업의 대상지 또는 

수혜자집단은 소득이 낮은 지역이 선정되거나 또는 소득이 낮은 농가가 소액

금융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혜자집단과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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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비교대상이 되는 비수혜집단은 상대적으로 수혜집단보다 소득이 높은 특성

을 가지고 있는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혜자-비수혜자비교 방법으로 

사업의 효과를 측정한 결과인   는 실제 사업의 효과라고 할 수 있는 

  에 비해 과소추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림 4-2>에서는 가

상적 결과에 대한 사업의 시행 전과 후의 변화가 수혜자집단 →과 비수

혜자집단 →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시간에 따라 평행으로 나타나 있

다. 그러나 실제 두 집단은 동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의 변화과정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사업 전후비교 방법이나 수혜자-비수혜자비교 방법 모두 가상적 결과로 인

해 순수한 사업의 효과인 α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다. 요약하면 사업 전후

비교 방법은 사업 전과 후의 성과지표 변화 중에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효과

뿐만 아니라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에 대한 효과가 혼재

되어 순수한 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없으며, 수혜자-비수혜자비교 방법은 사

업의 종료 후 성과지표에 대해 수혜자집단과 비수혜자집단의 단순한 비교는 

이들 두 집단이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효과 추정의 편의를 가져온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향평가는 이러한 가상적 결과의 편의를 어떠한 방

식으로든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개발경제학자들은 사

업 또는 정책의 성과평가에서 나타나는 가상적 결과의 편의를 제거하기 위해 

무작위통제실험법(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대표로 하는 실험적 방법과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이용하는 준실험적(semi-experimental) 방법을 주로 사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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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향평가 방법론

2.1. 실험적 방법(field experiment)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평가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실험적 방법론으로는 무작

위통제실험법이 있다. 무작위통제실험법은 사업 또는 개입의 수혜자집단과 비

수혜자집단을 무작위로 임의선택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한다. 이후 실험

군에 대해서는 사업의 혜택은 제공하고 대조군에게는 사업의 혜택이 가지 않

도록 잘 제어한 후 사업의 종료 후에 이 두 집단 간의 성과지표를 비교하는 것

이다. 이와 같은 무작위통제실험법은 Rubin(1974)의 잠재결과모델(potential 

outcome model)에서 소개된 이후 의학 등 여러 분야에서 믿을 만한 수준의 증

거를 도출해내는 방법론으로 인정받고 있으며(김현경 외 2016), 1990년대 후반 

증거기반에 의한 정책결정이 강조되면서 개발경제학자들에 의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Duflo et al. 2007).

2.1.1. 무작위통제실험법

  무작위통제실험법은 실험군과 대조군이 무작위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들 

집단은 확률적으로 동질적인 특성을 지닌 사람들로 사업에 대한 수혜자를 특

정한 기준으로 선정했을 때 발생하는 선택적 편의가 없어 이상적인 가상적 결과

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허윤선 외 2017). 

  무작위통제실험법에서 가상적 결과에 대한 편의를 제거하는 방법은 다음의 

수식으로 잘 설명될 수 있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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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식에서 개인 가 ODA 사업의 혜택을 받았을 때의 성과지표를 
라고 

하고 수혜를 받지 못하였을 때의 성과지표를 
라고 가정하자. T와 C는 각각 

처치(treatment group: 실험군)와 제어(control group: 제어군 또는 대조군)를 의

미한다.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인 가 수혜를 받았을 때의 성

과지표와 수혜를 받지 못했을 때의 성과지표를 비교하는 것이므로 


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개인 가 ODA 사업의 수혜를 받는 경우(
)

와 받지 못하는 경우(
)를 동시에 관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무작위통제실험법에서는 다수의 실험군과 대조군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이

들 성과지표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사업의 효과를 측정한다. 위의 식에서 가상

적 결과인  
  , 즉 실험군에 포함된 사람들이 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하

는 상황을 이용하면 다음의 식과 같이 사업의 순수한 효과 부분과 가상적 결과

의 편의 부분을 분해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식의 세 번째 등식에서 


는 평균처치 효과(ATE)이며,  




는 가상적 결과로 인한 편의가 된다. 이는 단순한 수혜자-

비수혜자비교 방법으로 성과를 측정했을 때 ODA 사업의 결과로 인한 평균처

치 효과와 함께 선택적 편의 효과도 함께 측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

라서 무작위통제실험법에서는 이러한 선택적 편의를 제거하기 위해 수혜자집

단과 비수혜자집단을 무작위로 선정한다. 실험군과 제어군을 무작위로 선정하

면 두 집단의 확률적 특성이 동일하므로 사업의 수혜 여부가 성과지표인 결과

값 Y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즉, 
  

가 되기 때문에

선택적 편의가 제거되는 것이다. 이로써 무작위통제실험법은 영향평가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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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이상적인 방법론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무작위통제실험법 연구자에게 관찰되지 않는 수혜자 또는 비수혜자의 개

인특성 변수에 의한 영향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White(2013)

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빈곤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

고 난 후, 장학금(X)이 수혜 학생의 학교 성적(Y)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고 

했을 때, 학생의 장학금 수혜 여부 외에 학생들의 개인적인 성격, 능력, 학습태

도, 노력 등은 연구자에게 관찰되지 않는 변수(Z)라고 할 수 있다. 

      

  위 식에서 는 사업의 성과지표인 학업성적, 는 장학금의 수혜 여부, 

는 관찰되지 않는 학생의 개인특성변수, 그리고 는 오차항(error term)을 의미

한다. 장학금으로 인해 학생의 성적이 향상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아

래의 식과 같이 장학금 수혜자집단의 평균 성적과 비수혜집단의 평균 성적을 

비교하면 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작위통제실험법에서는 수혜군과 비수혜군의 무작위 선택으로 인해 관찰

되지 않는 학생들의 능력, 노력 등 개인적 특성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같아지

게 된다. 즉, 위 식에서 네 번째 등식에서   와   이 같아지기 

때문에 선택편의인 에 대한 효과는 제거되고 순수한 처치 효과인 만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장점에도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평가에서 무작위선택실험법의 적용

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Khandker et al.(2010), White(2013), Barrett and Carter 

(2010)는 실제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무작위통제실험법의 적용 시 고려해야 



46

할 여러 쟁점에 대해 잘 정리하고 있다. 첫째,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무작위통제

실험법 적용 시 정치적 또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인

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할 무상원조사업이 수혜자와 비수혜자를 임의

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어떤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단점이다. 특히, 동일한 사업대상지(마을단위) 내에서 수혜집단

과 비수혜집단이 나누어진다면 공동체 안에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둘

째, 무작위통제실험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다.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분하여 성과지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초기 시행단

계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선정, 통계적 검정력을 확보할 수 있는 표본의 수, 

사업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자료 수집 등 광범위

한 평가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수반되는 시간적·비용적 소모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무작위통제실험법은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다. 이는 우리가 통상 말하는 성급한 일반

화의 오류와 비슷한 것으로 단순히 영향평가에서 관찰되는 특정 실험의 결과

가 유의하다고 해서 이 같은 결과가 보편적인 결과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경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어느 한 특정 국가의 특정사업대상지에서 의미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모든 상황이 다른 국가에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크게 다를 수 있

기 때문이다. 넷째, 실험군과 대조군을 임의적으로 무작위 선발을 할 때, 선발

된 참여자가 사업참여를 거부할 경우 완전한 무작위 추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점이다. 또한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수혜자가 중간에 이탈하거나 그 반대

의 경우에 사업의 효과 측정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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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무작위통제실험법 적용 사례17 

  이와 같은 무작위통제실험의 적용을 통한 국내 대표적인 평가사례를 소개하

고자 한다. 허윤선 외(2017)에서는 우리나라 ODA 사업의 영향력평가 사례로 

베트남 보건사업인 ‘프로젝트 봄’를 소개하고 있다. ‘프로젝트 봄’은 연세대학

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의 실명예방사업단과 성남시여성단체협회가 성남시 

ODA 사업기금을 받아 2016년부터 베트남 타인호안 성의 초등학생들을 대상

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경보급사업이다. 본 안경보급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는 미

국 미네소타대학교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근시, 원시 등 시각장애가 있는 개도국의 학생들은 안과치료 및 안경을 구매

할 능력이 없어 학업수행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력교정의 접근성

제한은 더 높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이로 인해 인적역량개발의 불평

등을 초래한다. 따라서 ‘프로젝트 봄’은 이러한 시각장애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보급사업을 실시하였다. 수혜자는 베트남 타이호안 성 22

개 현의 총 150개 초등학교의 4~5학년이었다. 이러한 안경보급사업을 추진함

과 동시에 시력교정을 위한 ODA 사업이 실제 학업능력을 향상시키는가에 대

한 영향평가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베트남교육훈련

부,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및 한국 국립의료원의 연구윤리위원회의 허가 및 승

인을 받았다.

  영향평가는 내생성문제를 최소화하고 편의성이 낮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무작위통제실험방법으로 진행했다. 특히, 베트남 타이호안 성의 여러 초등학교

가 평가에 참가하기 때문에 학교단위로 묶어 평가를 할 수 있는 클러스터 무작

위통제실험방법(Cluster Randomized Control Trial)으로 진행되었다. 평가의 객

관성과 적절성을 위해 유효성 검사를 통해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참여 학

교 수 및 참여 학교당 학생 수를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141개 학교에서 

17 본 사례는 허윤선 외(2017)의 ‘우리나라 ODA 사업의 영향력평가 사례: 베트남 보건

사업’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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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학교를 69개 학교로, 비수혜군 학교를 72개로 선정하였다. 학교에 따라 

20~30명의 학생을 선정하였다. 수혜학교의 시각장애 학생에게는 학기 초에, 비

수혜학교의 시각장애 학생에게는 학기 말에 안경을 무료로 보급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학생들의 학업능력에 대한 기초선 조사는 2016년 10월에 

실시하였다. 각 학교의 동의를 얻어 안경을 보급하기 전에 설문조사와 함께 베

트남어와 수학시험을 실시하였다. 종료선 조사는 1년 후인 2017년 10월에 실

시하였는데, 기초선 조사와 마찬가지로 설문조사와 함께 베트남어와 수학시험

을 실시하였다. 기초선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시각장

애가 있는 수혜군 학생들에게 안경을 무료로 보급하고, 대조군인 비수혜군에는 

종료선 조사가 끝난 뒤에 안경을 보급하였다. 이러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실제 안경보급사업이 학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가 가능하였다. 

  영향평가를 위한 실험군 및 대조군은 초등학교 4~5학년으로 총 4,811명 이

었다. 그러나 5학년 2,695명 중 30% 정도가 종료선 조사에 참여하지 못했고, 

타인호아 성 일부 지역의 홍수로 5개 학교가 물에 잠기어 종료선 조사를 계획

대로 마치지 못했다. 이러한 결측치를 제외하고 4학년인 1,946명의 자료를 바

탕으로 영향평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안경보급사업은 수혜학생들의 학업 향상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을 지급받은 수혜군의 학생들은 안경을 지급

받지 못한 비수혜군 학생들보다 베트남어의 시험점수가 0.4표준편차만큼 증가

함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수학성적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러한 영향평가의 결과는 인도적 측면의 안

보건사업의 경우에도 부수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제고에 효과가 있다

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적극적인 인적역량개발 및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서는 시력교정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및 기자재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영향평가의 결과 외에도 허윤선 외(2017)에서 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해당사업은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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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평가를 위해 사업팀과 평가단이 동시에 사업을 기획했다는 점이다. 앞에서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난 후, 실험군과 대조군을 임의로 선택하여 실험군에

게는 안경을 보급하고 대조군에게는 안경을 보급하지 않는 등, 사업초기 단계

에서부터 경제학자로 이루어진 평가단과 실제 ODA 사업팀이 공동으로 협력

하였다. 둘째, 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였다는 것이다. 본 

영향평가와 같이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학업성취도 조사 등은 막

대한 자금이 투입된다. 그럼에도 미네소타대학교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공

동자금지원을 통해 무리 없이 기초선조사와 종료선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

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정부, 학교관계자, 학생의 부모들의 협조로 무사히 조사

가 마무리될 수 있었다. 특히, 학생들의 성적과 같은 매우 사적인 정보를 제공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베트남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과 안

경지급 사업의 효과에 관심이 높아 비교적 원활하게 평가가 진행되었다. 

2.2. 준실험적 방법(semi-experimental methods)

  준실험적 방법은 무작위통제실험법과 같이 실험적 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바탕으로 가장적 결과의 편의를 최소화하는 방

법이다. 통상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상원조사업에서 윤리적 혹

은 정치적 이유로 실험적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의 시행 초기 단계에서 기

초선 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준실험적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준실험적 방법은 실험적 방법과 같이 실제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여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량기법으로 최대한 대조군과 

가까운 가상의 비교군(comparison group)을 만들어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

법으로 여전히 가상적 결과의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윤리적 문제, 완벽한 대조군의 통제 문제 등을 수반하는 실험적 

방법도 완벽한 무작위통제실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이에 따르는 막대한 

시간과 예산의 소모에도 완전한 가상적 결과의 편의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의

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Barrett and Carter 2010; Deaton 2010,). 따라서 무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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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통제실험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 예산, 인력 등이 절감되는 준실험적 

방법론을 통한 영향평가가 최근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에서 많이 이루어지

고 있다. 준실험적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 불연속회귀분석(regression dis-

continuity) 등이 있는데 특히 성향점수매칭법은 사업 초기에 기초선 조사가 이

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이중

차분법 또한 경제학 전반에서 정책에 대한 사후 효과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오

래전부터 널리 사용되어 모형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2.2.1. 이중차분법

  이중차분법은 사업전후의 성과지표 차이를 측정하고 또 수혜자집단과 비수

혜자집단의 성과지표 차이를 한번 더 측정한다는 의미에서 이중차분법이라 부

른다. 따라서 이중차분법은 사업 전의 기초선자료와 사업 후 성과지표에 대한 

자료도 필요로 하므로 패널데이터 구축을 필수적으로 요한다. 이중차분법에서 

사업의 효과는 다음의 식과 같이 추정될 수 있다.

  







  위 식에서 DID는 Difference in Difference의 줄임말로 사업 효과를 의미하

고, 
와 

는 각각 t 시점에서의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성과지표를 나타낸다. 

또, 시간 t는 0과 1로 각각 사업의 시작 전과 종료 후를 의미한다. 또한 대문자 

T와 C는 처치(treatment, 실험군)와 제어(control, 비교군)를 의미한다. 먼저 사

업의 혜택을 받은 수혜군과 혜택은 받지 못한 비교군을 대상으로 사업 전후의 

차이를 비교하면 실험군은 ∆  


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비교군은 

∆  


로 나타낼 수 있다. 실험군의 전후비교 결과는 사업이 있을 때

의 결과이고 비교군의 전후비교 결과는 사업이 없을 때의 결과이다. 이 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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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다시 한번 차분하면 실험군과 비교군의 사업 유무에 대한 차이를 알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  ∆ ∆ 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그림

으로 보면 더욱 쉽게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3> 이중차분법

자료: Khandker, Koolwal, and Samad(2010).

  위 그림에서 실험군의 전후비교 성과지표 ∆ 는  로 나타낼 수 있

으며 비교군의 전후비교 성과지표 ∆ 는 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두 

비교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사업유무 비교를 하면 ∆∆는  

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중차분법 모형은 사업이 실험군과 비교군에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같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즉, 사업의 시작 전 단계에서 

실험군과 비교군의 성과지표 차이는  로 사업 후의 두 집단 성과지표의 

차이  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이는 가상적 결

과인 수혜자집단이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했을 때의 성과지표 차이인  이 

비교군인 비수혜집단의 성과지표 차이는  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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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하에서 이중차분법에서 측정하는 사업의 효과   는 

이론적으로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  (impact)와 같게 된다. 따라서 위의 

가정이 실제로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ODA 사업

의 성과측정에는 편의가 발생하게 된다. 그럼에도 사업 초기 단계에 기초선 자

료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면 종료나 사후 평가 과정에서 패널자료를 구축하

여 손쉽게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중차분법 모형은 패

널 회귀분석에서 널리 쓰이는 고정 효과(fixed effect) 모형으로 추정할 수 있다.

2.2.2. 성향점수매칭법

  앞서 언급하였듯이 성향점수매칭법은 기초선자료가 부재한 경우에 영향평

가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성향점수매칭법은 대조군을 대

체할 비교군을 설정함에 있어 실제 확률모형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에 참여할 

성향 점수가 높은 비수혜자, 즉 비수혜자 집단에서 실제 수혜자들과 비슷한 특

성을 가진 개인들로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성향점수를 산출하는 확률모형은 다음의 식으로 표현 될 수 있다. 

         

  위 식에서 Z는 실험군과 비수혜자집단에서 연구자에게 관찰되는 개인 특성

을 의미한다. 성향점수매칭법은 개인의 특성(Z)을 바탕으로 비수혜집단이 수혜

집단에 포함될 확률을 추정하여 성향점수를 산정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험군

과 비수혜자들의 성향점수가 겹치는 표본을 제외한 다른 비수혜자는 비교군 

선정에서 제외한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실험군과 비교군이 설정이 되면 기초

선자료의 존재와 상관없이 사업이 종료된 시점의 성과지표만 있으면 실험군과 

비교군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다. 성향점수매칭법은 기초선조사가 필요 없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지만 연구자에게 실제 관측되는 개인의 특성만으로 비교군을 

설정함으로써 만약 관측되지 않는 개인들의 특성이 사업의 참여 여부에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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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이 반드시 성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정이 틀

릴 경우, 성향점수매칭법으로 추정된 사업의 효과는 편의에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또한 비수혜자집단의 표본이 충분히 크지 않은 경우 실험군과 유사한 

비수혜자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2.2.3. 불연속회귀분석법

  불연속회귀분석법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수혜 여부가 특정한 기준을 바탕

으로 제공되는 사업의 평가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불연속회귀분석의 원리는 

수혜 여부를 결정하는 특정한 기준이나 경계에 매우 근접해 있는 수혜자와 비

수혜자는 확률적으로 거의 동질적인 그룹이라 판단하고 이들 집단 간의 차이

를 이용해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계 소득이 100달러 이

하인 농가에 대해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가계 소득이 100달

러인 농가는 수혜집단에 포함되는 반면, 월 소득이 101달러가 되는 농가는 비

수혜자집단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이 두 가구는 매우 비슷한 확룰적 특

정을 가진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연속회귀분석은 실험군과 비교군의 선정과 추정방법이 매우 간편

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추정치는 사업대상군 전체를 대상하지 않고 매우 국

지적인 표본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업대상군 또는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사업의 수혜 

혹은 미수혜의 경계 주변의 표본만 사용해야 하므로 통계적 검정력을 확보할

만한 충분한 크기의 표본을 구하지 못하면 추정치에 신뢰성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불연속회귀분석으로 추정된 사업의 효과는 불연속점 주변에서 불

편추정치(unbiased estimator)이며, 실제 많은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특정한 경

계를 기준으로 사업의 혜택 여부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대상

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의 효과를 손쉽게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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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준실험적 방법의 적용사례18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의 개도국에 관개시설 등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허윤선 외(2017)는 JICA의 영향평가 중에서 ‘필리핀 보홀 2차 관개사업’

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본 사업은 필리핀 보홀 북부지역에 저수용댐, 배수

로, 관개시설 등을 지원해 농업생산성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이 수행됐다. 이러한 농업용

수의 확보 및 관개사업이 실제 수혜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는가에 대한 영향

력 평가를 진행하였다. 

  영향평가를 위해 사업대상지는 실험군으로 하고, 관개시설 구축지원이 되지 

않은 지역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실험군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기초

선 및 종료선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분석하

였다. 영향평가를 위해 수집된 지표는 크게 경제적 활동과 비경제적 사회활동

으로 구분하였다. 경제적 활동에 포함된 지표 및 자료는 관개지 단위면적당  

요소투입액, 생산액, 소득액, 농업현대화 과정(비료사용 여부, 신품종 사용 여

부 등), 1인당 총 농업소득, 비농업 소득, 자산 등이다. 비경제적 사회활동에는 

마을 내 단체활동 참여 여부, 지역사회 내외의 정보교환 여부이다. 이러한 지표 

변수로 하여 이중차분법을 통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결과 실험군인 관개시설을 지원한 지역에서 쌀 생산성 및 생산성 증대

로 인한 소득이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비료사용 여부 및 신품종 종자의 사용 여부를 나타내는 농업현대화 과정

의 변수도 관개시설을 도입한 지역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더 높은 사용률

을 나타냈다. 특히, 관개시설의 지원은 쌀 생산성 증대에 대한 효과가 큰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평상시 기후보다 가뭄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계절의 수

확량에서 더 큰 변동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18 본 사례는 허윤선 외(2017)가 인용한 JICA(2012)를 재인용하여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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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CA는 이러한 관개시설, 저수용댐 등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영향평가에는 무작위통제실험법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준실험적 방법인 이

중차분법, 성향점수매칭법, 불연속회귀모형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제5 장

농업분야 ODA 사업의 영향평가 적용을 위한 시사점

1. 농식품부 ODA 프로젝트사업의 영향평가성

  영향평가성(Evaluability)이라 함은 평가대상사업이 영향평가의 적용이 가능

한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영향평가의 경우, 많은 예산과 인력을 소요로 하기 때

문에 농식품부의 모든 ODA 프로젝트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

다. 또한 최근 NGO, 수원국 정부 등 종종 이러한 영향평가에 대해 매우 부정적

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 ODA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ODA 

사업을 기획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평가를 위한 지원이라고 비판

하기도 한다. 따라서 영향평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시사점과 예산 확보, 이해

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 정치적 이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건이 조성이 되었

을 때 영향평가가 비로소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농업분야 ODA의 영향평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농업분야 ODA가 실제 농업생산성을 증대하고 개도국 농민들

의 효과를 향상시켰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향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농업분야 ODA의 원

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향평가성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본 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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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농식품부 ODA 프로젝트사업의 여러 유형 중에서 어떤 사업이 잠재적인 영

향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농식품부의 ODA 프로젝트 사업은 크게 농업생산성 증대와 농

촌개발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농촌개발사업의 경우 주목적이 농촌지역주민

의 생활여건 개선으로 마을안길정비, 식수개발, 농촌도로 준설사업 등이 포함

된다. 이러한 농촌개발사업의 경우, 농업생산성 증대와 농가소득 향상과는 다

소 거리가 멀다.19 따라서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하는 농업생산기반구축, 영농

기술 및 교육지원, 품목별 가치사슬개선 지원 등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개시설, 저수지 등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의 

경우, 무작위통제추출법은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무작위통제방법

과 같은 실험적 방법은 사업대상지에서 수혜자와 비수혜자를 임의적으로 구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농업 ODA 프로젝트형 사업은 관개시설구축, 농

지정리 등 대규모 농업생산 기반구축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지 내 수혜자를 임의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작위통

제방법은 적용이 힘들다. JICA의 경우에서도 이러한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이중차분법, 성향점수매칭법 등을 주로 적용하고 있다. 

  영농기술 및 교육지원의 경우, 실험적 방법인 무작위통제추출법을 적용해볼 

수 있다. 특히, 영농교육·훈련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경우에, 사업관리기관 및 사

업수행자가 수강생들의 교육횟수, 교육방식, 교육성과 등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실험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형태의 사업보다 비

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험군과 대조군을 선정함에 있어 형평성

의 문제가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같은 마을에 있

는 농민들 중에서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육 및 훈련의 수혜를 받는 사

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경우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개인 

또는 단체로 불만을 표시할 경우, 평가뿐만 아니라 ODA 사업 자체의 진행이 

19 통상 농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양계장, 양어장 등을 지원하고 있

지만 이는 농촌개발사업의 주목적이 아니다. 또한 농촌개발사업에서 소득증대의 사

업요소는 매우 작은 규모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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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교육을 받고 있던 수혜자가 더 이상 교육을 

원하지 않아 수혜자에서 이탈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표본의 유실

로 기존에 계산한 통계적 검정력이 약해질 수 있다. 아울러 평가를 위해 수집

한 정보의 활용과 분석에 있어 사전에 수원국 정부 및 개인의 정보 동의는 필

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품목별 가치사슬 개선지원과 같은 유형의 사업 또한 임의적으로 수혜자, 비

수혜자를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준실험적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RPC, 건조시설 등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초기에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비수혜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수혜자들이 더욱 좋은 품질을 생산함에 따라 비수혜자도 차츰 시설

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무작위통제추출법을 실시하더라

도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혜자와 통계적 특성이 유사한 집단인 대조군을 

설정하는 것과 이러한 대조군의 자료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표 5-1> 농식품부 ODA 사업의 유형별 영향평가성

구분 사업유형 영향평가 방법 주요 고려사항

생산성 증대

농업생산기반 구축 준실험적 방법

(이중차분법, 성향점수매칭법, 

불연속회귀분석법 등)

- 실험군과 통계적으로 유사한 대조군의 설정 

어려움

- 대조군의 자료수집 확보 어려움품목별 가치사슬 개선지원

영농기술 및 교육지원
실험적 방법 (무작위통제실험법)

-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 무작위의 실험군과 대조군 설정 시 윤리적 

문제

- 수혜자의 표본이탈 현상

- 수원국 정부와 수혜자와의 합의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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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향평가를 위한 제도적 협력체계 구축

  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실제 ODA 프로젝트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평가를 

위한 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영향평가가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ODA 사업기획 단계에서 측정가능한 성과지표의 설정, 실

험군(수혜자)과 대조군(비수혜자)의 선정, 통계적 검정력을 확보할 수 있는 표

본의 수, 사업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자료 수집 등 

광범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ODA 사업을 기획 및 발굴하는 

단계에서 평가기관이 함께 사업계획과 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

반이 갖추어져야 한다.

  기획단계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사업의 모니터링, 진행과정, 종료 후에도 

사업관리기관과 평가관리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영향평가를 위해

서는 사업을 기획한 후에 실제 평가를 위한 기초선 조사, 중간조사, 종료선 조

사, 종료 후에도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획단계에서 평가를 위해 설계한 조

사가 사업 진행 중에도 꾸준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적인 협력체계구축이 반

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영향평가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 및 의의를 정책결정자, 

평가담당자가 인식하고 ODA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단계에서 협력체계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실험적 방법과 같은 영

향평가를 바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차례 언급하였듯이, 영향평가를 위

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의 제도에서 ODA 사업기획

과 ODA 사업 평가기획은 각기 이루어지고 있고, 평가계획 또한 매년 다음 연

도의 평가사업을 전년도 말에 계획하는 등 현행의 평가체계로는 영향평가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고도의 영향평가는 장기적인 ODA 목표로 설정

하고 차츰 추진해 가야할 것이다. 

  현재 체제에서는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기초선 자료의 조사, 모니터링, 사업

종료 시 계획된 성과지표를 충실히 수집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추가로 정책결정자는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인지, 평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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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관은 대조군 설정, 수집할 자료의 범위 등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사업관리기관은 이러한 지속적인 자료수집과 정보제공을 위해 협력할 필요

가 있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협력체계가 구축이 된다면 이중차분법, 성향점수

매칭법 등 준실험적 방법을 이용하여 충분한 수준의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

을 것이다. 

3. 예산 및 인력의 확보

  이러한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실제로 영향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

과 전문인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ODA를 시행하는 정부부처의 평가당 사

업예산은 5천만 원 미만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경우에도 

매년 3건의 사후평가를 실시하는데 평가예산은 1억 5천만 원으로 전체의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예산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다.

  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기초선조사, 중간 모니터링조사, 종료(필요에 따라 

사후적 조사)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패널형태의 자료 구축

을 통해 수혜자들이 ODA 사업의 시작과 함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목표로 한 

성과지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한다. 기초선 조사와 중

간모니터링 조사의 경우, KOICA의 예를 좋은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 KOICA

는 ODA 사업을 기획할 때, 기초선 자료 및 조사비 항목으로 반드시 전체 사업

비의 5~7%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ODA 프로젝트사업의 경우 

평균 사업비를 40억 원이라 가정하고, KOICA의 조사비 비율을 적용하면, 사

업당 적게는 2에서 많게는 3억여 원 정도의 기초선 자료 수집비용을 책정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으로 대규모 실험적 방법의 영향평가는 불가능하겠지만 단계

적으로 영향평가를 도입하기에는 충분한 예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산의 

확대뿐만 아니라 실제 모니터링, 중간평가, 종료평가 등에서 성과지표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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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 방안, 즉 현지협력기관 및 파트너 업체를 선정하는 등

의 구체적인 방안이 사업기획서 또는 PDM에 명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이를 통해서 사업수행자가 기초선 조사 및 자료수집에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초선 및 중간모니터링 조사와 별도로 종료 시점조사 또는 사

후적 조사에 대한 비용, 즉 평가를 위한 평가사업의 예산도 확대할 필요가 있

다. 현재의 평가의 예산으로는 평가를 위한 현지조사 출장비와 정성적인 설문

지 조사비용에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쓰이고 있다. 따라서 영향평가 도입을 위

해서는 이러한 예산의 확대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예산과 연결되는 문제로 

평가전문인력에 대한 확보도 매우 시급하다. 영향평가는 계량경제학적 분석방

법으로 이러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평가의 전문성

과 고도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전문인력에 대한 확충이 매우 시급하다. 

4. 영향평가를 위한 매뉴얼 수립 필요

  농업분야의 ODA 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지만 통상 성과지표로 

농업생산성 증대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농가소득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생산기반조성, 농업기술 및 교육 전수, 품목별 가치사슬 지원 등 사업특성

별로 단기적인 성과지표는 상이하지만 중장기적인 목표 및 그 파급 효과는 농

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이다. 또, 농업생산의 특성상 기후변화, 

농산물 가격변동 등 외생적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는 기후나 시장

여건 등 외적 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적은 보건 및 교육분야의 사업과 달리 

농업분야 ODA 사업의 영향평가를 더욱 힘들게 하는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분야 ODA의 목표와 달성지표가 공통적이라는 단점은 영

향평가 측면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농업분야 ODA 프로젝트사업의 경우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업소득 향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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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의 공통된 중장기적 목표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업의 영향평가를 위

한 필요한 준비과정 또한 비슷하다 할 수 있다. 영향평가를 위해서 앞에서 영

향평가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유형별로 생산기반조성사업과 가치사슬 향상 

지원사업의 경우 준실험적 방법이 적합하고, 기술 및 교육지원사업은 실험적 

영향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대상사업이 달성 목표로 설정하고 있

는 지표의 변화 및 그 효과를 계측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지의 선정부터 시작

해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선정, 기후, 환경, 인구통계적 변수 등 수집할 변수들

의 범위, 정치적 상황, 조사시점 등 치밀한 설계 및 조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농업분야의 경우 성과지표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 설계를 

잘하고 나면 비교적 손쉽게 다른 사업들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농식

품부의 생산성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영향평가 매뉴얼을 수립한다

면 향후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이다. 또한 매뉴얼을 수립하기 이전에 어떠한 

목적과 주제를 가지고 영향평가를 할 것인지, 영향평가를 적용한다면 유관기관 

간의 협력은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전반

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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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

2010. 10. 25 제정

2014. 01. 13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13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이하 “사업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

발협력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

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평가의 정의, 원칙 및 기준

제2조(평가의 정의) “평가”라 함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국제개발협력사

업에 대한 계획, 실행 및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국제

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실시기관) 영 제12조에 따른 평가소위원회(이하 “평가소위”) 및 사

업시행기관이 지침에 따른 평가실시기관이 된다.

제4조(평가의 원칙) 평가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평가를 실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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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정성 : 평가과정 중에 편견을 피하고 신뢰성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실

시하여야 한다. 

  나. 독립성 : 정책결정 및 사업시행과정으로부터 독립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신뢰성 :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가진 평가자가 투명한 과정을 통해 평가를 실

시하여야 한다.

  라. 유용성 : 평가결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 및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

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결정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마. 파트너십 : 국제개발협력대상국(이하 “협력대상국”) 및 타공여국·기관 

등의 평가 참여를 장려한다. 

제5조(평가의 기준) 평가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

시한다.

  가. 적절성 : 협력대상국의 개발정책 우선순위, 우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국제적 개발과제와 우리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부합정도를 평가

  나. 효율성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원규모(투입자원) 대비 지원성과 평가

  다. 효과성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

  라. 영향력 : 완료되거나 수행 중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협력대상국의 사회, 경

제, 환경 등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 평가

  마. 지속가능성 : 국제개발협력사업 완료 이후 효과 및 혜택의 지속가능 여부 

평가 

제3장 평가의 종류

제6조(평가의 종류) ①평가실시기관 중 사업시행기관별로 소관 사업에 대해 자

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자체평가”라 하고, 평가소위가 정책･전략･국별･분

야별･주제별･형태별･프로젝트･프로그램별로 대표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소위평가”라 한다.

  ②평가실시기관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은 평가를 실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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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가. 정책 및 전략평가 :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유용성 및 타당성 등을 

평가

  나. 국별 평가 : 특정국가에 대한 지원 전략 및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분야별 평가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각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사업성과 등

에 대한 총괄 평가

  라. 주제별 평가 : 양성평등, 인권, 제도개선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특정 주제

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평가

  마. 형태별 평가 :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형태에 대한 평가

  바. 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 : 국제개발협력 개별 사업 또는 프로그램 등을 평가

  사. 평가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평가 

제4장 평가의 시행

제7조(사업시행기관별 내부 평가지침) ①모든 사업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기

본법 및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기관별 내부 평가지침을 마련한다.

   가. 연간 자체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다. 평과결과 도출된 제언사항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라. 그 밖에 자체평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사업시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내부 평가지침을 협조기관에 제출하

고, 협조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평가소위에 제출한다.

  ③평가소위는 필요한 경우 각 시행기관에 기관별 내부 평가지침의 보완 또

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은 기관별 내부 평가지침의 개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조(연간통합평가계획의 수립) ①모든 사업시행기관은 제7조에 따른 기관별 

내부 평가지침에 따라 연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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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에 따라 연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한 사업시행기관은 평가소위 운영

규정 제13조에 따른 평가협조기관(이하 “협조기관”)에 연간 자체평가계획을 

제출하고, 협조기관은 기관별 자체평가계획을 종합하여 평가소위에 제출한다.

  ③평가소위는 협조기관이 제출한 연간 자체평가계획과 소위의 연간 소위평

가계획을 종합하여 연간 통합평가계획을 수립한다. 

  ④평가소위는 수립한 연간 통합평가계획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

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평가의 실시) ①평가실시기관은 이 지침, 제7조의 연간 통합평가계획

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평가실시기관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평가를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이하 “외부기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평가실시기관은 협력대상국 또는 타 공여기관과 공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 제출 및 심의) ①사업시행기관은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협조

기관에 제출하고, 협조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평가소위에 제출한다.

  ②평가소위는 협조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동 심의결

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평가소위의 평가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확정한다.

제5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1조(평가결과반영계획의 수립) ①평가실시기관은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교

훈과 제언사항의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평가결과반영계획을 수

립한다.

  ②사업시행기관은 평가결과반영계획을 협조기관에 제출하고, 협조기관은 기

관별 평가결과반영계획을 종합하여 평가소위에 제출한다.

제12조(평가결과의 공개)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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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평가결과의 반영) ①사업시행기관은 평가결과반영계획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협조기관에 제출하고, 협조기관은 기관별 이행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소위에 제출한다.

  ②기획재정부 장관은 평가결과가 다음 연도 국제개발협력 예산 편성 시 반

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보고회의 개최) 평가실시기관은 세미나, 간담회, 토론회 형식의 평

가보고회의를 개최하여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

의 성과향상과 동 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동 지침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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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평가 5대 기준에 대한 설문 예

<부표 1>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설문문항

평가

범위

평가

기준
평가항목 측정대상/평가지표 세부평가질문

점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과정

평가

적절성

정책 및 

전략의 

적절성

관련 정책 및 전략과의 일치성

-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캄보디아 제2·3차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Ⅱ)과 국가개발전략계획(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과 부합하는가? 

⑤ ④ ③ ② ①

-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캄보디아 농림수산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및 

이행전략에 부합하는가?
⑤ ④ ③ ② ①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우리정부의 ODA정책 및 대 캄보디아 국가협

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에 부합하는가?
⑤ ④ ③ ② ①

국제개발 목표 및 국제적 기준 

반영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부합하는가?
⑤ ④ ③ ② ①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 원칙을 반영하는가? ⑤ ④ ③ ② ①

사업

계획의 

적절성

사업계획 및 내용의 논리성

사업계획과 사업구성이 논리적이며 일관성이 있는가? ⑤ ④ ③ ② ①

Project Design Matrix(PDM) 및 사업성과지표가 적절하게 수립되

었는가?
⑤ ④ ③ ② ①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계획은 기간, 예산, 사업내용에 있어 당해목적을 달성하기에 적

절하였는가?
⑤ ④ ③ ② ①

사업의 모니터링, 평가 및 보고계획이 적절하였는가? ⑤ ④ ③ ② ①

사업의 사후관리계획이 적절하였는가? ⑤ ④ ③ ② ①

사업의 성과를 달성함에 있어서 위험요인은 적절하게 고려되었는가? ⑤ ④ ③ ② ①

사업형성 과정의 적절성
수원국의 주도로 사업 발굴이 이루어졌는가? ⑤ ④ ③ ② ①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 대한 분석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⑤ ④ ③ ② ①

지역선정 과정의 적절성

현지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이 적절하였는가? ⑤ ④ ③ ② ①

지역주민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⑤ ④ ③ ② ①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였는가? ⑤ ④ ③ ② ①

사업 수행 

과정의

적절성

사업 시행계획 수립 과정의 

적절성

사업 발굴 및 선정 과정은 적절하였는가? ⑤ ④ ③ ② ①

사업 실시협의 및 설계 과정은 적절하였는가? ⑤ ④ ③ ② ①

캄보디아의 특수한 개발 및 원조환경을 고려하였는가? ⑤ ④ ③ ② ①

PMC, 투입전문가 선정의 

적절성

현지 사업시행자(Project Management Consulting)의 선정은 적

절히 이루어졌는가?
⑤ ④ ③ ② ①

사업의 감리체계와 실행 감리는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⑤ ④ ③ ② ①

투입 전문가의 선정은 적절하였는가? ⑤ ④ ③ ② ①

수혜자 선정의 적절성 직접·간접적 수혜자 선정 및 절차가 적절하였는가? ⑤ ④ ③ ② ①

리스크 관리의 적절성
사업 수행과정에 발생한 이해상충에 대한 해결방법 등은 적절하였는가? ⑤ ④ ③ ② ①

사업 수행과정에 발생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법 적절하였는가? ⑤ ④ ③ ② ①

모니터링 과정의 적절성 

사업의 모니터링 계획은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⑤ ④ ③ ② ①

사업의 모니터링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는가? ⑤ ④ ③ ② ①

사업의 모니터링 결과는 적절히 환류되었는가? ⑤ ④ ③ ② ①

자료: 차원규·조선미(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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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설문문항

평가

범위

평가

기준
평가항목 측정대상/평가지표 세부평가질문

점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과정

평가

효율성

자원활용

의 경제적 

효율성

계획대비 예산 집행의 

효율성

사업 기획 시 계획한 비용 범위 내에서 사업이 완료되었는가? ⑤ ④ ③ ② ①

사업 진행 중 세부 사업비의 변화가 있었는가? ⑤ ④ ③ ② ①

예상치 못한 결함으로 인해 추가 비용 소요가 있었는가? ⑤ ④ ③ ② ①

계획대비 사업 기간의 

효율성 

각 단계별 일정이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되었는가? ⑤ ④ ③ ② ①

사업 진행 중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하였는가? ⑤ ④ ③ ② ①

투입대비 사업산출물 결과

사업 투입요소간 예산 배분이 적정하였는가? ⑤ ④ ③ ② ①

투입 계획 대비 실제 투입(인력, 자금, 시간 등)과 사업산출물의 

달성은 효율적이었는가?
⑤ ④ ③ ② ①

달성한 성과를 다른 방법, 더 적은 비용으로 이루어낼 수 있었는가? ⑤ ④ ③ ② ①

동일한 자원으로 보다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는가? ⑤ ④ ③ ② ①

사업 집행 

및 관리의 

효율성

사업관리체계의 효율성

사업관리체계(캄보디아 산림청, 씨엠립지방 

도산림청-PMC-농어촌공사)는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⑤ ④ ③ ② ①

PMC의 사업집행체계가 효율적으로 수립되어 운영되었는가? ⑤ ④ ③ ② ①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문제 해결 구조가 있었는가? ⑤ ④ ③ ② ①

예산 집행의 투명성 사업예산 집행 절차 및 예산 관리가 투명했는가? ⑤ ④ ③ ② ①

기술적용

의 효율성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현지 

적합성

투입 인력(한국, 캄보디아)의 전문성, 현장 적응성의 정도는 

적절했는가?
⑤ ④ ③ ② ①

전수기술의 실용성

투입 및 활용 기술의 현지 실용성은 적정했는가? ⑤ ④ ③ ② ①

전수된 산림자원 연구 및 관리 기술은 캄보디아의 산림자원 관리 

및 개발기술 개선에 효율적인가?
⑤ ④ ③ ② ①

투입 기자재의 현지 활용도

투입 기자재가 현지 사정에 적합한가? ⑤ ④ ③ ② ①

투입된 기자재가 지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는가? ⑤ ④ ③ ② ①

투입된 기자재의 상태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⑤ ④ ③ ② ①

자료: 차원규·조선미(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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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설문문항

자료: 차원규·조선미(2018).

평가
범위

평가
기준

평가
항목

측정대상/평가지표 세부평가질문

점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성과

평가
효과성

사업의 

단기

효과

산림연구센터 건축 및 
운영 달성도

산림연구센터는 계획한 설계 지침에 따라 건축되었는가? ⑤ ④ ③ ② ①

부대시설(주차장 및 조경시설)은 계획한 설계 지침에 따라 건축되었는가? ⑤ ④ ③ ② ①

양묘장은 계획한 설계 지침에 따라 조성되었는가? ⑤ ④ ③ ② ①

기자재는 계획한 바에 따라 지원되었는가? ⑤ ④ ③ ② ①

건축된 산림연구센터는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가? ⑤ ④ ③ ② ①

부대시설(주차장 및 조경시설)의 활용 정도는 어떠한가? ⑤ ④ ③ ② ①

조성된 양묘장은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가? ⑤ ④ ③ ② ①

지원된 연구기자재는 적절하게 이용되고 있는가?   ⑤ ④ ③ ② ①

황폐지복구조림 
달성도

황폐지 복구조림은 계획한 바에 따라 조성되었는가? ⑤ ④ ③ ② ①

생육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비시험과 산지시험은 황폐지 복구 조림 달성에 기여하였는가? ⑤ ④ ③ ② ①

사업지 내 조성된 배수로와 담수지는 식재 및 조림지 관리에 기여하였는가? ⑤ ④ ③ ② ①

복구된 조림수종, 조림면적, 식재본수, 식재간격은 황폐지 복구조림에 기여하였는가? ⑤ ④ ③ ② ①

복구된 조림은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가? ⑤ ④ ③ ② ①

양묘장 조성 달성도 

양묘장 및 관리사는 계획한 바에 따라 조성되었는가? ⑤ ④ ③ ② ①

지원된 관리사 및 부대시설, 비음시설, 관수시설, 지원기자재 및 설비는 양묘장 
조성에 기여하였는가? 

⑤ ④ ③ ② ①

조성된 양묘장 및 관리사는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가? ⑤ ④ ③ ② ①

시험림 조성 목표 
달성도

시험림은 계획한 바에 따라 조성되었는가? ⑤ ④ ③ ② ①

실시된 조림시험 분석은 시험림 조성에 기여하였는가? ⑤ ④ ③ ② ①

시험림 조성은 열대림 관리를 위한 관리 모델을 개발하는데 기여하였는가? ⑤ ④ ③ ② ①

시험림 구분 조성에 따른 관리방안은 시험림 조성에 기여하였는가? ⑤ ④ ③ ② ①

조성된 시험림은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가? ⑤ ④ ③ ② ①

기자재 지원 목표 
달성도

기자재는 계획한 바에 따라 지원되었는가? ⑤ ④ ③ ② ①

지원된 기자재는 산림연구를 수행하는데 기여하였는가? ⑤ ④ ③ ② ①

지원된 기자재는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가? ⑤ ④ ③ ② ①

전문가파견

분야별 전문가의 활동이 계획된 바에 따라 수행되었는가? ⑤ ④ ③ ② ①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 시기 및 기간은 적합하였는가? ⑤ ④ ③ ② ①

분야별 전문가의 활동이 수혜자의 산림연구센터 운영, 황폐지 복구조림, 
산림관련연구기반 구축에 기여하였는가?

⑤ ④ ③ ② ①

전문가 파견을 통한 교육/훈련내용은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가? ⑤ ④ ③ ② ①

초청연수

단기연수 계획한 바에 따라 실시되었는가? ⑤ ④ ③ ② ①

단기연수의 교육기간, 교육대상, 교육내용은 적절하였는가? ⑤ ④ ③ ② ①

단기연수는 참여자의 역랑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는가? ⑤ ④ ③ ② ①

장기연수는 계획한 바에 따라 실시되었는가? ⑤ ④ ③ ② ①

장기연수의 교육기간, 교육대상, 교육내용은 적합하였는가? ⑤ ④ ③ ② ①

사업의 

중장기 

효과

산림연구기반 구축 본 사업이 사업 대상지 내 산림연구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는가? ⑤ ④ ③ ② ①

산림조성관리 능력 
배양 

본 사업이 사업 수혜자(산림관련 연구자 및 산림관련 일반 공무원)의 산림조성관리 
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했는가?

⑤ ④ ③ ② 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환경적 편익 
발생

본 사업이 대상지 내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였는가? ⑤ ④ ③ ② ①

본 사업이 대상지 내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였는가? ⑤ ④ ③ ② ①

본 사업이 대상지 내 환경적 편익을 창출하였는가? ⑤ ④ ③ ② ①

황폐산림 복구를 통한 
환경보전

본 사업을 통해 대상지 내 황폐화된 산림이 복구되었는가? ⑤ ④ ③ ② ①

복구된 산림은 대상지 환경보전에 기여하였는가? ⑤ ④ ③ ② ①

산림자원 선점 본 사업이 한국의 캄보디아 산림자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는가? ⑤ ④ ③ ② ①

캄보디아 산림투자 
진출기반 마련

본 사업이 한국 해외조림기업의 캄보디아 신림투자 진출기반을 하는데 기여했는가? ⑤ ④ ③ ② ①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
본 사업 이후 한국과 캄보디아의 협력사업이 지속되었는가? ⑤ ④ ③ ② ①

캄보디아 내 한국과의 협력사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는가?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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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사업의 영향력에 대한 설문문항

평가

범위

평가

기준
평가항목 측정대상/평가지표 세부평가질문

점수

매우 
그렇다
(높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낮다)

성과

평가
영향력

장기 성과 

달성 가능성

수혜자 및 

지역주민인식 및 

태도의 변화

건축된 산림연구센터에 대한 수혜자(산림연구자 및 산림관련 공무원)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⑤ ④ ③ ② ①

복구된 황폐지(산림관련 연구자, 산림관련 공무원, 지역주민)에 대한 

수혜자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⑤ ④ ③ ② ①

조성된 양묘장에 대한 수혜자(산림관련 연구자, 산림관련 공무원,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⑤ ④ ③ ② ①

조성된 시험림에 대한 수혜자(산림관련 연구자, 산림관련 공무원,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⑤ ④ ③ ② ①

본 사업을 통해 수혜자의 개발 인식 및 사업 참여도가 개선되었는가? ⑤ ④ ③ ② ①

사업의 

파급효과

제도 변화/발전 

기여도

본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산림자원 관리 및 개발 정책에 제도적 변화가 

일어났는가?
⑤ ④ ③ ② ①

본 사업은 캄보디아의 농림업개발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는가? ⑤ ④ ③ ② ①

파생적 효과

의도하지 않은 사업의 긍적적 효과가 있었는가? ⑤ ④ ③ ② ①

의도하지 않은 사업의 부정적 효과가 있었는가? ⑤ ④ ③ ② ①

부정적 영향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가 적절하였는가? ⑤ ④ ③ ② ①

자료: 차원규·조선미(2018).

<부표 5>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설문문항

평가

범위

평가기

준
평가항목 측정대상/평가지표 세부평가질문

점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성과

평가

지속

가능성

운영 

지속가능성

자체 운영 능력

자체적으로 산림연구센터, 부대시설, 양묘장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역량 및 적정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⑤ ④ ③ ② ①

자체적으로 복구된 산림조성지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역량 및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⑤ ④ ③ ② ①

자체적으로 산림연구센터, 부대시설, 양묘장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적 역량이 마련되어 있는가?
⑤ ④ ③ ② ①

자체적으로 복구된 산림조성지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적 

역량이 충분한가?
⑤ ④ ③ ② ①

관계부처/지방정부 담당자가 주인의식은 확보되어 있는가? ⑤ ④ ③ ② ①

제도적 안정성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안정성이 있는가? ⑤ ④ ③ ② ①

재정적 자립 능력

사업수행기관(캄보디아 산림청 및 씨엠립지방산림청)의 재정이 건전한가? ⑤ ④ ③ ② ①

사행수행기관(캄보디아 산림청 및 씨엠립지방산림청)이 향후 사업을 운영 

관리 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⑤ ④ ③ ② ①

사후관리 및 

후속조치

사후관리 

체계구축 

본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⑤ ④ ③ ② ①

본 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적절한 의사결정 시스템 및 협력기관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⑤ ④ ③ ② ①

시설물 유지보수 대책과 재원 확보 계획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가? ⑤ ④ ③ ② ①

산림연구센터와 복구된 산림조성지는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⑤ ④ ③ ② ①

후속사업 추진 관련 후속사업이 추진되었는가? ⑤ ④ ③ ② ①

자료: 차원규·조선미(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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